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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을 너 면 서

공산주의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변혁 과정에서 동.서냉전

의 상징이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7년, 그리고 독일이

통일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부란덴브르크 문을 열고 평화통일의 큰 길

을 연 시민혁명의 승리에 이어, 독일인들에게 찾아 온 또

하나의 도전은 「내적 통합의 완성,이라는 과제였습니다.

실패한 동독체제의 급속한 전환과 재건을 통해 「하나의

독일.을 향한 제2의 통일작업은 동독국민들에게는 철저한

자기변화를 의미하였고, 서독국민에게는 고 통분담이 요구되

는 인고의 과정이었습니다.

한때 통일당시의 환희와 기대는 엄청난 후유증과 비용발

생에 따라 실망으로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6년이 지난 오늘의 독일국민들은 통일의 결

실을 하나씩 거둬들이면서 더 큰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구 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성과를 거두

게 되면서 신연방주 경제는 어느정도 회복되頌고, 양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도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4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제도적 통합은 대

부분 완료되玆습니다. 지난 40년동안의 공산잔재를 청산하

는 작업도 금세기내에는 모 두 완성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가지 어려운 과제는 소위 [C마음속의 분단.이라고

하는 심리적 장벽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분야는 적 어도 한세대는 흘러가야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독일의 내적 통합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온 자유민주

주의, 연방주의, 법치주의, 시장겅제주의, 사회복지주의, 국

제평화주의 등의 제원칙은 사실상 통일이전부터 서독의 기

본이념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독일 연방내무부는 1993년 6월 통합을 위한 독일인들의

뇨 력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그 기본원칙들을 담은

r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 d zum Aufbau In den neuen

5undes1trnd[em 을

� 

빌간한 바 있으며, 1995년 7월에는 이에

대한 수정판을 펴東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린은 1993년도 뵤고서를 T독일통일백서.라

는 제하로 발간한데 이어, 이번의 수정판을 f 독일통일 6

년, 동독재건 6년」 이라는 제목하에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자의 발간을 위한 번역에는 주독대사관 통일관실

의 수고가 뒤띠-致습니다.



이 책자의 전반에는 통일을 성취하고 내적통합을 추진하

는데 있어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으로 접근한 독일

인들의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후 내적 통합과정에서 동.서독인들이 보여준

인내호1- 나눔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을 준비하고 완성해야 할 우리에게 교 훈이 될

것입q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의 통일문제호1- 관련한 정책당무

자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충

심으로 기대합니다.

1996. 6. 10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y 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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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1990년 10월 3일 獨표統-에 즈 음한 w邦國防長官

게어하아트 스톨덴베억 박사의 일일명 령

독일민족은 1990년 10월3일을 기해 다시금 한 국가로 統-·되었다, 비

록 40년 이상 강제적으로 분단되었지만 獨逸)%,들의 - 體感이 단절될 수는

없였다, 舊東獨 주민 대다수는 독일연방공화국에의 加)L에 동의하면서 이

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基木法의 정치제도를 따룰 것을 결정

하였다. 우리 모두는 自 由·民主·法治/포義 憲法이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충

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統- - 獨逸은 서방세계의 공고한 일원이 되었

다. 우리는 유럽공동체의 일원임과 동시에 NATO와 WEU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로써 우리 軍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설정되고 의무가 파생된다.

이와같은 의무는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를 自律的으로 의

식하는 가운데 받아들인 것이다. 이 의무는 곧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이

해하는 중요한 일부이다.

오놀낟, 독일을 위 해 현신한다는 사실은 自 由와 民主主義와 法治主義 國

家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유럽 및 북아메리카 동명국과

협 력함을 뜻한다. 이는 또한 이제 막 체결한 챔條約을 근거로 소련과 중.

동부 유럽과 협 력할 것임을 뜻한다.

우리의 국토분단은 克服되었다, 이제부터 思考와 感情을 단졀시키는 것

들을 克服하는 것이 시급하다. 兵+들은 비장한 도 전에 직 면해 있으며 서

로가 서로를 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긴장이 제거됨으로써 軍備縮/]·에 합의할 수 있었고 우리 聯邦軍의 규모

骨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統--獨逸의 병 력은 수년내로 37만명으로

감축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독지 역은 물론 束獨地域에서도 兵)]減縮이

따를 것이 다.

舊東獨人民軍의 장병과 군속을 聯邦軍으로 인수하기 위한 중대한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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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과 총체 적 조v-l. 은 統 
- 條1<)에 1 2 시 시어 있니·. 種·'은 僅시C獨'qr 소A-인

E-l3-이 統 
· 條%'·j에 띠.라 연 닝'-;/-에 y]l3,l 피이 

-; 
l-],L 1 수 있게 l 깃이니·,

21 q머 지 ·[':- 힝·/y 수개 1네에 Ii>]%fAA<)에 1 2 시된 대<L (陣役혜이· 팀 깃

이니.. 본인 은 이돌이 l
'

] 操 1'l %하시 말고 新聯邦州의 鮮.濟.Ii]:建에 적1'·f 1기

參하<.( 세로-7- 출 l' 
'恒· 

것·s- 희 망한디-. 우리 는 기·능한 한 이 와.%->·은 71

칭난 전%1.과징을 資+E,i':V,V2合 2해 지 R·1하러 한다. 본인-P. 聯邦'q,(에서 Y-]·

J
,
( 하기 블 윈하는 시.y}럴 이 세V-7 깃-6- %l)'이-들 , l 자세骨 짖·고 책7] 있/게 새

V 운 R]Jl'L불 키 
-/
!- 7- - VI- 깃-8- 기 대 힌-니.. -본인은 힌· 1脚);l]')]r 정·l-s<i-이

세로 엉 HI S 싱·183- ZIV,,L·엾이 공정'하게 대하고 戰)X·愛.與· %31-휘하민서 이

들.왈 이77어 -
'

(어 신속한 - - 최-가 닌-성 q//.록 3,·- 력 1 젓을 %CIT한디..

]·l-인-F 10 d :-i > · 기헤 연빙'-:'·:'lg·싱·/·으 시 統 
· 

獨逸의 장)R에 내한
'f 

o權과 指 녀i·!-0- 수'd%s]-게 되있디-. 이외- 농시에 AL本·)<에 t.g 시 3d 1십PJ'

11;i,fi 이 獨逸 ]或에 용%[-l다.

이제부디 -7-리 는 國家7域에 대헤 %WI l
;>] 이 군에 부어한 임1,L-趾 충싣히

수헹한 aT- 있2/-·>·< 딘 J 
'한 

聯·/1디1을 2
1

'

f·성하는 깃이 중요하디-. J- 깃-F IL한

M)l!TI]吟 -)/<)JEO巷過+V,에A'IV 3- 렬디-.

이를 위해 - (리1·< 
'

11(과 f러1-l]의 %:] 락을 )/]요로 한다. /.t 레야만 1서 정 ·l

한 인 계인수와 Ak/11가 가-'V한 것일은 물{·< 무잇보다도 우리 聯)l;il[의 미 레

기- 3,L니. 횔 기 있 게 일'조브組 깃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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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넌 5월 5일자 超흐的 聯邦委툐會에

제출된 聯邦軍의 東獨地域미 驗1과劃에 관한

제4차 최종 보고서

獨逸聯邦 국방장관은 1993년 1월19일 超黨的 聯邦委員會에 聯邦軍의 東

獨地域 粧處計劃에 관한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1년도 주

둔결정을 근거 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1993년 3

월 3일 연방국방장관은 粧1a캄회의 조정을 위한 각종 제안을 결정한 바 있

1 이 제안들은 이미 1992년 12월 15일과 1993넌 2월 12일 각 州政府와

議會次元의 고 위결정기구에게 意見提示用으로 전달되었었다. 주둔을 추가

적으로 조정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基本指虛+이 개젼되었다, 新

聯邦州內 군사시설들의 現'Ad妃掘, 軍 構造에 대한 세부검토와 적용 등에

관한 수정과 보충이 요구되었다. 연방의 재정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聯邦

軍 역시 國家財政의 堅實化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에 직 면했다. 이와 관련

하어 聯邦軍의 임무에 방향을 맞추면서 사업과 투자용 지출은 엄격하게 企

業經營의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될 것과 오로지 聯邦軍의 임무수행과 연관

된 분야에 지출이 되도록 하였다. 東獨地域려 聯邦軍 역시 예외 일 수는

似었다. 그 러나 각종 조치는 聯邦軍의 軍 
- 

化를 위한 방법론적 기본노선

에 압각하여 초權샘域의 확장에 따르는 병력의 分散配置에 均衡이 깨어지

지 않는 법위내에서 이루어凍다.

국가통일이 달성되고 :1權領域이 5대 新聯邦州로 확장됨에 따라 聯邦軍

은 새 롭게 分한配置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연방 국방장관의 과제와 목표는

年末까지 聯邦軍의 평화시 常備兵力을 37만명으로 감축할 것과 聯邦軍 행

정기구를 새로 배치시킬 것과 統-獨逸의 聯邦軍을 일원화시키는 일 등 이

었다.

1993년 3원 30일자 최종 주둔결정에 따르면 37만명의 병 력중 일단 약

312,000명 이 傷서톡지 억, 58,000명 이 구동독지 역에 주둔하다가 200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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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304,000띵이 . 趙.서h 지 이(해외 피-견 포함), 66,00012 이 구동독지 억에 分

1Sd1[l-h하도록 되어 있디-, 즉 잎-으로 벙 력의 18%만이 新聯邦州 주둔하

된디. 향平 병 력의 5-i-JE< 구d · 1친촤되 면 이 比率도 번힐· 칫이디-,

난))'A-'k務 援(J'政은 김'축된 닝 러 의 37-J/-와 t)1촤된 벙 릭의 Il:.(.El$'[l,置에

%갑게 려 절叫게 i 징뇌어이· :l-니., ]'m ))'.l·<][A L]愛016(이 재펀il에 띠-리· 현재

의 VI곡1·으로는 他:聯/Ii州에 약 51,000개소, 新聯페州에 약11,000개소의 펀제

가 필요한 젓 으 / 보인니·. /( 러니· 
/

/제직 인 확정은 郡(Kreis)兵務11'政효援

j&.피- 주-V지 
'Y 

징 기 구를 중11 으로 
' 

l- 긱· 지 역 1될 조 사가 끈난 다음-에야 기·

C히.다, 김 - 석으7 地 ))'兵務>l"政에 V]-·!/-히- 1팀 rc間)<의 의] 5분의 1은

인·으로 新聯邦州에서 q.·]-j,L하게 필 것이디·. l·M % 의 3:i-모가 1친朴되 딘1 兵務

fl'i改도 따리-서 번하 된니-.

<·r기.통일이 vt성 번 Td-, [1내1)級 연방기%Il-인 제VII 兵務1L援]j'政處

(Strausberg)피· 仙:+獨地]成의 최 고 </-시·렁부로서 - 군 군단고f인 W부지 9

사링부(Potsdam) 동이 창·철되 기 시 져·兎다, 地域0]令部의 7}무는 잊'으로

16:M(</1세&V]O t'2<EiL 이]S-되이 聯·l:h7域에 걷 치 수헹 별 것이니·. 이로써 +獨

I'IB域 3<·VI-, 지 역사딩부는 하니-의 車1朝 [07>11]로 제포1되었다.

이미 니-수의 指1%l(機桃·가 다 과 긴-이 新聯·+l]州[)%]에 치되힐다.

- 12개의 )'(l%]或 衛/];V % ·
' 

] 78:l(외· ]
'

111il애 
'

l ·

' 

]-7 81<(NeLlbr[lUdeuburg-와 l,eipzig):

新111라1디·Il')%] 군사%Il-VI 사안의 到]2窓1 1

15개의 52'위 시 %사링부: 위수지내 중甘 71骨'M징31-R의 i l/·%]-l:的 窓 1-l

. l]durL Sohl, Gera (ThOring·en州 )

. Leipzip·, Chemoitz, DrescIen (Sachseu州내)

. I{aIle, Magdehul·g (SadISC.>u--Au11aIr·)·l·11-Il )

. Cot0)US, l]oLsc1anI, Fl·LIOki'rt/()cler(13randenbu]·g/·t·1녀1)

,
Schwcril), Neubraudeuburg, Ih)So)Ck(헌 지1 IMd D이1erriU으<'< -요주1 )

(M'cckk-]0burg. Vorl)Ornn]eru니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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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lin(동시에 지 역관할 위수사령부임)

평화시 독일전역 에는 동일한 주둔지나 인근에 주둔하고 었는 위와같은

A방어군의 여단사령부들로 편성된 防衛司 部가 운용된다. 新聯邦)+1의

경우 Erfurt, Frankenberg(지금까지 Chemnitz), Potsdam, Schwerin으로 예

정되어 있다.

- 6개의 鄕土防衛旅團: ScI]W r in, Eggesin, Pot8dam, WeiEenfels,

Erfurt, Frar1kenher g (아직까지 Dresden임)

- 空軍은 제5비 행사단 사령부를 Strausberg에 설치, 최종 주둔지는

Berlin으로 계 힉되어 있음

- 海車의 경우 상급사령부로서 동독지 역 Rostock에 해군청을 배치함.

聯邦軍의 중앙군사기관들에 추가하여 1개의 자원입대접수처, 1개의 聯邦

軍 통신- 정보체계 外廳, 4개의 分所가 딸린 軍事情報部隊 1개 부대가 東獨

地域內에 설치되었다.

앞으로 총 10개의 聯邦軍 線슴病院이 설치될 계획인 바 중 2개가

Berlin과 Leipzig에 설치 될 예 정이다. 또한 계획된 4개의 聯邦軍 중앙의무

연구소 중 한개가 Berlin에 건립 중이다.

발틱海로부터 Erz ge birge산악지 대와 동쪽의 Oder강에 이르기까지 新聯

邦州內 방방곡곡에 병 력주둔지가 散在해 있다. 1991년 전반기 병 력주둔지

를 확정할 때 가능한 한 각 州政府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지 역 적

장점과 특성이 참작되었다. 舊束獨/,民軍의 軍 施設들이 즉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병 력주둔시 이를 활용하였다. 구소린군 서부 주둔병력의

군 시설들과 Berlin에 주둔하던 점 령국들의 군 시설들은 단계적으로 처분

되 였고 소수의 경우에만 聯邦軍에 의 해 활용되 었다, 동구권과 마주치는

가장 동쪽의 EO 국경지 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내에 골고루 군

부대들이 배치되었다.

舊聯邦州의 경우 병 력의 위수저가 전국적으로 분산배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지역 병무행 정 근무처와 관련시설, 사법보조관, 종군사제(牧

- 11 -



l'而)의 신잉·상님, 聯·/l;'i ( 의 체%-v 싱 , </·수산R] 분야 y 역시 新聯11;)·l·1에 63·

V 分1'l<V配1'i'i'l':되었다.

J술한 제VII 1'M무-헴 정 치 외에FL 다읍괴- 긴-은 것이 -2기 한 닌· 히-다.

- 방위지구 
-;l 

잉·처(DerIiu)

- 19개 의 ·y<C-지익 Ao-힐' 
'd

&] 성 시 원 저 (llad SalvL1ngen, l<rfurt,

Sol]Clershause]1, CI]emIliLz, l]res()en, Leipzig, 11r[]Ie, ]lee]itz,

13raudenl]Urg/11ave1, CoLU]US, llol]erlug--Kirch]12iiu, j]0tstlaru,

so·ausberg, l'·:ggesio, Nt<ul]ran(lerlb11rg, Tu)Ilenh(1gerl, Itostock,

Schwerin, 3Lra1stIDf;)

- . 聯11;Ci'dtk<學校의 1 게 分校(Naulnburs)

- . . 26게의 l(Ii(Kreis)J-<p{)q.l:/{ABh'(Neul]raucleuburg, Ros(OCk, sa1Werin,

so-alsuud, C)()(thus, ]<hel·sw(l]Oe, l/rankhu-t/Oder, Neuru l]D in,

Potscl(Irn, Aschers1el]CU, {1alle, Ma g dehurg, SEcudal, Wittenberg,

E미-'urL, (.>era, Jeua, M'0]]]Bausen, Suhl, Dautz(dU, ChemI-litz,

Dresden, ],ei]da, Vwicka[l, lier1in이] 간}l)

- 7 의 직 업 지 원단(세VII 진]/-- . 야): Neubrauc1enbllrg, Schwerin,

Co%bus, Potsc1am, BrI]le, l<rfurL ChelTlnitz, 소 제 郡-l:'<.)J 보충국에 신

치 퍼어 新聯邦)·l·IPL]에 주둔하LIl 있E.< 징·l-9틀을 위 한 진문직 오] ]·l-'l,演 및

적업5판런 <援

-

- 3기1의 l[繹)'Ii'% 7:1든 힉·sIt(11erlin, NaLIn1bur g, Net1brandenburg)

- /1·게 의 키.돌릭 종군시.제 신잉·싱-hrl·처 . 싱 닙-영 익은 긱- 주긴· <·f겅을 초Yl

71·. 漁':+%121也]或 V 딘·시 렁 )츤리. 지 억시.딜)(내 外-旨릭 대주<,1J- /)[L치

<Potsc1am)외. 2 1- 산히 -; <. s/-치(Ncuhraudcuhat·g, Leipzig, 13ad Frankon-.

hausen)가 있 - . 현재 1漏 ]Ib]或1)%] Vi敎 종V 목시의 신骨싱·님·은 束測0'Ll{

])貞 8뎨 州 敎6側이 당분<f 종군신잉·상님-게 약을 체{1하지 잃'기 로 싼1징

切·애 따바 -/체 촤되 지 못하2- 있음.

. 聯邦軍의 4대 추가 體%' VM1%IA. 1993넌부터 2게가 新聯邦·시에 추가 설

치3相.

- 

12 
- -



東獨地域 전역에 걸쳐 새로운 聯邦軍 근무처와 단위부대의 일부가 구축

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舊聯邦)·l·1에 있는 각종 근무처와 교 육훈련시설 및

단위부대 전체가 新聯키아1·1로 移轉될 계힉이다. 이를 통해 확대된 주권영

역에 알맞는 聯邦軍의 單. 
- 化가 달성되도록 하고 新聯邦州를 특별히 배려

하는 가운데 연방기구의 分散이 고르게 되도록 한다. 그 렇게 되면 병 력주

둔지가 현재 서독지역으로부터 移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온 다음과

같다.

- 聯邦安保政策아카데미(본부, 안보정책분야의 각부처 고 위급 최고 연수

기관)를 Bonn에서 Berlin으로 이전

- 陸軍將校學校 전체를 Hannover와 MGnchen으로부터 Dresden으로 이전

- 서독지 역에 있던 8개 군사학교, 또는 교육기관들을 통합하여 StraIsund

에 신설되는 海軍技術學校로 이전

- 제11聯邦軍 행정지원학교를 Sie gen 에서 Berlin으로 이 전

- 聯邦軍 情報·通信아카데미를 Waldhrb1에서 Strausberg로 이전

- 聯邦軍 사회과학연구소를 MOnchen에서 Strausber g 로 이전

- 軍 정신전력학교의 일부를 까廳으로서 Kob]enz에서 Strausber g 로 이전

- 軍歷史硏究處를 Freibur g 에서 Potsdam으로 이전

- 공군박물관을 Apl)en에서 Berlin-Gatow로 이전

- 1개 전투기전대를 Sobernheim/Pferdsfeld에서 Laa ge, G0strow지역으로

이 전 .

- 1개 흔성공군수송기 전대를 Wunstorf과 Ah1horn에서 Holzdorf-08t 및

Brgndrfs/Kreis El]]e-Elster로 이전

- 1개 지대공미사일전대를 서독지역의 9개 주둔지로부터 Ladenburg/

Kreis Barnim과 Sanitz/Rcstock로 이전

- Ii -



- Wilheln-1Shaven의 헤군청을 RusLuck으로 이전

- 고 속힘- 진딘·: 서독지 역 진개기지 3f으로부티 WElmemunde로 이전

- TI새批軍>과會議의 기· 1계 심 l·부旻 l%O(Sdam(이미 이 전), Rostock, Leil]%ig

j<L 이 J

종조1괴. 디--F 불가피 한 비 - W괴· . liL 답은 
-](-가전체적 -A표를 닐'성 하기 우)헤

幽되지 않 -S- 수- U . . 니 이 상 의 l[靜邦'q/ 이 주1各 있- 수 임니-. 우1셀 게

획 뙤었VI 데읍과 갑은 +끼略기·劃2 r 國家財1Sc健寅11t]昔置 1 의 모141·으旦 취소

되었다.

- 11amburg에서 Niede삐ehnTe로 이 진하리던 聯11])]-i 병 1희-v-

- 17aIken1]erg)i( 이 진하리 Id 1 게 전무기 J대

- Euskil-chen주눈 聯邦'q.[ <d·익'내 Big I-kud의 1)0Stdam 이 1계씩

5 - 1조1역에 7) 친 l-% 력 의 
· 

)[]化)-:· 딘·위JiL대의 일부, A/]'l(처, 주둔지 의

배 치 외에, ]J·시.<(런징 의 실 치<-f y해 인%'J락' 넌니·, <인언%g-의 최 t 197)

닌 1 1 1491 61<y,投宗를 통헤 /사夜 런,상에 ]/l-한 방안을 多數決로 동의하

었다. 이블 통해 공징 한 부담의 분매빙-인·이 실 헌피었다. 國家뻐']汝을 堅實 
'

dIt하기 위한 -14-가피 
%'l- ls·안으<L Wt1usdorf(Krs, S]]reewrl]d-]][lhme) 설

치하기로 
-壺1C·l 

군사훈i신장 선 치 리 Ar기 되었니·. 21- 검파 新聯);l]州1)L]에

있;.< 60개 이상의 - / 련징- I 인'F-3i!- 10개<J-이 i[ff/l]:ili: -;c-시훈i신징' 이<'L i譜史

릴 애 정 이니-. 니·아가 Lcthuiu(Krs. l)otsclau)--Mi{lelwark)와 J%CI·flOg(Kreis

Tel(OW ]harui!lg) 있는 C/-사-W[ ·{ 징- y 1개 ]f 1징-< 임[wp-j/- v-l%j렬

Berli]1-.OraudenbLlrg · . 대 형 
-

'

%
L 힝-긴신 때·IA-에 페 쇄필 가농성 이 宙'디-.

聯邦[q(-F A:]-], 외. V[-위부대의 일부-趾 칭·설히.고 이 전하1신서 O- 리고 군

사 린장을 >[{치 하11:1서, 녹2J 리-주 
-

-

)L1된 聯邦11-i이 -s·고>L ·分>i'이%did)l

되)L록 하고 있다. 이와·7-l-은 分/1'y$JIlh'IA- 거 의 l-넉 힐' 정도 <L 실 1되 었다,

그 러 나 q.긱iL처 니. 단위 부대의 이 전시 7] p, 새 로운 VIC 
'基地로서 

필요한 ii]·사

시 십이 1싱 ),-1 <,i 가족-f Y택이 충1/-히 마 [7:l 때에 야 결정9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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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期的 計劃으로 주로 55개 군 기지에 聯邦軍 근무인력을 위해 긴급히

펼요한 약 9,300동의 가족용 주택을 1995년까지 건설하기 위해서는 연방교

부금 약 13억 5천만 DM이 투입되어야 한다. 3개의 주둔지에 약 210동의

주택건설을 위 해 1993년도 투입 액으로 약 7친만 DM이 계획되어 있고

1993년에 착공되었다.

統--條約 제21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올 기해 舊東獨人民軍이 사용

하던 약 2,250건의 不動産이 연방국방부 재산으로 이양되었다. 그 중 약

590건은 長期的으로 聯邦軍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不動産들은 統

- - 條(J 의정서 제12호의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1992년 월6일자로 그 중요

한 내용이 각 州政府에 명확히 통지 되였다. 1993년 3월 30일 병 력주둔 추

가조정을 위한 각부처 방안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 통보사항을 보완하

는 작업 이 준비 중이다. 사용이 불필요한 약 1,250건의 不動産은 그 동안

연방 . - · 般財産으로 양도되玆거나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것이다.

어느 지 역에 聯邦軍이 주둔하게 되면 지 역경제를 위해 중대한 의의가

있게 된다. 舊聯邦州에서 쌓은 경 험에 따르면 聯邦軍 100명이 있는 1개

부대가 주둔할 경우 연간 약 300만 DM이 그 지 역으로 유입 된다. 그 러나

이와같은 액수는 東獨맨域 주둔지 인 경우, 前述한 건설비용 때문에 초기에

는 더 높다.

나아가 聯邦軍은 각종 상이한 직업에 거쳐 質좋은 일자리와 직업교육훈

련용 일자리를 제공한다. 新聯邦깨內 兵營建築을 위 한 맣대한 건설수요 역

시 의미가 크 다.

구동독군의 군 시설들은, 특히 막사, 부속건물, 난방시설 등은 매우 열악

한 상태였다. 현재상태에서 舊서독의 기존 표준상태에 걷맞는 T準1h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재원이 필요하다. 이 러한 에산재원의

막대한 부분이 해당지 역 中)]·企業體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순공업과 산업분

야 등이 구축될 수 있다.

1991년도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대형 건설사업 7,4iO만 DM

소형건설사업 2,610만 DM

- 15 -



시신개링·사3] 비 :1역 ,
700만 1]M

y獨地]或 재 긴 1 익 l , 990만 ]jM

團

총 개 5익 /1,700만 l]M

이 얘수는 당초게히)i]r다

� 

l g-} 2,770만DM요 상최히-는 깃 임,

19% 1 지<엑 이 외. K,l-1J.

대형 건선사업 1 익 5,340만 DM

소 형 건설사R] 2,(iO()만 l)M

시신개 링·시.3] 비 8어 8,(泊0만 0M

A.束獨地]或 Al]긴 2,000만 I)M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총 계 10억 8,(·;30만 DM

이것은 닝.초게 획<6억 ,
500만 l]M)j,r디. 4익 6J20111· l]M이 더 긴설사업

을 위 헤 추가적으로 轉세되있다. 최소 10억 DM에 달하는 d)신비- - 을 누입

한다는 목표A.<- 분엉히 %]l-성되 있니-.

]四3VI도 계커목]며.:- 총 1 1 억 2,500만 DM이나.

대 힝 건선사i] G억 b,0001%1J· 1JM(구비건설 포학)

소형 TI설사71 2,500만 DM

시선게 %·사3] 비 4익 5,000만 D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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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금 재정절약조치(전반적인 축소지출, 聯邦財政健實化프로그램)로 인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읖과 같다.

대형건설사업 3억 
,
000만 DM(주택건설 포함)

소형건설사업 2,500만 DM

시설개 량사업비 5억 DM

연간 10억 DM 이상의 예산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東獨地域 건설사업

을 위한 총재원(160억 DM)은 오로지 長期的으로만 충당될 수 있다, 따라

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 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계획의 분산 및

포기 등)가 설정되어야 한다.

- 1) -



<부록 5>

NVA 軍人(舊東뀌人民軍)의 聯邦軍으로의 편입

L. 인F]丑%의 . 빗.안

1, %j(. 
· 

{hY<J<부록1, ·제XIX( B힝-목, 제11절 Nr.b에 띵 기되어 있는 軍(L..l-.

의 규정 이 値貞獨人10If이 聯11;'[p[으로 통가되는 뱁직<'<거 이니·.

'

2. 벙 역의)/· 수헹자吾의 깅 으- 獨逸統 
· 

과 동시에 軍()V과 ·l'/(役叔務 施0

法이 적용 1 디-, 余[+獨)<L2:qi 시 질에 수헹@'l- i-P무는 聯1;띠-4에서 7 억

의무를 수헹한 -; rI/-로 %1주닌다. 2히 -l'C役叔務 수s)분야의 )x,)J統.合

은 계if이 리-<-t All·짐에 따라 %J-순하게 3[ 최·되었으 로 <省3i·정 이

분6요했데. 과거 舊束獨)%<].-C軍 시 힘에 빙 역의]l[를 시작했td JLt든 1청

이은 轉役피 있다.

3. 統 · 條1 ) prn- 値+獨人]<:q;의 시한제 i't-(l'L군인파 작입군인의 통힙·이 너-

음피- 긴--F 3단 ]]-趾 겨 치 수%되 V록 히-2%C있니..

- 제 ] 1게: · J익 대 기 모)2 계속 < <-무

- 제2도1·계: 28[l, 동안 한시 적-o.7 근·J,t하1· 병 력 F-로 인수

- . 3단게: 게 속 3-부하도3 인수

統. - 條/(J의 
'

I KO;· 권-린3/-정 의 효 력 은 1996년 12월 31원까지 한시 적으로

석용된디..

II, d統 J皇7/J )A효당시. g.束 縣人]로'il·(의 있%.삼힐[

· - IR - - ·



4. 1990년 10월3일 獨逸統. - 의 달성과 동시 연방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

은 약 90,000명의 舊東獨)<民軍을 인수하였다.

- 39,000명의 의무복무 군인

- 1,000명의 전역 대기 장병

- 50,000명의 계속 근무자

5. 전역대기 장병들의 근무관계는 종료되었다. 이로써 이들은 더 이상 계

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다. 이들은 生計費로서 待機狀

態補助金을 받았다. 대기상태의 기간은 총 6개월 (50세 이상의 장병은

9개월)로 제한되었다.

6. 계속근무자들은 거 의 대부분 과거 의 계급을 유지하였고 이들에 게는

軍法의 개별규정만이 적용되었다. 이들에게는 임시聯邦軍 계급장이

부착된 聯邦軍 군복을 착용하였다. 이들의 급료는 당분간 1990년 10

월 2일 현재 유효하던 舊東獨)Q,民軍 봉骨규정어1 T닦라 지급되 었다.

}991년 7월부터 제2차 停給過渡期施0유이 적용되었는 바, 이 시 행령

을 통해 新聯邦께內 연방봉급지금법의 도 입이 실현되었다. 50,000명

의 계속근무자에 관한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000명의 참모 장교

- 15,000명의 기타 장교

- 14,000명 의 고급하사관(중사급 이상)

- 9,000명의 일반하사관(중사급 이하)

- 3,000명 의 사병

7. 계속근무자들에게는 별도의 轉役規定이 적용되었다. 계속근무자들의

약 절반정도가 n意로 轉役하였다.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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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 년.간 Il;i'·l<]샘f·t散務:q<<.으j·<시의 인수

8, 俯+獨)님<:-qzs] 징·기 %]-무<d·인과 지 31</·인의 깅우 2 1간 時1;비([·]'勤務軍

/%으.로서 언<·되-는 Iq-IC] 을 y헤 처 (f-j',>- 
'

]1대);·의 귀·게3/·정에 R] 각한

/]IL%9·게가 신 정%-l 수 있있니-.

2tI긴· il',l]
'

· l;]dIO·]1·)1務:Il<人으V시의 지우1은 1田0먼 10우1 :3인부티 7'1억 데기

-j-인 
· 은 - 計%·F 계<근J,L지.들에 게 기·능 健니·. AW獨)<,L 

'

fl(에 서 징-기 곤

무하딘 인 력의 젠반이 2Id간 Il;i'·l;]ll;(·]'勤務'jK/,이' 되 或다고 지 무1'榮으미

그 중 장2D(가 1 1 
,
70012, 하사Al이 l'2,300;-M, 사병이 1,000밍 이 있디..

9. ISIVf도 인1-M-예소1· 힝·목 ]./1에 따2-먼 新聯11;州 奇신 장빙의 임용과

인수를 위 한 정 3/-정 7{은 총 30,()00명 이있다. 그 중 25,000밍合 長期1'S)

일자리이LIt 5,00018온 힌-시 지 이있다. 중 ,!의 기준各 新聯+l]州에 세로

2/-%되 는 단위 부대키. /]-모·처의 <
I
f·조에 7신적으로 따랐다.

IO, 지 원자-趾 게 인심사한 떼 
'

>IC)x,[))에 1·9 기 된 적성, 지.질, 능력의 vI-단기

준이 칠·저하게 ·치 용되 있다. 이에 추가하어 1唱·級·j1受 /i브0·v에 따라

최종적으로 취득힌- 聯邦't[I 게i:r의 기준이 미.린되玆디.. )唱·級;JI受 施0'·

7에 따리. 계 획 
r

. l 직 - - 기 <7 침·좌히·1:- 가운데 과거 舊1k獨 인민군으

로 서 기초]/斗, 저7]훈Al]ItA ,
H-IlL기간, 진<[p분%f, 직 첵 동과 聯邦軍

의 징·범으V서의 헤당 진甘과징 이 u] ]w'( 되 었다. 니.아가 장병들은 모 무

세로운 경 러 집 단으로 -11131 6다. 轉役의 %J대적 인 Al단기준으로는 파

거 /束獨의 國家保衛1<l((X디.지 MfS 내지 AfNS)에서 근J,[ 했거 나 징 치

장교였거나 군사정/A대 3무자 등이있다. 이 당시 시-실괸·계 파악 1或

힌119에 데 한 신의성 실성 %·] 토m는 대체 적으<L 지원서骨와 자기소개서에

의존힐· 수 뷔-에 없었디·.

- 그)



11, 1990년 12월1일에 제2차로 임용이 실시되兎으며 약간명의 추가임용

을 제외한 인수활동은 1991년 여름에 완료되었다.

12. 총 18,000명 의 舊東獨)%k民軍이 2년간의 時限附勤務軍人으로 인수되었

는 바, 그 중 장교가 6,000명, 하사관이 11,200명, 사병이 800명 이었

다. 장교의 경우 단지 절반만이 引受되 었음에 비 해 하사관과 사병은

약90%가 인수되었다, 하지만 젊은 장교의 경우 하사관 신분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어되었는 바, 이 경우 과거 인민군 근무시

활동이 聯邦軍의 하사관 경 력과 비슷할 때이다. 중사급 이상 하사관

500명 이상이 이 방법으로 새출발했다.

凰長

13. 職業軍人으로서의 인수 및 時限附勤務軍/%의 2년 이상 근무기한 延

長은 곧 군인의 신분에 관한 한 폼東獨/Q民軍의 聯邦軍으로의 人的銃

슴이 완료되였음을 뜻한다.

14, 중사급 이하 하사관과 사병의 경우, 이미 1991년 중반에 근무기한 연

장의 가능성 이 마련되었T 이를 위 해 특별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

다, 특별규정이 란 - 舊聯邦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무의 의

무가 적용될 때 임용절차를 면제하는 규정을 말한다, 신청서에 대한

판정은 통일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15. 2년간 時限附勤務軍人으로 인수된 중사금 이하 하사관 3,300명과 병

사 800명 중 현재 2,600명의 중사급 이하 하사관과 200명의 사병이 계

속 근무하게 되 였다. 이들을 위한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는

걸은 과거나 헌재나 어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舊束獨에서는 T士官

이 라는 제도가 없었고 장기근무사병 이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

- 21 -



고

디-, 이 분 A· 兵役米畢者를 編/l<, 병억의무 수헹자로서 의 의무를 부

과하는 t8'l&]을 y헤 많이 게선되었다.

16. 장교외. 상사급 이상 하사관을 ·직7] 군인으로서 인수하거나 時限附4i<l

務'率人으旦시 그- H무기호1·을 연장힐· 깅 우, 기존의 (임 - )먼제조치를

소if직으로 적 용'실 수 敍었다. - :1 래서 다읍파 t·은 늑)$y-정 이 적 -

되었다,

舊束獨人1-C'申( 소수요윈의 l]A'·限附勤務'4i/%,으로서 교·무기한 연장

및 직 입군인으람시의 인5 에 All-한 표 우1칙(BMVg-l)III-A>02-

06-·00/5- 1딘91. (i. 7)

17. 2년간 때1;14附勤務111人으로서 인수老 浩'.+獨人民:iIi 장벵들은 1991닌

10웜1일부터 헤딩-s:i-정에 띠·라 지 우1힐· 수 있있다. 5ACOrN의 장교와

거의 7,000밍 에 달-히--논 싱·시.if이싱 叫시.괸.돌이 이 러힌. 기.y성合 핀- -

하였다w

18. 19%년 2/4분기와 3/4분기에 인력11·리 기39.을 등헤 수-%된 選拔會議의

중요한 기초는 지원자에 대 한 특1&IA1징 t美 경 럭 핑가있디-, 이는 1992

V[ 월 긱- 부대징-에 의헤 신정되 었다. 니-아기· 직 모] 군인오로서 선 1 l·대

상인 장]d의 깅A-, 
"

인적 적성 에 <l-한 超:V(l']{) Id性檢査委<A·s"의 심사

가 따致다.

19. 선 t%·회 의가 종건되 1)1서 3,0001·M 이상의 장교와 5,00016 의 상사6)f 이

상 히.사관이 직 업 군인 a겨- Il: l;]A附 f%期必)l]務:E가 되 었다. 이 로써 1J]'述

한 중사甘 이하 하사관 악 2,6001싱 과 200멍 의 벙사를 
'習-치 

무리

1 1,000tg 이니· 되는 値+獨/%,]<:Il( 장벙싶·이 聯/l]:후[으且 V)입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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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병 력 현황에 관한 관점에서 볼 때 병 력의 統合은 법적 구속력 이 았는

근무관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완료되었다. 경 력관리 규정상

軍人法과 軍人經歷施0令의 관계규정이 적용된다. 경 력변경자에 대한

선발절차와 같은 일부분야의 경우, 인수된 장병들의 권익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예외규정이 적용되었다,

21. 인수한 舊東獨人民軍의 절반이상은 경 력과 관롄된 조건이 충족될 경

우 進級되었다. 이 장병들은 進級選拔節次를 밤으면서 일정 과도기 동

안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聯邦軍 근무기간이 아직 짧고 아직

판정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급선발대상인 예산상의 定規定員은

新·舊聯邦/·l·l 출신 進級豫定者의 수가 선발절차를 거치면서 완전히 平

準化되기까지 공정하게 분배되玆다,

22, 총 6,100명 의 장교와 6,900명의 상사급 이상 하사관에 대한 과거

Stasi 連累關係를 조 회하기 위해 
"

Stasi 文書管理廳"에 자료열람을 요

청 했다. 제공된 자료를 근거하여 時限附勤務軍人 또는 職業軍人으로

우선 2년간 근무하였던 약 500명의 장교와 900명 의 하사관은 强制轉

役되었다. 이들이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되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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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

銃-過程의 聯邦軍'에 관한 각종 일반문헌

(발췌)

DIETER FARWICK(Hrsg.):

Bin Staat-eine Armee.

Repo式 Verla g, Frankfu데, 1992

HANS PETER VON KIRCHBACH/MANFRED MEZERS/VICTOR

VOGT:

Abenteuer Einheit. Zurn Aufbau dr Bundeswehr in

den neuen L교ndem.

Report Verla g, Frankfurt 1992

VOLKER KOOP:

Erhe NVA-Eindrbcke aus ihrer 0eschichte un d derl

ragen der Wende.2. erwe iterte Auf)a ge 1993, Hrs g.

Akademie der Bundeswehr fOr Infonn6tion un d Kommunrfkation
,

Waldbrbl

J RG SCH ONBGHM:

2wei Armeen un d e in Vater]and.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Siedier Verla g, Berl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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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新聯邦州1i3 聯邦軍, 統- 獨逸軍

1990넌 10월3일 이 래 聯邦享은 정 치적 절딘·에 따른 다음과 같은 파제暑

부이 반있-다.

- . 新聯邦)·l·lP%] 聯邦'tI-f의 3E<

- 驗'.+獨人1<車의 인수, 진억, 봄까

- 舊束獨人民:LIl이 보-{하VI 多·靖:의 무기, 탄약, 기타 묻지.외. 舊束獨/%,LA

'

卓의 기니- 무장조직을 안%:1하게 y,t %·1하고 매긱·힘·. 倫:1獨/,民꽥i이 남

겨놓은 물자로는 약 2,300데의 · t차, 9,000데의 장조]-차외- 득수치.링,

,
000분의 대포.로캣且,對%/tg-어시스511, 700대의 수송기 . 전투기 . 省리+iL

리, 192척의 군 切-, 85,000대 의 치·량 
1길 트 레일러, EO만본의 寺대용 촤

기, 295,000톤의 탄약, 4,500岳의 액제j크켓旦오1且 등 이 었음,

- 舊束獨)%<i<il-(과 소런군 시부주둔군이 사 - 히·d /f動産의 인수. 이를

자제적으로 이용하는지 제정 비하든지 인방 산으로 귀속시키야 힐· 지

이부 A·]3료.

- 과거 P%]獨]宜界線의 國墳:'·>f備隊의 인수. 국깅차딘·시설(약 820krn에 VI'

히.는 전조t'M', 100개의 2&9·측도]-, 익C 20()km에 단하는 치·량통헹저지% 추]-

ci)의 2 1겨. 國境'·)c備隊의 지피 제기 l< 
l;:·] 地域은 언방재산으로 이

양.

. - . 

/1 1군(후일 러시 아 시부주는-군)의 
'1수 

지 원

- 애킨데 vs·초기 7신시선의 이- - 및 l·.地測 準: 동을 통한 l·C間(]'ilA 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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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聯邦軍은 1994년 말까지 평화시 상비군으로서 37만명으로

감축되어야 하며 신.舊聯邦州에 미치는 구조와 병 력주둔의 파급효과가 고

르 게 되도록 兎다,

구체적인 중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聯邦軍은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解體된 舊束獨人民軍으로서 근무하

던 90,000명 의 장병과 4 ,000명의 민간근무자를 인수하였다. 그 중 聯

邦軍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인력으로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선발절차를

거치면서 장교 3,000명을 포함한 11,000명에 달하는 장병을 장기복무

군인(시한제) 또는 職業軍人으로서 계속 근무하도록 인수하였다.

2. 인수되지 못한 24,000명에 대해서는 聯邦軍의 職業訓練의 저원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훈련을 받도

록 하였다.

3. 약 4 
,
000명의 군속 고 용관계는 당분간 지속되다가 점차적으로 구조상

적합한 약 22,000명만이 계속 근무하였다.

4. 新聯邦州內 聯邦軍은 훌륭하게 구축되고 있다. 陸軍의 경우 제IV군단

(Potsdam주둔 東獨반域 군단,지 역사령부), 사단사령부와 지 역방위사렁

부(Leipzig와 Neuhrandenl)Urg), 新聯邦/+IPH 6개지 억(Berlin제외)에 分

散 %ELh하는 旅剛 등 그 구축이 거의 완료되 效다.

5, 空軍의 경우 제2對空 미사일전대의 일부가 이미 Sanitz로부터

Ladeburg으로 이동하였다. 제73 전투기전대의 MIG29의 일부가 1994

년 10월 Freschen으로부터 Laa ge 로 이동하였다. 제3 공군비행사단사

령부 역시 1994년 10월 Gato)IV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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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l'IE은 헤군기舍학)'l(吾 Parow에 신설 健으미 Wi]helmshaven에 있딘

%iIi廳온 Rostock으旦 이 진, 고속함 진단의 Itostock 이 주1에 히-/'號디·.

이로씨 新]l%내디·;·Il)J 히-부3(조가 - R-리하게 1성되었다,

7. Berlin과 l..ei])Zig 소 제 聯邦'al 線습病1뒤은 진료苟·동을 하고 있다.

8. Strerusberg에서e 이미 정신 
·1러 

학-id 일J/와 聯);Ii'qr 情報,通뉴i'아키.네

미, 聯11]7)i 사최과학 1구소, 정신진릭 학-'Il( 제V분야가 자리%l·<11 활h둥하

고 있으며 ]][)tsdam에서3-:- 1·'reiburg로부터 移轉된 :q]:歷史(V'l:究]'%'가 인

C-/촬-8-을 시 작健다,

9. Strausherg 소재 제VU 방위 ·지-'/·d 정 치 산하 )(務0'政機關의 3[축은

꼴고루 분산, 거 의 완i)L되있디.. 21 게의 1111單<W: 唯무사무소, l 개 7둔

지 毛 징국, 1分위지2/· 지i[f국, l% 위 지//- 
-;[f잉:처, lg-위지구 피복처, 聯邦

'

qt 7)문학<Il( 3개, 연1-s 인이 학5d, 분-]l/, 
1길 

기니.

10, 인lg· <·< ng-징·관 스 소로 제2AX무치-計 Berliu의 -R-서깊은 Beudler-13lock

에 개섣하었q·. 이-趾 통해 1944년 771 20인 Hitler를 임-산하려고 님-너

들이 처항兎%c·l 11Al:l'fb If'더1-l:l%외- 의식적으로 연게하있다,

11. 新聯與애·Il)%] 하부-'11조 투자비. - E 오1간 익1 10억 DM l] 달한니.. O. 중

1993<1부터 1996난까지 新聯11]州 ·y택건선만을 위헤 낚러 2익 7sou만

DM이 첵 징되어 있다. 이 재우1과 연1M'건설부의 예산체원을 톤헤 29

게 주둔지에 聯·郞軍 소속요윈을 위한 주텍 약 3,000동이 긴설 된다.

聯邦軍은 공익지원조직, 공-'矛보건기/l'L, 종骨대학, 기타 인수자거 이 있는

기3L들에 게 金[貞獨人1<i[i이 사용하딘 차량, 야진취사시실, 의복과 취사도

‥ - 2/l . . . .



구, 발전기, 주거용 선박1척, 위생장비, 大壓救命 고 무보트, 공좍기자재, 각

종 소형기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新聯邦州內 聯邦軍 배치도

1995년 6월 현재

J

- 29 -



<부록 8)k

新聯邦州의 -7w축: 聯邦政府의 給付提供槪觀

0995년 3필1일자 毛제w재정정 책 현황보고 曾4)

10. 新聯11;州[)%] 聯邦꽥4 構築過+y

- . . 

괴.거 잉·독긴- 깅 계싱 의 MR境連聽>施,'i2의 천거]< 계%대륙L 111:-i노1 12월31

일 완료되 있다, 그 리니- 지뢰 의 추기-71·지로 과기 잉C% 간 경계의 일부

지 억 이 아직도 지뢰폭피-의 위 Y:]이 있다고 판단1]에 따리· 디 게속되지

않을 수 없다. 약 135km가 너 V·]'지피어야 한다. 제거작업은 1 95

년1갈까지 게속d慮 에 징 이다,

. - 聯邦軍은 Al獨人비:j-K이 사- - 하 :l 2,288개 
'

d<動産 중 우신 405게-趾

長)(l]l(J으6A 2'f 리[il 12] 게骨 臨1IA'·旦 인수하였다(약 23%). 1994VI밀-까

지 1,421개 의 Jr動産이 완전히 /T. 리고 64개의 d<動産이 인부로서 연

;8' · 般11/]'l>i 으로 c/]속되 었거니· fi]'l'i't廊 내 지 제3자에 게 이 잉7되 었니..

- 약 21,5001-S 의 :dc屬의 겅 우, 聯+i이디轉造외- 관게없이 지속식인 인자리가

학V되었다.

- . - %'[聯邦州17] (/<j[:0政의 구축/ 디·合과 긴-이 聯11삐<에 의해 지 원된디-,

. AL's 은 Gauck기 괸·으j';'< 전JIt, 1 2819 은 파긴

. 2d8X'g 의 인 력 이 각'Y 행 징 H무처 로 인릭 지 우1울 위해 파포1시 았으미

C.( 중 1651싱은 7'l보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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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聯邦총解決財産管理應으로 6명의 民間)x,이 파견되였으며 24명이 전보

되었다.

- 수십년간 방치되었던 新聯邦州內 토지등기소와 토지관리분야를 위해

지난 2년간 
'

舊東獨地域 측량지원계획'이 수행되었다 測量業務는 대

규모 투자대상지 역 및 새로운 건축대상지역에서 불명확한 소유권 관

계로 인한 投資障壽가 제거되도록 하는테 중점을 두었다. 1993년 중

235명 의 장병 이 투입되었다(주로 지적부대와 포병부대의 측량전문인

력). 1994년에 투입된 장병 은 1認명 이었다(연방비용: 약 500만 DM).

基礎測量의 총 추가수요 중 3분의 1은 聯邦軍에 의해 無償으로 수행되

었다. 측량지원에 대한 기관, 주민, 미디어의 인정도는 무척 높았다. 국민

경제적 유용성 이 크 기 때문에 新聯邦)·l·1와 Berlin의 희 망에 따라 束獨地域

측량지원활동은 1995년도에도 계속된다.

- 聯邦軍은 각지역 建設·1·T業 발주를 통해 新聯邦州內 建設業이 순조롬

개 출발되도록 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지출 총규모는 약 36억 DM에 달한다.

- 1995년부터 건설부문 지출규모는 연간 10억 DM가 책정되어 있다.

- 新聯邦)·l·1內에서 식품구입을 위해 매년 약 3,000만 DM가 지출되고 있

다.

- 新聯邦州內 기업체들은 정기적으로 被服發走01] 참여하고 있다. 1990

년부터 현재까지 1억 85700만 DM에 상당하는 324건의 發走가 直接,

5,600만 DM에 상당하는 135건의 發走가 하도급형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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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束獨의 <fj(通([.i'綱온 전연 曾)2- 似었디·, 聯11(軍이 舊束獨)%,fc:申[의

통신1-s-을 무조긴 인수하지 않合 수 입었으)[-t로, 공무수 合 위해 ]靜)l]

1[f온 Telekoln통신1:o-을 이- - 함 수 있도록 지우1)身아야 號다, 이 러한 지

원조치 는 ]W3<·!에 완且되었나.

- 공군·은 Ed'urt, Rolzdorf, Laage에 긱-겨' 님-색 및 3[조내(SAR)를 운잉

하고 있다. 해6<은 Parow에 R·]-색 및 ·3'l-조대-趾 V고 있다, 나아가

꽁v-은 Jena, Bacl Sam-ow, Schweriu에 리'지' 苟리곱터 구조대를 운 -

하고 있다.

- . . 新聯邦州 북부지익 의 郵便6'J)[·f>-t], URIge군성-비 헹상에 야건·t->l'CI뭍 운송

처 리롤 위해 군사 
'힝-공안 

' 

1관리$나1이 <R] 푸] 으j[L씨 필쎈 管라剋다.

-

-w·-cd--F 
득수꽁장- / ))나q히·이 직 입JIt·d - /Q'·!A- 일지.리를 미-린하고 있다,

21 꼿에 서 고V 의 전%!-:-인 력 이 베출된디-. 11131,·l 11u]Z[]orl'에 직 업교A

훈i 1셩- 공 징'이 신치 되 었<.미 이 외.7.l·은 공장이 19[)6%)l 중

Trolleu1)EIgeu과 Laage에 실 치%1 게획 이다('l·'-t'l[애11;>5骨 위 한 내대적 인

조 치 기· y{」CL히-기 에 d·에 신 8<1시 {1 은 미상71).

- 헤 
' 은 D]92년)iL리 SLra1sulld/]+al·ow h'·l-기 L%을 위 해 3대 公,vw 직 입

- 711 육 7린을 이수시 키 고 있다, 1992%·1에 는 라디오. 델 레비 <더%-l< 직 입

교 ·d-훈 R)이, I993a·l에A-< 정 J,t 기 /(. 3로신 7)지J< l : 리 입jl<A 훈린이, lZ4

년에는 신·업진지-F%-i: 직 7] cId.A-훈 린이 시 작되 였다. 機械技.-l:와 같은

1분분야에 는 fj:.v·'. 4명이 교A ]·가하19 교-H-기간온 2X·1이다,

- 愈'.+獨人1<'q]<이 사용하VI 分類%'·(象1%J資의 보판과 AJ-시믈 위해 그 리고

떼기 대상 군사장비의 처리 외- 처분을 위해 1991d부터 1994노1까지 종

익· 10억 I)M이 지 출되 었다. 지 if까지 물지.저장서M]쇼최사(MI]SO)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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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운용된 저장시설은 그 동안 한 個人會社에게 매각 되 었다. 폐기

대상 군사장비의 처 리와 처분을 위해 1995년 중 약 2억2,000만DM이

지출될 예정이다.

- 공공재난지원기구, 공공보건시설, 대학, 기타 수헤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聯邦軍은 舊東獨)<,民軍이 사용하던 다음과 같은 물자를 無償으

로 제공하였다, 차량, 야전용 취사시설, 피복과 취사도구, 발전기, 주

거용 선박1척, 위생자재, 구조자재, 공장기자재, 각종 소형기자재

<부록 9>

東獨의 i%院

東獨의 高等法院

l 縣該 j 識1目 i
l l l

陸고自
1柔 . :::::::.::::::::: l l
l T[ l

'

. :::::::::i l
l [St·dtg‥i·ht·) . . . . . . . . . l(St·db‥trk·g·ri·h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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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운용된 저장시설은 그 동안 한 個人會社에게 매각 되 었다. 폐기

대상 군사장비의 처 리와 처분을 위해 1995년 중 약 2억2,000만DM이

지출될 예정이다.

- 공공재난지원기구, 공공보건시설, 대학, 기타 수헤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聯邦軍은 舊東獨)<,民軍이 사용하던 다음과 같은 물자를 無償으

로 제공하였다, 차량, 야전용 취사시설, 피복과 취사도구, 발전기, 주

거용 선박1척, 위생자재, 구조자재, 공장기자재, 각종 소형기자재

<부록 9>

東獨의 i%院

東獨의 高等法院

l 縣該 j 識1目 i
l l l

陸고自
1柔 . :::::::.::::::::: l l
l T[ l

'

. :::::::::i l
l [St·dtg‥i·ht·) . . . . . . . . . l(St·db‥trk·g·ri·h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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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東獨의 法'E, 檢事, 軍法務1%

( ) davo11 Frauell l) . Skuld 3t. Dezember
'

leBS ; ] . sund I. JulI l闢0

a

- i폐 · -



<부록 11>

東獨의 델i흐院 및 地區法院 i象院書記

」

"'
· 엄C'rp'rnm'"l l 而 」l 孟 l
] sachsen-Anhalt l 5 l 194 l 199 l

1泣e, l l 亞 11 亞 l
* 기준: 1990. 7. 1

郡法院과 地區法院 서기들은 법률과 기타 법규상으로 지 정된 法院관련

엄무를 수행한다. 각 郡法院과 地區法院에는 물적, 재정 적, 기술적, 조직 적

업무에 대해 책임지는 1명의 - 譜記長이 있었으며 휘하의 서 기들과 직원들을

지도하였다(GVG/L)DR 제27조 35항).

郡法院과 地區法院 서기들의 업무분야는 부분적으로 사법보조관, 증명서

취긍공무원, 집달리의 업무분야의 동일하기도 兎다.

書記들의 책임분야는 다음과 같다.

- 소송의 접수,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법 관련사건의 접수 및 상소를

접수처로 전달(ZPO/DDR 제11조 1항)

- 法院의 불명 령에 관한 결정(ZPO/DDR 제151 1항, 독촉절차와 비슷

함)

- 공시최 고 절차와 사망선고절차의 이 행(ZPO/DDR 제}38조 2항, 제1섞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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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사%.l, 가시-시.V.l, 3,t동%/l %/녀·1시.긴의 충짇업무(비 - 계산, 비벙-익·정,

히.징펀.<1에 )J 
'l- 

기 제, 서5'/-친 보2인·)

- . 헝사소송 
->차에 

였어서 의 힝사치 IPl애 핀.한 최종통보 
]或 <-1헹(StPO

/l]]]R 시]3/;OAt, 제11'f조 1 힝-)

. 채·(-1자의 신 청에 내한 히-정 Y] 헹(Zl]O/DI)R 세8S조 1 힝-)

<j($추 1그>

1990넌도(통일시 조1까지) 東獨의 1德%f-정들

Verordnun g Ober dIe TAtigkelt un d die Zul IsstIn g
von Rechtsan%새d)ten m it e lg[ener Praxis vom 22. Fa-

bruitr 1990 {GIll. l Nr. 17 s. 147 ]

Verordnun a o ber die Justit1are in der Deu1scherl De.

mo krat1schen Re pu l]lik (JustIfiar-Vel'ordnung) vom

15, MErz 1990 (GBl, l Nr, 18 S, 1겄 )

Anordoun y 01]Br die Gebdhren In 11eg is1ersachert

des Stilat1ichen Vertra gsger ichts - GebOhren-

anot dnun g 
- VOIn 19, Iv16rz 1990 (GBl, 1 Nr, 20

S. 184 )

Anordnun g dber BOros au 15erhalb der Deutschen De

mo krat1scheo Re pu blik zu ge 1assensr 1techtsiinw61te
V()rn t7. A pr il 1990 (G]31. l 1법r, 25 S. 241 )

Erste Durch10hrun gs l)estimmun g zur Verordnun a
Eber die Justifiare io der Deu1schetl Demokriitische d
Rs pu blik (JustiUaf-Vef0rdnung) - Zu1assun q von Ju-

- 

Al% . . .



, 1사사%.l, 가시-시.V.l, 3,t동%/l %/녀·1시.긴의 충짇업무(비 - 계산, 비벙-익·정,

히.징펀.<1에 )J 
'l- 

기 제, 서5'/-친 보2인·)

- . 헝사소송 
->차에 

였어서 의 힝사치 IPl애 핀.한 최종통보 
]或 <-1헹(StPO

/l]]]R 시]3/;OAt, 제11'f조 1 힝-)

. 채·(-1자의 신 청에 내한 히-정 Y] 헹(Zl]O/DI)R 세8S조 1 힝-)

<j($추 1그>

1990넌도(통일시 조1까지) 東獨의 1德%f-정들

Verordnun g Ober dIe TAtigkelt un d die Zul IsstIn g
von Rechtsan%새d)ten m it e lg[ener Praxis vom 22. Fa-

bruitr 1990 {GIll. l Nr. 17 s. 147 ]

Verordnun a o ber die Justit1are in der Deu1scherl De.

mo krat1schen Re pu l]lik (JustIfiar-Vel'ordnung) vom

15, MErz 1990 (GBl, l Nr, 18 S, 1겄 )

Anordoun y 01]Br die Gebdhren In 11eg is1ersachert

des Stilat1ichen Vertra gsger ichts - GebOhren-

anot dnun g 
- VOIn 19, Iv16rz 1990 (GBl, 1 Nr, 20

S. 184 )

Anordnun g dber BOros au 15erhalb der Deutschen De

mo krat1scheo Re pu blik zu ge 1assensr 1techtsiinw61te
V()rn t7. A pr il 1990 (G]31. l 1법r, 25 S. 241 )

Erste Durch10hrun gs l)estimmun g zur Verordnun a
Eber die Justifiare io der Deu1schetl Demokriitische d
Rs pu blik (JustiUaf-Vef0rdnung) - Zu1assun q von Ju-

- 

Al% . . .



s titi*r*n m it e i g*nar Prexis - vom IS. A pr il 2990 l proz* Sordnun g, des Gag*tzes zur Eek m p f1rn g von

(0묘1. l Nr, 25 s. 239 ) l Ordn111%gs%virfri gkeiten, d** Strafre Bister gesdzes, des

脈副, 고 1謹醉함/A'淫湖
모 /끔s ty J 

' 

오 1l認 %2 猛潔엿·實富(
ti*chen Re pu blik ber die Ve·1요1gerung der Wehl- l Gesetz 倫 · die Zust찮1di gkeit un d das Verfahren der

區 認說 W'益誘'<庶認,富壞'雲 .
聖頭 리 潛

羅房謹罷1醫夢:l 認盜%5測 l

.柔$참. 臣백업官,誌lb 葉 認官철
(OBLINr·32S. 285) l DemokraSschen Re p· blik vom 5. JIlli 1990 (GEL l

v‥‥dnun g ber di8 v·u·tr‥k‥ 9 in Grundsticke l Nr· 42 s· 635 )

7猛協(市(盟背9"""dmuw"rn'" lRichtergesetzvom5·Julil990(OBLINr·42S·637)
ce앱 범2영認庶 372猛然법엄뀌'""ch龜'

sc hen Demokratischen Re pu blik vom Y, J 19SO l DurchMhrun gsveror d-rnm9「 zum Gerichtsvertassun gs-

5號 圈置
V區凰 談潔該 1踐礎猛 f·誌琴素·話
von BUchtem un d SchMfen vom 8. J 1990 (051. l l Besch1LtS darVolkskammer derDeutsch*n D*mokre-

縣(5羅 e l脈고 諒·2‥un 窓

案君년'認('납凰 誌졌嵩l猛蜜 팠ti&雲翼' 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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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iE院의 접수사건수 비교

(인구 10만명 에 대한 사건수)

x

) Hocb qcrcc hnet at rf e 교J교treser ge hnis



<부록 15>

新聯邦州(및 를린 일부) i%院의 사긴처 리 현황

다음<제If)a로부터 15i까·지)에 일거 된 ·L표는 1980넌 1월1인부터 19 0닌

9군1까지 舊+獨 郡·Lt·fi':과 地],l,Irn·:·[);.의의 1/]시.사건, 가시.시국1, d,·-동)-/] 311·린사긴

의 사%-l 처 리수와 /I 이후 6대 新聯+11州1)L] 정·if 제V'l·소피- T· 殊();·院의 사긴

처 리수暑 니.니.h!l 것 이 디-. 1990%·t 1()우13 l 이 7J 관한 통계치<- 舊束獨

iL務러(의 >개치 이 미 C I- 이후의 통계 치)-:· 新聯邦州에서 집계된 VI·순 입J[L

호1심-보고서 에 의 한 깃 이 니-. 따리.시 이 -
'

f게치는 7]-징 적 인 깃으로 보아야

한 깃 이 다.

이 통계치 1.:· 뀌;·[);-R과 ]1 ,
l
;ll,:·[);·N':의 第' 

- !·%을 호;·한 것 이 다, 제2심에 관한

동게치 <- ]-u/l,v/[.J<院의 통계 치 이미 ,
·
,

'-/]y>J<IVl]의 昏게 치는 입니-. ] 90%·l IO 1

3일 이 전 뀌]·[);.>b'C:과 Il[」,l/·A:VL[b't·:의 통게 치 ).<- 긱-카 新聯11]州의 통게 치에 가산시

었다.

-A계J-1 지의 J/- 
' 

1을· -V헤 · (A·/%%%의 i.<-ib;':t%Ii%'b피. ,p[;>tv<- A:] 게 (>l]組

- 있니·.

A:+獨의 J;·[V':0 郡(Kreis)A·l%'l':, ]·&],l,·rn·[(lie%irk)·[J<院, ,
·

,

'

bA·'.·)CI;)'l[의 3단 -l

-

1
1-

셩 시 었었다. . l[Ii();-(bi':P- 민사시.건<·)l'.1->>-[];:fll 제외), 가시·사<l, J,-rnx.%Al 괸-io

사·<-l, 니-론 
·[.L[V·:에 

판한 것이 아1,l 형사시.주1,의 ]{] ·파위 반, I/] 적 %W-, 기니.

I
l!I R사인-에 VI.하이 취-Ll 하5'·!- %{징 히.·:-< 일 1%

1J-직 第' - vif 
'泉/)>11機關이 

다. 1990

VI 7월 ] 입 ·(%<)裁判]))['가 해체34'l 후 l>'B)L·未 關聯1]마1·이 취Yi·피고 긴정 퍼었

니

11).라서 1로 []]'.IA,>t<·][.</)'.의 J%-게 져 A :· A<聯/l]·]·]1와 비 
'

lI t 하기 
'y:Iii-1J.

'/Il]i.Lb't·:의 
겅 . 7. l

;

I l시.B,L, 기.시.Jil., d,1 %t-l,l. , 헝 시-)p.가 있었다. 각- 심 71부에

- l-': 키 업))'l-시 l % M 과 I.q 의 배심 %J시.가 있였니.. %yJ裁判3)i'기. 해제된 디.-S-,

郡級 3L 시 의 뀌('/·%判)W'에 l)'6Mi:t'a<가 >j 치 되었니.. 郡>서b'l[의 난[)'l·: 꾄-힐-지 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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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 郡境界 이내의 지 역 이었으며 일부 市郡(Stadtkreis)과 地方郡

(Landkreis)의 경우 共同 郡法院을 두고 있을 때도 없지 2았다.

地區法院은 특정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결정하는 第- - 審 裁7118)f였다. 기

타 사건의 경우 郡의 검찰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거나, 地區法院長이 OS法

院을 통하기 전에 地區法院을 먼저 통할 것을 결정 했으먼 地區法院을 거 치

게 뒨다. 第-.-·審 裁判斯-로서의 地區法院은 郡 檢察이 地區法院에 사건심

리를 신청했거나 地區法院長이 사건심리를 인수했을 경 우이먼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제2심 裁判所로서의

地區法院은 抗訴審의 처리와 결정 및 郡法院의 판결에 不服하거나 郡法院

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해 관할했다.

地區法院에는 민사부, 가사부, 노동부, 형사부가 있었다. 第'-審의 경우

1명의 직 업판사와 2명의 배심판사로, 제2심의 경우 3명의 직 업판사, 그 러나

노동관련 사건의 경우 제2심 역시 1명의 직업판사와 2명의 배심판사로 구

성되였었다.

地區法院의 法院管輔地域은 各 地區境界 內의 지억 이었다. 各 地區마다

地區法院 하나가 있玆다.

第·-審 裁判에 不服할 경우 항소가 허용되었으며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 동법 관련사건의 경우 抗訴提起는 사건관여자, 형사사긴의 경 우 유죄판

결을 받은 사람, 청소년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부모 또

는 親權.행사의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변호인이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의

법적 구제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檢察 역시 법적 구제수단이 무

제한이라는 조건하에 第· - 審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단 離婚의 경

우만은 예의 였다.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관련 사건에 있어서의 抗訴提

起에 관한 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만사소송절차법 개정 및 보

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두 삭제되었다. 第-審 法院의 결정에 대한 異

議提起는 법률상 불복이 분명하게 금지되억 있지 않는 한 허용되었다. 異

議提起는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내 린 다음 1주일 이내, 기타 사건의 경

우 2주일 이내에 판결을 한 法院에 제출한다는 점으로 볼 때 
"

즉각적 인"

異議提起라 볼 수 있다. 法院은 異議提起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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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 우 VI-결을 )/1깅 할 수 있있니-. - :1 릴지 않各 겅우 異議논 +)'(/%(jc·院(地1,El·:

法院)에 제기 해야 
'했다, 

異議處1!]l.에 관한 다음 도표는 섬1(시%'d이 이의처 리

를 한것이 아니 라 1也1[Q:y)<[뒤이 핀·검을 내 린 h'5議處理를 나타내고 있다.

힝사사건의 異議提起논 특히 구속엉장, 차3]' 或 수색에 관한 핀-사의 화인,

구급1굉 宅, 힝시-소송1Al 적 책임파 볍1· 1핀 조 치<집 헹-8 예 대상 자-7형의 시 헹,

1끄급형의 자-8-형으로의 1쳰겅, 집 헹-7애로의 헝집 헹 정지에 대한 -널-복)등에

낮복省' 겅y이다,

뺀사사긴, 기·사시·긴, 3,·.동%l-린 사긴의 이 의 제기% 사%1무-C-인 것으로 기

각'퍼어 소송제기 y[<- 소송-번경 이 히벙-되지 鶴'는디·고 선언된 法1%)'C(께決애

d캐14 1 깅 -7 이 다. 지 - IA·기 한을 어 길을 깅 드.- 또는 사진지볼의 의 ] ,
L 에 %0·-한

길정, 가 1분 조 치에 VI·한 l g 령, 비 - 에 All-한 길정 昏에 내헤 本審判決에

반대하는 항소가 아닌 한 /fl]14할 수 있디-.

711決破棄1< 
·[)C院의 

적 111 VI·긴에 대힝-히-Ac 질차상의 -A수한 l/1적 구 수

단이었다. 이 h-f정 은 統 - 條1/)이 제짇된 다읍, . 1단 . H-죄%l·걸을 밤은 사림·

이 신청 할 llli 허용피 고 시 햄 i'-1니-는 조%·1하 긱·긱- 다음d 긴·온 47, 오 로

지 20W>判-w을 h[l-F 시·iA' 게 · Cf·리 힐- 때에 n/1 직-2.된디.,

1 . <rI·%1이 y):-[·l!.을 중내 하게 違]<히-먼서 취헤졌을 겅우

2. 
'헝사9·건분의 

71 졍 <L<. 헹위 의 ) l]E>'i )/] 吾:i과에 <l·한 判[)h미(-이 J

적으로 虛僞이거 나 J.<治國家1'l/·J 기준과 1치하지 館'은 겅 - 7..

19%Ad 10苟 
'29인자 

第 - A SElrn) /p·[)<·油국1:0<이 빌-효된 다-7 19L%닌 10

월 30 J 현1제 게류중인 %1건파기 시.건 
"復權,%g,v>%j'A旦)<-] 

속행퍼있니-.

"

l g人에 대힝·히·는 헝사사긴 1길 군사인-JOt 위빤한 헝사처 1툉헹위름 한 사

i/,f글에 대 
'l- 

사]/]처 리는 車<]-;:2);-Ib'C, 
"Ll(MI:,3]等法[()'C, 

,c-h · : (A·院 :+

健다, 이 리 한 y);·IVl누 
·

-

T

- 1卽0년 7월 15일 解體시었다(1%0년 7월 5일자 ·[);·

院組織法 계 정 W 보 91에 3(l-한 l/]各). 상기 
·L냄 ·;의 

i-게치1.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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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a> 民事事件

- 례1 - .



團

L

[ 第'2審 抗告 l
r

l l 신 청 건수 l

T

- ' 

4/ - -



l l 신청건수 l

l ) 처 리건수 l

團

된

표



<느( 15b> 灰늬%리·터LT

J

- 폐6 - · -



l 第고審 抗告 l

l l 처 리건수 i

J

- 

47 -



재

[ 第-二審 ti訴 l

l l 치 [q {:1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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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cb 刑事事件

I

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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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審 抗訴 l
l l 71 청 긴수 l

l 처 리 v-1수

q

w

. 교) - . .



1 第二審 抗訴 l

l ( 처 리건수 l

a

M

웬

團

團

a

團

J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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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루 15d> i夏{觀關]驛7{牛

l l 계骨중 l

'

] neue BUITdeslSnderund BerlIn
* '

l Berlkn IS941 vor lkufl ge Zahlen
t
] Ok(Ober-Dezemher l990
11 

e ktuetXIslerte Fassun g (Dez.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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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eV 判決破棄關聯事件

*

) neue Sundes1凰1Tderund Berlin
x

] Cktober-Dezember 1990
2) Jerruar-Cktober 1992 .
31 Oktober l992

.

- 

5크 -

r



<부록 150y 勞動法關聯事件

34



1 第도審 抗訴 l

l l 신청건수 l

%

된

i
禪 '

- 

J 3 -



[ 第:2審 抗告 l

l l 신 칭 긴수 l

l l 처리 건수 l



<부록 15g > 行政法關聯事件

l 第-審 l
l l 신청 건수 l

l 처리건수

t

) Oktohar-Detentber 1990

a

a

- 

57 - .



[ 第二審 l

l l 처 리건수 l

내 oktober-Dozemb답r IS90

[) d그runter Berufun serl

된

5A' 
-



<부록 15h) 社會法關聯事件

l l 신청건수 l

l l 처 리건수 l

1

) Oktober-Dezember l99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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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審 l---I- 
-

國

l l 처 리건수 l

;),a認迫&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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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i> 財政法院關聯事뼈

l i - 처리건수 l

5 Oktober-0ezember 2990

- 61 -



<부록 16>

蕭(1驛11$州의 法曹人 핏iN, 밀 配-置: 判事, )險>IL, 6]i%

高位職 (1995넌 1省 1일 省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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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7

判事 및 檢事의 資格審쵸 (1995년 1월1일 현재)

l 
' 

l·[디‥玆·l리

1) 결정시점까지 棄去)]되지 않은 申請件數만을 고 려함. 괄호안의 수치는 결

정시점 이전에 최대한으로 파악된 棄却件數임
2) 이 수치는 판사와 겁사와 관계되는 수치임.
3) 형정절차상 아직 미해결 상태인 건수와 법적 소송절차가 이직 미해결 상

태인 건수
4) 괄호안의 수치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법정판결이 내린 건수
5) 1995년 1월 기준
6) 1995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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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罪關펼恥曆 
;f協., ·렙習龍

오더g·])1j],L부 : 예<1'힝·-복 (f/

.

·더8-y,t-IL-사회 )
,
L : 에산7·L:- 1 1

봉8관롄 추가 재원

- 인;-%-%·1범 ·제%rI·소(조142언구우1) : 에신-'힝·1';- 19

I%OH 3치. /y겅 에신.- 통헤 연ls·헌119 핀소에 16밍의 7'l-분인c/-YI-

위한 추가패원이 u]-런71(긱- 판사에 게 1 1.q 의 언구원 배당)

· - · 64 - . -



<부록 19>

法曹人 敎育

1990년 9월 1일 이전에 新聯邦)·l·1에서 法學을 전공하기 시작한 대학생들

(예외: Potsdam-Eiche 법대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은 계속 적용중인 東

獨法의 관계규정에 따라 계속 공부할 수 있으며 第-次 國家考試에 응시,

졸업할 수 있다.

% 1990년 10월 3일 현재 東獨地域內 법과대학생 수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법학과정을 졸업한 대학이나 졸업 예정 인 대

학생은 2년 6개월간의 法曹人 特殊豫備勤務暑 하면서 독일판사임용법 제5

조에 입각,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特殊豫備勤務는 독일

판사임용법 제5b조와는 달리 법률실무 교 육훈련에 병행하여 면사사건과 형

사사건 및 행정기관에서 각각 의무적으로 基礎過程을 履修하도록 되어 있

다. 기초과정을 통해 聯邦法에 관한 교육훈련의 공백이 메꾸어지도록 한

다. 特殊豫備勤務의 法律實務는 新聯邦께와 베룰린주에 채용되어 수행한

다. 그 러나 顔聯邦州가 아직 충분한 교육훈련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

로 舊聯邦께(各 姉妹)+i)에서 법률실무를 引受한다. 현재 일부 新聯邦州의

경우, 자체적으로 법률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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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조인 特殊豫備勤務 현촹

d. 看別납[>/llCLW是안. 애%d모체.3]L.고축

Brauc1enburg)·l·l)-t 19%넌 9월 1 인부텨 기조인 特殊豫備勤務를 州]A]에

서 지·제적으로 시 햄'하고 있디., 197-frl 11구1 1인부터 빕조인 . 般豫備勤務

가 실린되/-L록 직 접-VItA 훈 l-S- 1 자리가 제공되]l 있다,

Meck]00borg-VorDomollerll州%2 h%ho 4월 i입부터 자체적으로 111조인

T·'[·殊豫備勤務 -
'

0(- 을 실시하고 있다. I[)93년 5필 3일부터 사빕관시旦 익

시 t%]조인 · 般]豫備勤務吾 통해 교- H-훈 1을 반고 있다.

Sachsen州는 房9t 1 71 ) J부니 ]
)q조인 特殊豫備勤務骨 동헤 법旻실

]
I
L 훈련샘]을 - ]·tA 하]I 있니·. IS41J 4윌 8 1부더 시.lid관시보 리 시 ho조인

· 

般]豫備勤務骨 昏해 Jn<육훈 1合 I
%g·고 있디-.

Sachs(En An11alt·)·l·l<-:- t992<21 10월 [ J부티 조인 特殊豫備勤務敎/i'을

실시하고 있F-U-l 1卽3VI 5월 1인부터 사%/]관시보 억시 l&]조인 . - 般豫備勤

務暑· 昏해 - dA -;인&l반고 있니-.

Th(iriu geu 州는 1993V} 1 1우/ 1 인부너 t)]조인 豫備勤務 敎台',께練을 실시

. · . $6 -



하고 있다.

舊東獨의 경우 법과대학을 졸업하면 법학사 학위를 받으며 이어서 적업

별로 相異하기는 하나 통상 1년간의 實務敎育訓練(보좌관 교 육훈련)을 받

았다. 이 補助官 敎育訓練過程을 마치면 法曹)%,으로서 매우 제한된 숫자

의 재판관, 검사, 공증인,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補助官 敎

育訓練過程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實務敎育 11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다음에야 판사, 검사, 공증인, 변호사로서 임용되었다.

統-條約(부속문서 l 제m장 A부문 제m절 Nr, Sy)에 명기된 기준에

따라 판사보좌관, 검사뵤좌관, 변호사보좌관, 공증인보좌관은 관계규정에

따라 직 업교육훈린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즉 1991년 12

월 31일까지 보좌관으로서의 신분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5990년 10월 3일 이후 補助官 敎育訓練過程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졸업생

역시 판사, 검사, 공증인, 변호사와 같은 각각 특수 법률전문분야별 직능자

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1990년 10苟 3일부터 補助官 敎育勝11練過程의 의

미는 퇴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졸업생은 법조인 特殊豫備勤務過程에 들

어갔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직업전망이 훨씬 개선되었다,

東獨이 서독으로 가입한 시점 현재 최소 3년간의 직업 경 력 이 있는 법 학

사(Potsdam-Riche법과대학 졸엄생은 예의)는 한 法院에서 1년간 효務敎育

을 성공리에 이수했을 경우 職業判事로서의 자격을, 檢察廳에서 1년간 實

務敎育을 성공리에 이수했을 경우 檢事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러나 다음 통계치에 나타난 바와 같이 新聯邦)·h와 Berlin州도 이 러한 가능

성을 그다지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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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1990년 10월 3일이후 法院書記들의 任用

1990년 10월 3일 이후 사법기관에 잔류하며 근무하던 法院書記들 대부

분은 地域司法補助官으로 투입 되었다, 統-條約 (부속문서 1 제屋장 A

부문 제3절 Nr. Sa)에 따라 法院書記들은 기존 東獨法으로 정해진 專門分

野의 司法補助任務를 수행하게 되 었다. 이들은 하 州法에 상술되어 있는

구체적 인 콴계규정에 따라 일단 연수교육을 통해 다른 司法補助任務를 처

리함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司法補助任務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法院書記 중 극소수는 집달리 또는 사법 행정기관에서 中級職 과제를 처

리하도록 투입되였다.

東베를린의 경우 1992년 70월 3일 현재 110명의 法院書記가 있었다.

그 중 34명은 地域司泣-補助官으로서, 5명은 집달리, 그 리고 14명은 중급사

무처 리요원으로서 5명은 사법보조관 지원생으로서 투입되었다. 43명 이 퇴

임하였으며 9명은 勞動法院과 社會法院으로 전직하였다(정확한 임용분야

미상)

통일당시 Sach8en)+1에 있던 약 300명의 法院-爵필 중 25명은 집 달리가

되었으며 사법기관에 계속 근무중이던 나머지 法院畵記吾은 地域피法補助
'隆'으로 

투입되였다.

Sachen-Anhalt州의 경우 1992년 10월 3일 현재 약 200명 의 法院書記가

있었다. 그 중 139명은 地域司法補助'血', 22명은 집달리, 39명은 기타업무

(사무장, 사법보조관 지원생, 중금직 근무)을 처리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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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교3>

司 %補助官의 敎育+s生의 t

m 1995년 1윌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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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

피i(職 I l-1級公務員의 敎育

l . 중급-'g.JIL71 지 원생]의 수(h95년 1 원 1 인 기 준)

i. . . - . - - . . . . . . . . . . - . . l - . . . . . . . . i

[ ThOring·,· [ 83 ·d l
[ . . . . . . . . - . . Lrn . . . . . . . . . . . . . . l

2. Berlin州의 깅 우 중-;,t 
-At--%L 

J에 한 J)( 훈is은 ,%等·[)Obh Ad%-과애 의해

수'쩽 되있다, BraIldenburg·州 중if공J/-윈 저 . !Ar에

� 

대한 11J.-S-훈린·완

시urdrhdl].-We보faIen州에시 수 3&]피있니-. Mec1deubur g. 
. yor pommem 州

의 경 지 6-'f까지 %-;-r공),L윈 지 71셍에 대한 Jl<육 복{各 Schleswig-.

11olsLein州(LUbeck 地))"[);-Ib'l-:지 71), Nordrhein-Wesdaleu)·l·l<13rakel 사11연

%C원), Brenlel1州(Brenleu dr 정 오�1수우1>에서 기-려' :AdL施(T循디., Sachen

州1< 자체 리 - o , jrn'< -
'

I i( -S-<안 l 신시 하고 있으미 교 육기2<+은 Radebeui 사)If

인수우1이It-l, Sachseu-Anhalt州눈 아례까지 Nicdersachsen)·l·Io]) 委 
'

. C-敎%

시키]I 있는네 인 리수요吾 吾 자체적으j)- 해項힐- 에정 이다, Th(irin gen

州는 Weimar에 있<· T]](iriugeu페 헹정 연수우1에시 중6]f공무원 지 71생에

Lu'한 Ad v 夜.린을 실 시하고 있는 비- )·l·IPLl I o·>)/낸1鋼을 통坤 >무CI'i(육훈 l

을 시 헹하고 있디·.

- 

F2 
-

-



<부록 25>

舊東獨 判事의 補修敎育費用 分擔에 관한 行政슴意

(1990년/91년)

독일연방공화국과 Baden-WOrttember g )·l·;, Ba yem 州, Berlin州, Bremen

·자유한자도시, Hamburg자유한자도시, Hessen께, Niedersachsen)·l·l,

Nordrhein-Westfa1en州, Rhein1and-Pfalz州, Saar1aDdS·l·l,

Schleswig-HolsteinJ+1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경제 · 통화 · 사회동맹과 관련하여 그리고 目 前에 도달한 兩獨統-에

즈음하여 東獨判事의 연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연방과 각주에 의

해 공동으로 지원한다.

제 2 조

支援對象은 서명한 각 주내의 관사와, 貞獨이 앞으로 임용할 판사 및

이를 代行할 各 께가 시행하는 각종 교 육행사이다.

제 3 조

0) 일반교육과정과 임시교육곽정이 실시된다.

(2) 일반교육과정은 각 주간의 협의하에 지 역(Bezirk)단위로 실시된다,

(3) 임시교육과정은 Wustrau소재 平生敎育硏究所에서 실시된다,

임시교육과정의 과목을 실시하는 州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법 : Baden-WOrtteml]erg州, Bayem주, Hessen께,

Nordr11eil]-Westfrtlen州

2. 재정법 : Nordrhein-Westfa1en)·l·l

- Pi -



3. /c%기1 : 므-1<- 이tI

4. 사회 )p : Bayem州, 13erIi]]州, 11an·)blIrg州, 11essen州,

Niedersac]]Se]-1州, Nt)rc]rIleiu-Westfal(3n州,

Rhein1aud-Pfalx州, s이1]eswig-.llo]Stein州

지) 4 조

(]) 한 [0( -h-과정에 내한 내- - - 3<A 5 으로 2u(-h-헹사-補- 실시히-·)-:- ·)·;·l

가 부남하미 깅 -( 띠.리- [<,t-d-헹사에 키-이 하-l.:- )
,
L 분만금 부님-한다. 언

12-정 J
i
[. <.:- 잉 a·증-l 상.헤 재시 된 깅.시.사레1]] 의 %j반, 

- llv-이비E,t조금지3:{·

)5 의 3t-정 에 입 기-한 깅.사의 이 비, 
'

, d -P-지.j-f비召 J (. 남한다. 깅'사사베비):-

시간당 시 고 IO()DM이 다,

(2) 나f-피. 긴·은 최 고 견액 이 시 윈h'l 수 있니·.

l. ·
,

-

.

-<L I

l

l] 괴. /,> 判 %/] 
f>J 

시-'Il],·d-괴 정

. IT)01, > 3,L : 29만1]M(인29'])).Ii-l'이i : ) 만 5,GOOf)M)

. 1901 1
,

. ! , L : :1(;만1]M( -l)8-)l]. t
i-l'211 : 18모1· ])M)

2. 기 니.과<l- - ])( -뎌-과성

. ]()()Oh{2,1 : 176민· 1)M( 연 Iq-J/ 님-에 : 881관 DM)

. 1()91 0도 : 257민- 
'

/,8001]M< 미-부tI(]-액 : 128먼· 8,9001)M)

(:.<) I i)] h·{// 聯)·i;Ct·樂%0의 지 심.-6. 에산에 데한 의회 의 승인이 따<L

->.< >을 <J 한디-.

(4) 언ts-성 부가 지 설.하지 S'을 겅 -7-, %fl.린 가 7<l-의 기니· 괸·계3-/·징

을 S-)it직 으V 
. 

>- - 하ty]서 쾨 벼 -//니-인 71의 에 의 한 分擔$<에 따리· 가 ·]·[·l

기- 비 - -외 A A힌·디-.

(5) 1 9f]1 03/, 3'd,.H-게 혀의 시 
-햄은 -E ·/l·Irn'頭 기�. 에산에 데헤 승인한

짓을 <1재 
'l·디-.

- 

4 
-



제 b 조

(1) - 個 州에 교 부될 연방재원의 최고금액은 각주 전체가 부담해야

할 총액에 대한 
- 

個 께의 비을에 따라 산출된다. 제4조 2단 1호 및 제

4조 2단 2호에 대한 최고금액을 위한 비율은 각각 별도로 산출된다.

(2) 각 주에 대한 지원이 연방재원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교육행

사와 관련된 州는 전체비용에 대한 關聯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불한다.

제 6 조

0) 각주는 연방에게 1990년도 대해서는 1990년 10월 1 일까지, 1991

년도에 대해서는 1991년 2월 15일까지 예상비용에 관한 개괄을 제출한

다. 연방정부는 1990년 10월 31일과 1991년 3월15일까지 이를 근거 하여

예상되는 비용을 제4조 2단에 입각한 최고비용의 범위내에서 先拂金으로

서 각 주에게 지불한다.

(2) 각 주는 1990년도에 사용된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1991년 2월

15일까지, 1991년도에 대해서는 1991년 9월30일까지 연방정부에 제출한

다. 연방정부에 의한 최종지불은 1991년 10월 31일까지 수행된다,

제 7 조

이 합의사항은 1990년 9월 1일 효력을 발한다.

a



舊東獨 判事의 補修敎育費111分擔에 4한 il'ig[슴議(1990닌/91년) 추가사항

h인연1%-%.최.<·: 꾀. 15acleu-.WOrttunlberg州, Bayel·n州, Berlin)·l·l,

Bremeu자-7한자3/.시, tulrnbur 자�-8-한지-도시, 11essen州, Niedersachserl

)·[·l, Nordrheiu-WesLfalcu께, Rheiu1and . 11falz州, Saar1and)·t·l, Schleswig

. - Ito]stcin)·i·1눈 1%0년 sv:-i] 인자 햄 징 管의 한 추가사향을 다음과 길

이 
'71의한0.

지] 1 조

(i) %-의 체 l All'.·)·l·IA 이 미 
' 

l'의'한 5]l, A-吟정 벙 
'행히·이 

%fl-시 와· 자]

사를 위 한 교육지-징 을 비 (한 Meck1enburg'-Vou]Ornmeru州,

Branc1enburg州, Srd]Sen. Anhalr州, SCIChsen州, 
'

l'hL'triugcu州, Berlin州

풀신 10]後 判7'.피. 檢 ]l'.-計 위 한 -
'

lI t-h-과정을 실시 한다,

(2) 교 육과정 욘 7( 
'毛사骨 

실시하A·,< )·l·Ill·l]에 합의인 la·안에 근)-1하

어 7(- 헹시. Nh(k州와. 수헤-趾 벧-<즌 州기· 
'骨의叫이 

실시힌·디-,

<3) 1990년 8푸1 31 우1지- ar 정 �0의사향은 )l;11SO)C에 %Il·한 다음의 보충

시항에 데해서도 적 - d다.

제 2 조

(1) 
'헹 

정 
'합의 

4조 2단 21에 입각한 지원네상 최고크액유 IS] 넌

도 Jl'·l]T'.法 Ai<A 파정을 위 
'l- 

437만 7,800DM(7끄'%·부담액 : 218만

8,900[)M)을 포함시키 희 정 한니-,

(2) 聯邦政府負擔이 128빤 8,9000M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은 의회

가 애신.제원으로시 승인할 것을 전제한디-.

·

. . t - ‥



제 3 조

各 州는 1991년 5월 1일까지 연방정부에 刑事法 교 육과정에 관한 예상

비용을 통보한다. 연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2조에 입

각한 최고비용의 범위내에서 E拂金으로서 지불한다.

제 4 조

이 追{Pl슴意事項은 1991년 1월 1연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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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

iE聯邦州 辯護·.J.-<의 數

( )인-의 수치는 어 자반i사

<부록 27>

11驛例(州 Xi置)<의 鄒[

( )안의 수치1-.f 이자공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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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8>

州法律로서 계속 유효한 舊東獨 흐律의 확정 賀 수

정시 聯邦法務部의 지원

께法律로서 계속 유효한 舊東獨法律의 吟정, 수정, 문서화는 統-條約

제 조 와 9조에 따라 新聯邦州가 처리해야 할 과제이다. 연방법무부는

各 州의 이 분야 업무지원조치로서 
"

1990년 10월 2일 현재 舊東獨 법률

색인용 목록을 時期別로, 體系別로 정리"해 발간兎다. 색인용 목록에는

법률관보, 관보 특별인쇄물, 各 部處 官報, 中央官報에 공표된 규정 등

1990년 10월 2일 현재 公式的으로 아직 효력을 越 않는 젓들이 수록되

어 있다. 내용중 
-g-제간의 

합의사항과 국제간의 합의사항 발효를 위 해

발령된 규정들, 기9- 
-d-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통용되던 가격규정, 순수

한 징수규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색인용 목록은 各 v·l·1가 본문

을 확정하고 수정하고 문서화하는 기초가 된다. 이 작업은 法律修正法

과 함께 금년중에 종결될 예정이다.

나아가 聯邦法務部는 Juris會社에 설치 된 연방법 자료은행에 준하는 형식

의 資料銀6이라 할 규정목록을 작성 했다. 이 규정목록과 또한 이와 관

런된 資학銀行에는 (東獨이 건국한) 1949넌 10월 7일부터 (통일전날인)

1990년 10월 2일까지 前述한 각종 판보를 통해 공표된 東獨의 볍률규정

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資料銀0에는 16,500건 이상의 규정에 관한 書

誌學的 내용이 등재되어 있으묘로 수치로 볼 때 거의 완벽한 상태이다.

또한 각 규정의 개정, 폐기등에 관한 내용, 그 리고 어떤 규정 이 개청이나

폐기되 였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색인용 목록에 수록된 규정들은 앞으로 資料銀行을 통해 법률수정의 결

과에 대해서도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규정의 原本은 증빙되지 않

았다. 색 인용 목록과 마찬가지로 국제간의 합의, 국제간 합의사항 발효

를 위 해 공표된 규정, 기타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적용되 던 가격규정

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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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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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

WW邦州 公務트 任用現況

四 <<<고기 田 ,田 .田 惡

M, ) 지 방자치단체 분야의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當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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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新聯邦州 行政을 위한 人)]支援에 따른 聯邦公職者

派遣

說3끄皇(1995넌 3원 6일 헌재)

신언빙-주 헹정을 위한 인방징부의 /y(t%j 0政)k援은 1994년이후 기존힝

태의 지원방히은 骨질되 었다. 그 러나 일부분야의 경우 人1(J支援은 게속

骨가피하게 필요하다. 참정 적 이든 장기직이든 人力支援이 계속 필요한
I

분야에 대한 인력투입에 판하이서는 다음과 같은 근무관린 · - 般條件이

적정-된다.

1. 差 
'

[識 . 公.養且

1.1 파 견

朗聯邦)·l·IP%] 한 상T관칭 입시 근무하기 위해 파건되는 경우는 오로

지 旣/f기<級'IA'廳이 동의 할 때에만 가능하다.

a ) 봉if지불 및 기 타 if부 공

- 파견 싱·규<l-청이 봉급을 게속 지불한다. (헤당 주는 언방정부에

X-6'1전 엑各 지불한다. 199h 애신 년도 CI방'弔 정 의 에신운 - 1관

겅 제운- - 에 %Il·한 인12·제1'IA-부 회 71- 세2,2호 침·조)

- . 이에 추가하여 최소 3개월간에 1吐하는 언방헹정기관으로의 파긴

일 경우, 드L는 7헹징기괸·으로의 피.긴 f 깅우에는 공직수-헹상의

게인부td'에 데한 dc닝-은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받는다.

19C넌 1 문1 1 일부너 이 수낭은 봉骨직로(에 %5·게飢이 450 DM이미

}995%·l 12우1 31 일까지 지- - 하기 /;L 되어 있니-. 상세한 네용은 1994년 12

-

. - s그 -



월 2일자 연방내무부 지침에 따른다.

- 年金適用對象 勤務期間에 대한 賞與金 :

新聯/1애·1에서 근무한 기간이 최소 1년간에 달했으며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했을 경우이면 연금적용대상 근무기간을

2배로 가산한다.

- 人)J投)L 補職補助金 :

파견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연방봉급지급법 제42조 3항 2단에

입각한 인력투입 보직보조급이 지불될 수 있다,

b) 旅費, 別居手當

여비지급법 및 별거수당법에 관한 현행 연방관련규정이 적용된다.

- 거주지로 매일 출퇴근할 경우 交通費가 별거수당으로서 지불되거

나 출퇴근거리 보상금 또는 동승 보상금으로서 지불될 수 있다.

주택으로부터 11시간 이상 불가피하게 別居해야 할 경우이면 추

가적으로 每 勤務5 에 대해 4 DM의 식사비가 지불된다.

- 기타의 경우에는 별거여행수당 또는 歸家旅費補助金을 포함한 別

居 日 B 手當을 0991년 4월 1일부터 199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으로) 받는다. 매주마다 歸家할 경 우에 대한 여 비보조금 지급시

교 통수단의 선택은 자유다. (별거수당규정 제5a조)

C > 昇進 優待

新聯邦州에서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근무할 경우, 能率本位原벰

이 적용되는 한 V-뱀貝.進은 정당성을 띄게 된다. 인력투입이후 나타난

실적은 적성 이 비슷한 주위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점으로 평가된다. 개

별사안에 대한 겯정은 관할 상급기관이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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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轉 勤

新聯邦州에서 장기긴· 근-l,L'힘· 깅 -7· 轉勤이 2It 리된니-. 轉勤-F 웃1 복귀

가 )L징-되는 가운뎨 수행핀다. 파곈 상if지-의 의%(주]·에 충실한 핀·단에

따라 71대복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취 헤 l 수 있다,

21) 修給1拂 
1< ]-(.他 給/f·]'提供

- I&]·적 신분은 l‥7)히 보징·2다. 제2차 봉<[f지骨 과도기 3-f정에 띠.

- &보1 파건된 공-[l( J은 聯邦}-K給法 띠·라 봉6]f진액을 빈·도록 되

어 있디-. 승진 했을 겅우 ]剋徐額없이 5액을 받3초다,

- 꽁직 수 헹상의 개 인비- - 에 데"l- 보상에 <l·한 33-정은 守1빙·-ag성기<l.

대에의 轉勤릴 경우에도 적 - 된다. 주나 지]g·자치단체로 轉勤省

깅 - 이 111 괸·계3f정 이 없으JLLV 
-AL직수행싱·의 

게인비- - 에 대헌 보

상굿r은 지불되 지 않는다.

- 인방R-급 징 과c[-i」L정은 轉勤의 경우에 대해서도 新聯邦州애서 게속

헤시 최소 1넌간, 그 리고 1994넌 0월 31일 以前에 시작한 勤務

期間을 언급적- - 네상 2무기간으로시 2배 가산한다,

h) )家費, 別居·T·當

이사비용의 지볼이 송인린 디.음 임 데7테이 없기나 개인적 사정때문에

이사할 수 없을 겅우이 면 ))i]R/f·'黑' [%給規定에 따라 이사할 때까지 歸家

旅費 補助金을 포함한 벌거수닝'이 지불될 수 있다. 이사비용이 승인피

지 않을 겅 우, 이 러한 급부는 기간에 71.게없이 제공된다.

c ) y/-進 優待

제 1,1. C <fl의 내용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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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뷰 進

新聯邦州는 승진에 관한 簡素化 규정을 도입하였다. (경과기간의 단

축, 직능에 관한 확정을 州 /%事委員會를 통하지 않고 最高位 勤務機關

을 통함)

그 員

契約事務職과 契約勞務職의 파견에 관하여서는 위에서 열거한 규정들

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봉급지불에 있어서의 법적견해의 보장을

비롯하여 공직수행상 발생한 個)%,費用에 관해 上述한 규정, 그리고 여비

와 별거수당 관련 급부제공규정 등이 적용된다.

轉勤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들은 새로운 고 용주와 처 리 할 사항이다.

- 채용계약 및 자문계약의 일환으로서의 인력투입이 고려될 수 있다,

- 공직수행상 발생한 個人費用에 관한 규정은 聯邦政府와 체결한 자문

계약의 범위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 관리직공무원연금 과도기규정에 입각한 인력平입의 범위내에서 연금

수령 액과 인력平입에 의한 소득이 퇴직금으로 책정된 봉급과 비교할
I

때 최고상한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이면 퇴직금에 추가한 소득을

가산한다, 勤勞者로서 공직에 근무했던 기간은, 계속해서 최소 1년

간 근무했을 때에는 퇴직금 수령 근무기간에 대해 최고 75%까지 가

산된다. 이 규정들은 고용관계가 1994년 12월 31일 以前에 성 립되었

을 경우에 적용된다.

- 35 -

a



격, . A

적 절한 주거공간의 구3] 및 소 개시, 人))01受機關은 L네]-o·정 의 범위

暑 초월한 지원조치를 수헹句야 한디..

, X결1흐援>l%'· 油'.A

a ) 전문직 
- 

이 E 수한 합聯邦·)·l·l 舍신 헹징인력을 +獨地域1')L] 지lg·지.치
'4 

정 기판 및 주행 정 기71-으且 소개 하기 위해 A願%·외. 
-求人機關을 

모!

결하<.< l'(J-央.%b絡]i)['가 선치핀다.

연방내]/ 부와 지 닝-자치단체 내표VI-Al] J방언骨회 의 공동인 력 기)J.

BundeshatlS 1뇨비in

BundesaUee 216-218

107h Berlil-l (Tel.: 030 .
'2313-..h(D

b) %'>][靜):[]州1)J에시 일 자 리룰 지 ·1힐· 징 %-에 <-.:- , (J與//E·기. 71.심이 있<.f 기

괸·에 직 접 지 원하<.< 깃이 매우 효-S-적 임 이 입증되었디.. 新聯fl]州A.:-

·A히 旣.o: 聯+Ii地]或에서 직 능이 니- 직 3] 겅 리 이 있%, 사7]·을 직 우[으로

서 ·채A-하리 하5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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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聯邦國境守備隊 組織

目 目國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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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

舊東獨에서의 死刑宣11[, 執0에 관한 報告畵

작성지- : 언빵범)IL부(R I·3 2과)

작성 일 : 19%년 2 1 14 ,l
, .

작성지시자 : 큘수상

Irn 同 報7K:dI의 作成 經緯

E 71 언론·은 통일 이후 舍:+獨에시 있있딘 處)l:Il%14:件에 권·해 필은 관심

을 깆-고 )1도 健디-. 특혀 BILD紙(h-일에서 4 0만부라는 최 대 발헹부수를 자

링·하는 街版)Il 신분)는 1四0넌 5오1 16일자에서 舊貞獨에서 처 형된 사람들

의 1차 명단 (5안g)을 W게'榮으며, 이후에도 이같은 처힝 사건에 관한 보도

吾이 新聞紙 l.2에 게속 W김'壺다. 1991d 8월 10일자에서 
'

빌트'紙는 62구의

처 헝 된 -8-晋이 吾이 있는 공동 墓穴이 반긴됐다는 기사믈 싣기도 兎니·. 최

곤에는 시사 주간 Der Spiegel誌)L 1991년 8월 26일자(第 36號)에서 합:束

獨에서의 處)[·l]이 라는 주제를 쿄 게 취 급한 비- 있다(동 보고서 별 천 I 조1-조).

동 ),t2서는 이같-F 기사 보도들 자극을 번·아 舊束獨에서 의 처형 분

블 전체 직으로 調査, 종합적으로 시 하고자 하는 시/[에서 작성된 깃이

다.

2 1례 報%l%書의 려A 對象

晋수상의 지시 의거, 동 보고서는 舊束獨에서 lg] 71의 사형 판걸을 1끈

아 이루어진 처 힝 사긴骨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기에는 
'

발트하이 ;-11

栽伊1]' (Waldheimer 1]rozesse)에 의해 사형 이 집 宅된 4+/p.도 포%l-된다. D

러니- 다읍의 시-밍· 사건돌은 聯·邦家]%A)%,部가 곤 발간 에정 인 보고시(동

보고서 3b 부분 찹조)에서 자세히 다루어 질 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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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東獨 지역에서 소련 군사재판의 사형 판결에 의한 처형 사건들

- 在所者의 사망 사건

- 베를린 장벽 및 東西獨 國境에서의 사망 사건

- 재판 절차없이 舊貞獨 공안 기관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경우

3. 同 報告書의 基礎

a ) 事前 %lg

舊東獨에서의 처형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예를

들어 1950. 9. 4일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델러(Dehier)와 동서독문제 장관야

콥 카이저는 32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

발트하이머 재판'과 관련, 1950년

11월 4일 사형 집 행 이 있기 전 共同宣言을 통해 공개적인 소견올 피 력하기

도 했었다(동 보고서 별첨 2 참조).

이후에도 舊東獨에서는 사형 선고와 집 행에 관한 보고들이 았어 왔다.

1987. 12. 19일자 SUddeutsche Zeitun g (뮌헨 발간, 독일 전국지중 최 대

발행 부수)紙는 舊東獨에서의 사형 제도 폐지를 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舊東獨은 재소자들에 대한 일반사면과 더불어 사형 제도의 폐지를 선

언했는데, 舊束獨에서는 이미 지난 10여년간 사형선고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소련접 령지 역인 舊貞獨에서는 특히 戰後 약

220건의 사형선고와 사형집 행이 있었다. 122건은 국가사회주의(나치스)

시기의 폭력행위를 이유로 선고된 것이며, 77건은 反體制 죄목(내란, 태

업, 간첩 행위, 轉向거부, 테러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중에서도 약

40건은 1953년 5월에 있었던 스트라이크 및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

한 것 이 었다. 이의에 살인혐의로 22건의 사형선고 및 집 행이 있었다(同

報告書 부록 3 참조, 뭏론 사건별로 사형집행건수를 가산하면 221건이

됨)

b) 聞 報告書의 基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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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家2A人部(베를린 까廳)논 이1·] 1990년 5월부터 
"

스 탈린식 폭릭체

제하에서의 E-일의 희 생 
- % L

'

C:E'들" (Deutsche 0 p fer der s talinishscheu

Gewal(herrschaft) 이 라는 제목의 보고서 작싱 수'臧니-, 이 )1고서는 舊

束獨에 서의 스달린주의 의 희 As재들에 내한 慕地法 (Grdbergesetz) 직용의

기초를 미- {하기 위한 깃이 었다. 현1제까지 는 
"

신<보고서 : 側.東獨 사m/1부

에 의 한 ·) 헝"이리-는 사진 펑가J',t고시(동 보고서 부록 4 참조)와 보고서

제1J/기. 왼-샹되었디.. 11靜邦家庭-E-)<,['IIi는 d92년 12록1 중순경 제1부의 내용

을 보완, W 보고)%·1 의 제2부룰 완싱 힐 에정 이다.

法務部 작성 의 동 보고서는 앞에서 인급헌· 聯邦家庭 
· )%,部의 보고서, 聯

邦 束1%獨1'/l]題部-署 정)it(동 보/J서 1된기 6-8 l·조), 바이에론주, 베를린, 1게

골%RY르크-포어포1게른, 니뎌직-%11, 직·센, 작국11-안할트 농 舊束獨州 주정부

범무부보고서, JLJRIS를 통해 기 록된 l/1분야 출간묻을 기초로 작성된 것 이

다. 71 자61설 은 1虛 침으로 71부된 A 우에만 펑가 상으로 Al-았디·.

c ) 힌제의 인식 수준

舊束獨 처 헝 %J한 힌제의 인시수준은 복骨한 전제If제의 일부만을 보

여주고 있다. 사헝 vI겸을 1
1

1
. l-아 7] 헹) 이 박수1히 이루어진 개냄1 김 우들과 기

존의 통 수치긴·에·>· . · 특히 A:1獨 
-L'
f기·긴설 초창기 의 경< - 부분적 으

로 Lg 백한 차이가 있니·.

다-8-에 제시 )틸 통계자료실은 볼완전한 깃 이다. J부 사힝에 All·한 지·6'i-骨

은 사힝이 싣제<L 집 헹되있는 , 사1dJ hI-l-아 l"I ll1)[Il (FreiheitssCr fe) 으로

전빈.되었는지 包-분12 
'한 

깅 V 있다. 디.론 昏게 자)Arn은온 계별 겅 骨에만

헤닿하는메, - 計 늘 먼 國家1(l:i·') )..A(니·지 < )적 폭러 뼁위로 사영 핀·+1을 씬'

은 겅 Y뎌-.

다관 내 박서 인 수치들, 애블 
· h라;l:l IS] 닌 원 14잇 General Anzeiger紙 

'

가 JJL도한 I l>. [劍際數8·,委(15)기. 제시 
' 

l- 수치 나 앞에서 언급 
'l- 

것과 같이

'

Sueddeutsch(d 2eitung紙가 보V 
'l- 

것과 갑·은 수치는 출처가 불1-M 획·하며,

5히 최 C!. 의 처 헝 사건5은 w :(y]-되 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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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 러 자료들을 비교 조사한 결과 동 보고서에서는 157件이 사형

집행이 확실히 시 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개별 경우들은 세부적

인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료와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실제 사형집 행

건수의 수는 아마도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4. 舊東獨 死刑判決의 i%的 基礎

1968년과 1987년 舊束獨에서는 사형판결과 관련 f[j]法 改正이 있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시기를 세 차례로 구분, 舊束獨의 사형과 관련과 관련

한 법률을 고 찰해 보고자 한다.

a ) 2次 大戰以後 - 1968년 기간

舊東獨에서는 우선 1887년 5월 10일 제정된 
"

獨逸帝國 刑法典"

(Reichsstrafgeset%l]UCh)이 존속했는데, 제국 형법은 몇및 범죄구성요건의

경우 死刑을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 및 모반죄(Hoch un d Landesverrat) 규

정은 1946년 1월 30일자의 관리위원회 법(Kontro1ratsgesetz 에

� 

의해 일단

폐지되였다가, 1950년 12월 11일자 舊東獨 보완 형벌에 의해 대체된다.

1950년 12월 15일자 舊東獨 
"

평화수호에 관한 법"(Gesetz zum Schutz des

Friedens)은 멸몇 重罪의 경우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舊東獨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어도 33가지 범죄구성요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10월 7일 제정된 舊'ib獨헌법 6조 (2)항도 다음과 같은 중범죄들

에 대 해 - 1950년 10월 4일자 舊束獨 최고법 원(대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 重懲役刑 (Zuchthaus) 과 死刑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 조항은 많

은 사형 판결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헌법 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 모든 시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2) 민주적 인 기관과 조직체들에 대한 태업 (怠꾸) 선동, 민주 정치 인에

대한 살인교사행위, 신앙 · 인종 · 맨족 차별주의의 선전, 군국주의의

선전, 전쟁 선동, 그 리고 평등에 반대하는 모든 여타 행위들은 형 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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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3P에 헤당한디-. 헌111 적 인 의 미 에서 의 민주적 c/-1한 행사A·t 네업신동

에 속하지 曾는다.

(3) . , 
. . . .

"

(2- 보고서 1敍 초] k7 참조)

일부 사레의 깅우에e $H.])i-><]'爲가 형 1)q 긱'칙에 5:/-정 된 익 반 헝사IA]죄에

해딩-하는 깅 1-에 3/ -k 호15[l 조항에 의거, 사힝 Afl·걸이 네리$다. 예를 둘1 l

19Wh]l 9 631 3/- 레스넨에시 처 힝 All 무라스(Murcts)외- 빌 ]1론(Wilhel]n)P..

딩·시 舊束獨 %-Il/j 6조외- 판리위R)최 )/j 38조에 따리· 사형 핀·징合 낸tI반았지

만, 실제로 이 1는 사i(l-은 사최午의y . 1딩'(SED) 낭간부를 3(다, 산헤하%.C

죄를 지 질兎니·(헝 111 -A-1初 1·.의 暴)]"致死31!),

미-지막t <L 7로 1劇家)l(i'.s.l·'.Al'p) 범죄 (니-치스 l)] 죄)에 대해시는 직접

적F 1 귀·리위 원최 범 10조외· 권·리 위 71최훈식 38조에 의 의해 사헝 인V가

가농'健다.

t)) 19689 1997닌 기간

1968닌 개 ·정 A束$蜀 )l'·l]>)J에서<.< 21 가지 !)1 죄에 내해 死)<·Il</Il·[)V,을 내릴

수 있도록 
-]'-t-정하고 

있·논데, 예를 들먼 다음과 같은 宅 위들이 그 해딩·되

었다:

- 침 략전생의 게 시 과 수-sA

- 특히 ·r데 한 공걱헹위 신시

- 인긴·성애 반하는 범죄로 중데한 f[과를 야기 한 징우

- 戰犯 구성요긴과 -2-일 한 요긴에 '해딩·하는 
범 헹

- 중대한 내 <*l·, 스 피-이 행위, 기1(t))l-tI 동의 I;!m<3 헹위

- · 중내 
'f 

데 러 헹 위, 사회주의 <·l 가7-1력의 파피, 히 국1;1J겅제 및

-a
( %-s-러 의 미.비 를 기V'하A< 1杜게3]f직 y,<菜 및 보판 태업 헹위

- 득정한 살헤 宅위

- 중대한 군사적 범 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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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나 임산부, 정신박약자의 경우에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았다(舊

東獨 형법 60조 (2)항). 또한 사형은 국가위원회(Staatsrat)가 般免 여부를

결정한 후에 야 집 행이 허용되었다 (舊東獨 헌법 74조 (2)항).

c ) 1987년 以後

된

1987년 7월 8일 舊束獨 국가위원회는 사형 제도의 폐지를 의결慷고, 이

는 1987년 12월 30일부터 법률적 인 효력을 갖게 되였다. 그 러 나 실제로는

1981년 중반 이후부터 이 미 사형판결, 집행이 이 루어지지 않은 젓으로 알

려지고 있다,

5. 國際 츠 17 死刑判決 關聯法 比較

국제적인 사형 추방은 1983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a ) 1966년 12월 19일 제정된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 약"

(약칭 
"

UN A權協約") - 舊東獨은 1973년 비준 - 은 6조 (2)항에서 제한

적인 경우에 한해 死)B]言渡와 집행을 규청하고 있으나, 사형 이 인권보호

특히 生命權.과 모순되지 僧는 것 임을 시사하고 있다.

1989년 12월 15일자 
"

사형폐지를 위 한 국제 시민권 및 정 치적 권리에

관한 협 약 제2의 청서" (약칭 
"

第2議定.畵)는 사형 에 관한 법 개념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며, 舊+獨은 1990년 8월 16일 이를 비준했다. 西獨에서는 비

준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다. 同 議定촘는 군사범죄

01] 한해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同 議定폼는 1991년 6월 11일

발효되었다.

b) 1983년 4월 3일자 사형폐지를 통한 인권 및 기본권보호에 관한 협

약 제6의정서 (약弔 
" 

第 6 附屬議定곰")는 19%.5.1 발효되었다. 동 부속 의

정서는 西獨에서는 179년 7월 5일 비준이 이루어졌으나, 舊東獨에서는 비

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舊貞獨은 유럽委員會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따라

서 유럽 인권협 약 조 약국에 속하지 않았다. 동 의징서는 戰爭의 경우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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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하고 있다.

c ) 서빙· 삔주국가듄의 경t- 미<·f을 비 롯한 1실일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死)l<Il制度가 지되었다. l%유럽 의 경우에는 1977넌 프링'스에서 마지

막 사힝 려 헹이 있었다. 일빈- 13] 죄 
'행위에 

데한 사헝은 1반기 의 겅 우니· 그

리스의 경우에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t盧기에에서는 시-형 이 數免을 통

헤 終身)l'·l]이 되는 징우가 대부f이V 그 리스에서도 지난 197 V! 이 레 정기

적인 사면'행위가 이루이 고 있다. 7번기에 의 겅우에는 이제 사헝제도가 페

지 l 것 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스 페인, 스위 
, 영국 등 項 項 d r가에서는

군사적인 범 헹, l'哉犯에 대해서만 사십 이 허꽁-된니·. X·8-럽 국가들 중에서A-

루미.니아, 헝 가리, 제코 동이 %f)l'·l]制度를 페지 健다.

한)];l 미국· 34)IS'1州에서는 T·l[·定犯31>의 싱 A 시·헝 이 이 전히 인V되고 있논

데, 심지이 칭소V!둘이 사헝에 처 헤지% 겅 우-V 있다, 1987넌 미국에서는

총 25멍 이 처 형 되 玆으며, 힌. 제 약 2초] lg 이 사힝 S·짐을 수감중이다.

한펀 강조헤야 한 71 은 리·토10베 리 키-에 서논 死·刑制度가 주·1반적 으로

지되었다는 깃 이다, 1969년의 笑'께)<權協1<J은 사형 제도와 판6, UN 인권혐

약 이상의 제 한을 y고 있다, 1990넌 7월 8인자 의 정서%. UN 인c/1협 약

부속의정서 및 -3-럽인c{9%] 약(l<MRK) 부속의 정서에시외. -H-사한 예지 d-정

을 딤-고 있다.

i991 %<l lSI%敎<e,委007의 ]It고 에 띠·j:--% l 44게-v에서는 사힝 제도가 -인·진

지되었으머, 10개국에서는 · 般 Al녑)'에 대"l- 사헝이 V-l]지되었고 20 국

에서<< 시실싱·(지닌 10년 J· 시 힝 집 헴 7)l[E) 페 지린 것F-로 니-티. 
· 

너.. l, 러

너- (]6·게국에 서 는 시.형 제도겨. 이 
-1히 

- t-%, 시 예] 퍼 고 있A. 깃 /3-V 니.니-났다.

d) -3- 1연19-공회세f의 경우 %)l:Il-F l 49V·[ 5월 24일 발1린 基本>)< 102

조에 의해 메지 되었다. 4두히 1식家11(]·.st - }·[/産(나치/) 시 기 의 사형 도의 )g(

川이 %- 제도의 패 지에 {1정 지 인 익 
'한읍 

벴다,

사헝 11 헹 방111괴. 꾄·련 舊+獨-F 조 . r 
'

掛名國家%t서 再問이나 ] 1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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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非/,間的이며 굴욕적인 대우 혹은 UN 人權協約 7조에 규정된 형벌 금

지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舊東獨에서는 1967년까지는 로프
, 斷頭臺, 1968

년부터는 順部射擊 등이 사형 집행에 사용되었는데, 이같은 방법은 금지조

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6. 舊東 法院에 의한 死刑 言渡

a ) 全體 死刑言渡 數

1949년부터 I%7년까지 舊東獨 법원에 의한 死/[-l]言渡 수는 헌재로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1987년 12월 19일자 Sueddeutsche

Zeitun g 紙는 舊東獨에서 총 220여件의 사형 언도가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전혀 신빙성이 엾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엾다.

1945년-1975년 기간 중 집계된 舊束獨 내무부 통계 - 그 러나 동 통계는

계산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통계로 사용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음 - 에 따르면 舊東獨에서는 총 222건의 법원에 의한 死刑言渡가 있었

다. 이중 60건은 사형 이 집 행되었고, 42건은 敎免을 통해 自 由刑으로 전환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당수인 120건에 대해서는 집 행 여부가 명확하지

%았다. 이 수치에 1976-1981년간 확실히 알려진 4건의 死刑首渡暑 가산하

면 총 死刑言渡件數는 226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통

계 자료의 불확실성올 고려할 때 약 10%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한편 수치산정을 위해서는 1950년-1981년 기간중 이름이 확인된 157건

의 사형 집행건수 (본 보고서 3 d) 부분 참조)에 명확하게 해명된 젓은 아

니지만, 1945년-i949년 기간중 집 행된 사형 집 행건수를 첨가하는 방법도 있

다. 舊東獨 대검찰청에 근무한 한 인사에 따르면 i945년-1949년 기간중에

는 국가사회주의 범행에 대해서만 41건의 사형이 집 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수치산정에서 고 려 해야 할 점은 사형 졉행건이 전부 알려졌

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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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犯1J' 分野MI] 死J[il 例1iA

헌제로서 <.< 게 일 사형VI·결 이-R--計 I/] 헹 분야)J, 즉 1) <·r가시.최주의 적

( 니 지 스) I
l
y] 50 헹1 위, 2) 國-)]-l.$P, (P%j亂, 시-M디-지, 스 파이 헹위, 국빈 깅 제 ]<

국1-M'릭의 1가비를 기 모 하는 怠'菜>l"爲, 리 y ), 3) 임 1杜 중1;M죄 (-吟히 殺人)

으로 정화히 재구성하는 것은 뷴가V하디-.

1967닌까지 픽 인된 개 벌 사헝 집 켸의 린7 대부분(동 보고 시 1침 첨 드 레

스 ](에서 처 헝 된 사헝수들에 연1·한 L 레<덴 7] 친' 보고서 추1-조) 합束獨憲>)V

6조 (2)항에 띠·른 범 헹이 /l, 이·R-로 시이 있는 , 개 1銳 사헝 이유를 분이:1펄

jl 정 확히 밝이 내 기는 어 립디-. 71 61)로 1 952년 y] 6일 드 레스덴에시 처 
'헝

된 무리·스키· 빌 省름(본분 4 a 부분 Ii-조)의 김 우가 여기에 속한니.. 따라서

/l))敍 ·깅우 적됨-된 犯肩!構成-2가1·吾-F 빔 
'3
11분이·를 정 확히 91-히 내는대는 빌

소- - 이 似디-. 구제적V-로 l/] 행 적시히.<It 있어 어 t 범 34 旻야에 속하는

지 91리 넬 수 있1--< 싱-(는 < l·히 에 외 적 인 겅 우다.

1991넌 반표된 통게(빌 첨 15 협·조)에 따<'tI친 국가사회주의 l&1 헹에 과

관(l 총 1277·1의 死)l:Il;7渡가 있었으며, 이중 대부분(49건)이 I$OVI에 있있

고 동 범 61관 l 최종 Ali)[·1;"i'渡는 1976년에 있었딘 깃으로 니.티.났다.

잎'에서 인벙-한 舊余'獨 聯+iipL]J%t'6((본旻 6 a 부분 骨조) 게는 모( 사

헝A[l-긷의 절반 이상이 국가사회주의 범죄, 익· 1/3싱도가 國+:AB C( 리31 e.r

나미지 약 IO%징도가 일131· 111죄로 인한 짓 이었음을 보 여 준다. /f 러 나 이

수치도 자료의 부징苟·성으로 인헤 회·수1한 수치 라고논 걸코 말한 수 없다.

c ) 側別 +다1]判決의 論據

사힝 제도 존속여부에 대한 오1최적 인 숙고와는 별도로 舊点獨에서 언V

된 사형핀·조1이 法'Y>g]家1:PJ인 요건에 骨딩·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직절한 %·

거를 갛各 깃인가에 대한 핑가는 기 존의 자%L로서는 해명하기 이리운 문제

다. 또한 게 )림 사헝펀-길이 정 치직 인 엉 힝·이나 지시에 의헤 이루어진 것인

지 의 미부骨 1히내는 4도 거의 분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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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석合 달 수 있을 것 이다:

聯邦法務部는 단지 4개의 형사소송 사건에 내려진 판결이유문 사본을

갖고 있다(일례로 E. 짜라드닉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라이프찌히 地/j法院

및 大法院 판결과 관련 별첨 19 침조). 이중 3건은 피고의 성장 과정을 정

확히 기술하고 있으며, 사형 언도 이유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밝히고 있

다. 이 사건들의 겅 우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관여한 판사나 검찰이 낸律憂曲

을 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 나 판결문에 적시된 실제 범 행 경

과에 대한 판단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작

된 증거나 강요된 자백 혹은 虛僞證言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1992년 1월 21일자 Sudedeutsche Zeitun g (별첨 30)은 - 네번째로 제시

된 판결의 경우 - 1952년 처형된 무라스와 빌헬骨(본문 4 a 참조)은 증거

조작에 의해 사형판결을 받았으며, 1991넌 증인의 :It)審11에 의 해 무죄 판

결이 내 려 榮다고 보도兎다, 1952년의 이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법 집

행과 가혹한 형 량에 대한 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d) 其他 1
'

발트하이머 개판' (Die Waldheimer Prozesse)

1950년초 소 련 軍政은 바우엔(Baztzen), 부唯발트(Buchenbald), 작센하

우젠(Sachsenhausen)에 소재한 마지막 수용소들을 철거 했다. 수용범중 649

명은 계속 소련당국의 감옥에 수감되었고, 10,538명은 석방되었으며, 10,513

명은 소련 군사법정이 내 린 형의 계속적인 집 행을 위해 그 리고 3,432명은

국가사회주의(나치스) 시기의 범행으로 인해 舊東獨 관계당국에 이관되었

다.
w

이 3,432명은 - 조 기 사망(韶명), 정신이상(2명) 또는 중병으로 인해 공

판이 불가능한 경우(73명)을 제외하고는 - 1950년 여름 20명의 舊東獨 特

別判事들로 구성된 헴니츠 지방법원 20개 형사부에 의해 주로 비공개적으

로
, 대체로 모든 재관절차를 무시한 약 20분정도 소요된 

"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발트하임 재판"). 이중 총 32명이 사형판결을 받았는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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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6띵은 - ·- 被<11의 111적 무젱에 의 한 것인지 아니먼 般免 의 한 것인지

는 骨분1징 
'힘- 

- . 終身)l[11으로 減)l:11을 1긷·있·디·. 2%9은 1%0년 11월 4일 사헝 1]

헹이 있기 전에 사망했으1*1, 나머지 24떵(이중 3멍은 성 멍 이 획·인되短음j

에 데해서는 교수헝이 집헹되었다<보다 상세한 기록은 1첸 ·] 0 71-조). 독일

사최주의동오/담(31<D) 내부 문건에 의하민 당시 제판에 ]·이 한 띨 떨 7] 찬

과 판사들은 V{·결의 H거가 된 1관]A의 眞僞에 대해 의심을 제기 
'壺었딘 

깃

으且 알·리 지고 있니.,

l%獨에서는 이 
'

발且하이머 재V'l·'이 
'[)C治 

)2.叔 原[Il]에 어긋난 1/효인 것

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연론 보도에 따<1먼 이 재판을 진 
'3
11 

'榮던 
판사중

한 사람(헌170세)이 d<律 1>Illi, 故載 <'l'otsch1%lg·), 謀殺 (Mord)의 
'힘의로 

체

포되 었으며, 당시 재VI-에 Y]·여 兎9 lOIN 의 )%1존 l·사들과 주1사奮·에 대해서

도 조 사가 d 헹중이다.

7. 敵免을 동한 收%i빌[l]으로의 胸1i刑

이미 위에서 언급했旻이 적어도 42긴의 겅A 에는 사형 이 終身)l:Il 내지논

有期 tI):懲役)[Il (seitig'e ZuchLhf1USSu·afe) y 로 滅)l'·l]된 것으로 나디. 는 데,

이 중 6넘 만이 성 %-M 이 혀-인되 었니-. - 긱. 러 나 신제적인 감임 건수는 이 보다 番

있·던 것으로 牛징된Ll·.

Sw 死刑 執7']'

a ) 死刑執(J' 場14'

舊東獨)18우1 의 坤 언도퇸 사헝 <Fl-길의 {1 헹은 이제까지 알리 진 비.로1·:<

중앙 조] 행장에서 실시 되었으미, 사형 집 헹장으로는 다읍을 들 T- 있다:

- 1950년 3월부터(시 기는 정 희·치 鶴'음) if)528 5원믿- 기긴-에%-c 프 v<t平

트<오데르 >l:邊) 교V소 내 처 힝장이 위 치 
'號다. 

이외에도 1900.11.4

에는 1 l·트히-E]에서 2411의 사형 집 헹 이 실시 되었다. 토且가우<Torg[ILl)

Lu(도소내에 또 디-P 사헝 집 행징'이 있었다고 하나, 사인피지 M'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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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952년 6월에서 1960년 1월 중순 기간에는 드 레스덴 교도소가 사형집

행장으로 사용되었다.

- 1960년 7월부터 1987년 사형폐지시까지는 라이프찌히 교도소내 비밀장

소에서 사형집 행이 이루어졌으며, 1981년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젓으로 확인되고 있다,

b) 死刑執行 方法

1950년 11월 4일 발트하임에서의 24명에 대한 鼓首刑을 제외하먼 1967

년까지 舊東獨은 사형 집 행을 위해 斷頭臺 (Fallschwertmaschine)를 사용

했다. 사형 집 행 과정, 참관인, 기타 세부사항은 1954년 월 28일자 동독경

찰청(DVP)장 職務守則 44/45호와 1963년 10월 11일자 DVP 부청장의 指示

文에 의해 확정되었다. 聯邦法務部는 同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193년 7월 1일부터 사형 길행은 1968년 6월 내무부장관, 검 찰총장, 국

가보위부장의 
"

사형 집행에 관한 共同指針"(별첨 21)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형 집행은 順部射殺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 

사형집 행"에

는 다음의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다:

- 대검찰청의 위임을 받은 검사

- 사형수의 사망확안을 위한 검시관

- 국가뵤위부가 관여한 재판인 경우 국가보위부 담당자

- 사형집행소 소장

- 집 행관

c ) 死刑執行 節次

앞에서 언급한 이른바 
"

사형집 행에 관한 공동지침"이 마련된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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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힝 1] 헹은 必'.束獨 t/] 우1의 판>·l, A'.+獨 국가위 <1최에서의 사민 기부 및

사형 조1 헹에 징·애가 디 <-< 톡번 
'l· 

사유(에를 骨빈 새f-[,島(" W)가 발Ar하지

� 

않은 깅7- 사헝 집 헹이 이무어%1다,

)데'·Il-MO-F 사형V'l-긷올 내린 111 원의 y)0)'便1:淸 (Verv/irk1icIIUUgs-

ersuc h)에 의 헤 이 이 진다. 이 
"

7r] 헹 요 청"에는 V'l-길의 w/] 적 효럭 이 입중

되어 있디.<닐 )j 22a). 
"

집 행 A- 칭"이 있 게 되띤 사헝 집 헹을 Y]·딩-하는 -H-인

한 기긴.인 데겸 省·청 이 내)/-징-%9- 이를 위 ]하2d [1虛혀 2 b)피. 7 [])], 네

무장 l-은 라이$찌 히 /·/도소 징'에 게 분시<L 집 毛合 지시 
'l-다(1된 

:j 22c). //-

it] %Jl ]l'/. V소징-이 7] 헹 [9 링 · <'{체 리 Y- 로 셔 
'행 

한다. 死)l'·[]1시는 인%깐적 으로

國家保衛部의 x.g 링에 의 해 JA *1)인 이 -P 이·침에 Y] 헹장으로 이송되고, 거기

서 짐 헹 밍 링에 넙 7·)진다. )Al']'%5權:K는 압에시 인if한 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사'형수2 처 형신로 인V해 l·니-. 처 힝 신에서 사헝 집 헹 인이 뒤 로부

디 다가가 기-정· q/·기 리에시 -%L성 징·치를 한 P 38 /총으로 後}il(部를 f니..

j- 후에 ·7-1시)[l-이 사'힝수의 사t-M- 어부·計 획·인한다. 이치. 디설이 집 행+l.

런서+f-가 직-성 된다()$ 71 22d와 27e). 사망진VI·시(t敍71 22e외- 27a)에 사%g·

원인으<L 
"

Iii'(開骨1慘: 5뀌1]i'" -%L·F " 

심 징· 마비"가 기 재%1다, :(11-칭 의 사1-M·통지

시 (1 171 22h)는 사힝 집 헹장파A-< {리 1필어진 지%A<l-청에시 발-;':f되고, 서신

F 최·정'티로 내보대지 
"

解1:VI)Ill 시체"且 初·정-d다, 재吾 남은 - 7골함은

h61년까지-l. 드 례스<Il 공%-모지 내 한 집 난11소애 안상도] 었다. 반먼 라이

프 찌 히에시 쳐 헝 핀 사 l'들의 는 안장되지 임'고 겻·同墓地 진·니 위에 뿌리

지거 나 건신/사징- 모 래에 <아'骨되 기도 
'兎다.

d) 死刑執0 時191

힌제까지 의-인에 의 하민 1딜 1틸 의 깅 우 사헝 인-길이 있은지 미 초1내에 사

힝 71 행이 이 ) l

- L 어 진 4을 볼 수 있니·. 예륫 Y가진 l.954닌 3원 :·)일 사힝 반긴

을 레 1111슈37<CI(l< Rebenstock)<·- 同%l-'. 3월 5 J에, 197 k·l 12월 7 l 사형 V)·

실을 트레 1虛야旦(G. '

l'rebeljahr)는 Ii-'·']%.l/, l 월 10일에 처형뇨1었다. fL 다른

3건의 겅Ad]2 사힝 인V 일주일 예, 다 8건은 사형 인도 한달내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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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 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이 행위로 사형 언도를 받은 舊

東獨 마지막 사형수들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바우만(W, Baumann)

은 1980넌 7월 18일 死刑 言渡릍 받고 9일 후, 테스케(Dr, w, Teske)는

1981년 7월 26일 死刑 d渡를 받고 15일 후 각각 처 형되 었다.

e ) 處刑數 趣勢 
-

제2차 대전 직후 몇년간은 우선 29건의 死)fl]擧,00950년)이 있었다.

1955년(21건) 사형 집 행건수는 다시 늘어났다가 1956년에는 8건, 1957년

- 1959년에는 0건으로 줄어들었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는 1건 내지 6건

정도를 유지한다. 이후 i975년까지는 2명이 처형되었고, 1976년, 1979년,

1韶0년, 1981년에 각각 한명이 처형되%,다. 1981년 이후 死刑制度가 廢1된

1%7년까지는 처형 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왑은 것으로 확인되였다(별첨 23

- 처형에 관한 통계 참조).

f) 處刑者의 性811, 年勤別 構造

확인된 157건의 사형집행중 女-T- 死刑囚는 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

른(E. Dom)이 1953월 10월 3일, 크뤼거(S. KrOger)가 남편과 더불어 1955

년 9월 14일, 그 리고 바르크짜티스(E.A. Barczaris)가 1955년 11월 23일

처형 되었다.

157건의 사형 집 행건 중 사형집 행시 
·年餘이 

확인된 경우는 119건에 이

르는데, 最年少 死)[l]囚의 연령은 i9세(힐다흐, 1971.4.15생)였고 最年長 死

刑囚는 73세(포이스텔, 1973,3.18생)였다. 가장 빈번한 연령층은 1세에서

30세(24명), 30세에서 35세(19명) 그 리 고 35세에서 40세(19명)이었다(보다

자세한 것은 별첨 24 참조)

Irn 刑事訴訟에 었어 政治的인 影響

舊貞獨 체제 하에서 당시 사법부는 결코 독립적인 國家權力으로서의 위

상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舊東獨 사벌부는 스스로를 독일사회주의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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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 영도하의 있는 노昏자 게규의 1 헹기관으로 여 겼다. 따라서 독일사

최주의통일딩-의 대표는 %f결에 영 향릭을 행사할 수 있었고, 핀·사돌은 자신

의 핀.결을 정 치적으로 정딩·叫 해야만 慷다(벌첩 25, 舊束獨 뷘세 법무징'관

의 진술 초]-조).

따리.서 히 스 파이 
'Q위와 

같이 정치이인 비중이 큰 형사소송-의 경 E-

통상 뎨표 7]시-의 고)< 필 31-헝 은 우선 사최주의통 1덕-<SlID) 중잉·위에 보

고되이 兎으미(1선71 Aa), 중암위 의 , i"l'. l · [-(>[- 뱐아야 循다. 사최주의통일넝'

(31<1])내 
"

1劇<11'.擔當機關들"(StaaUiclle OrgalIe)이 국가위우·1회(StaaLsrat) 위

71장에게 기인·을 올弦으며, 1姻家委1크齒 委1A長各 제안을 허가하거나 1친·겅

을 지시 했다. 사형 의 선고는 Y·1 칙·적으로 사v·1에 國家委11會 委)%長의 허가

骨 득해야 했다. 聯11]g)<務81(에는 브 리히트 위 윈장이 친필로 長期 懲役)l'·Il

을 사힝으로 )친겸 지시한 내- - 을 J-은 7가지 종11의 분서가 보관되어 있

디·(1銳 d 
'

26 71-&). 이 김'은 )l:l>變史'으且 코 $(H. D. Kogel)과 비바흐0.

Wiebach)논 1 55<J 0월 2] 오1과 1955년 974 14일 긱-긱- 처 헝되었니·.

11. 其1 特記事項

41) 處刑事寅의 APx-開

1968닌 6 d의 
" 

사힝 집 % 괸· 
'l- 

jLl'·%]指 
- 

l'"(1鍾 7-l 21 칩·조)에 따]그1친 시.

헝 집 헹에 骨석 한 모논 시.y]-< -PC CIl 리 히 비 1림준수의 의무吾 킬으 , %1로!

서A<d-도 Y] 커히 비%9로 분뉴되어 보판되 었디-. 死소'1珍斷;-l·[에는 진찌. 사%' 우1

인이 언3되지 僧고, 
"

1때61이2·盤 j!j·j)('"이나 
"

심징'마비"기· vf:M'우1인으로 기·제

되었니-. 사힝수의 처형 장 이송에 Atl-해서-IL 이 떤 기록도 작성되지 程·'았으이,

화징·이니- Afl-V 기룩도 <1 ·격히 i l> I/1을 - H.지 하<. 가운데 이]/어 兎니-. 사형 71

'헹은 
辯護人과 가장 가까운 가 <에 개만 k보되 었디-. · 7골학에 향(·한 내 -

이L)- - 7切·y>-의 배부에 A!l·한 통뵤도 J히 이%L어지지 않있'디-.

한 [·l ‥魚.+獨 I l] 률 
· 

lAC-지에 ·f:- 개번 사힝 핀·<{이 공>]1 되 %-< 깅%-V 있있다,

그 러나 관청에 의 한 사헝 %15이 니· 집 행에 꾄1·한 수치 제시는 공개적15'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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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사형집행의 경우 사형수(바우만) 스스로 가 자기 딸
뇨

에게 이를 알리지 맣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 死刑判決이나 집 행을 비밀시했는가 하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

지지 않고 있다. 한편 死亡珍斷렴의 사망 원인 허위 기재나 처형장의 未군

開는 사형수 가족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b) 公罷裁興 原則의 操作

형사 소송시 일반인의 방청을 막기 위해 경 찰요원들이 동원되어 傍聽席

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들이 있다(별첨 20a, 26 참조).

c ) 敵免願 處理上의 謨講

죄근의 조 사결과를 보면 트레벨야르, 바우만, 테스케의 경우 敵免願이

적어도 규정된 절차대로 國家委員會 촛료長에게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28). 한편 현재 구체적 인 증거는 없으나 國家保衛部 總責 밀

케(Mielke)가 호네커 의장에게 D 頭로 戱免願을 신청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별첨 20 참조).

12. 檢察 調査對象으로서의 處)l%J

a

베를린,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께 등 지방정부내

법무부의 보고서들을 보면 검찰 조사는 우선 알려진 사형 집 행이 법적 효

력 이 있는 사형 판결에 근거 해서 실시 되였는지 여부에 국한된다.

베를린 고등 검찰 국가범죄 조 사반(별첨 10 참조)에는 트 레벨야르, 바우

만, 테스케件과 관련 조 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 사 대상은 개 별 사형판결이

舊東獨 최고법원 재판 결과와 일치하는가 여부, 最高法院에 중요한 사실자

료들이 완전한 형 태로 제출되었는가 여부이다. 이와 더불어 國家保衛部 總

實 밀케가 사 절차에 개입 했는가 어부도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 에

도 풀다(Fu]da)와 드 레스덴 검 찰청에서도 賀項 조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거

나 진행될 예 정이다(별청 12, 13 참조). 또한 
'

발트하이머 裁判'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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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가 진헨되어, 최근 진직 핀·사 헌·16 이 이와 괸·린 체%피기V 
'했다()p

초1 20f 진·조).

< 빌첨 >

m 히-기 1칠 칩-분은 1칠도11< 인 채되지 않 았음을 범-히 둔디-

제17-l :

1. 1991 . 8.20지· 국f-피 %b>,i'i't<, )12'·1

2. Tdl'트하임 제핀- %/{곡1 {리 tCl l ,
L 장펀· l< 카이 저 IA]獨關係·>'6( ]臧'i:·l' )Ljo]

V」[ ,

' 

i'

3. R87.12,汚자 Suedeutsche Zeituug 紙 1,L도

4. 연lg·가정 >,T인부 
"

신속보2!t서"

5. 연]g-가징<,·인부 ),e고A-l 제1-'/].

6. 1991.8.22지- 인방 W서1<-쑨 71·당·기관 )%-1한

7. 1991.8.27자 언12' 동서 %]-분 님-당·기권1. 서 한

8. 1991.9딕지- V<112 3
d/서 SilE-제 님- 기All- 서 헌-

f). 1四1.9.6자 바이에론주 IA])]t장/- 서 
'l·

10. i991딕.13지· 배를린 시 1
10]/·징·관 서 한

I l. 1991.디.27 메晋%))부르코-포어포메-e주 연%-8· l< 
- 7보]문제딛딩· 장관

서한

12. ]Zl.12.6 )< 1 지. 니 더 작41]-T ))[Il,L잡관 서한

13. h91.8섬2자 및 19이 . 1 1.1지· ·자&·O·Y. 법-7-장관 A
/
!한

14. ].9의1.IO.9지. 작세..인- 1):-C.주 1십-1/광All· 서 한

15. 1991 <·l N]에 기 3t핀 비 이 란트(Wielc%ud) 박사 논분, 4911J 이하

i6. 1 81 , 6,]/1지- General Anyeiger 紙 보/L

17. 1949.10.7지. 舊束獨 호:Ill] 6조

18. 관리위 7·1최 1/j 10호
, 관리위Y)최 ·芝. l 38호

· . · Ii)례 -



제2권 :

19. 짜라드닉(E. Zahradnik) 형사사건 관린 1971.9.16자 및 1971.10.20자

사형판결문

20. 
'

발트하이머 재판' 관련 출판骨:

- Fricke
,

Deutsch1and-Archiv 1980넌, 1172면 이하

- Friecke, NJ 1991년, 209면 이하

- Becket-t, Nl 1991년, 301면 이하

- Otto, N l 1991년, 355면 이하

- Archivmaterial in Nl 1991년, 392면 이하

- 1992.1.16,17,21자 Sueddeutsche Zeitun g 紙 보도

21. 19韶년 6월의 사형잡행에 관한 공동지침

22. 사형집헹문서 실례

23, 확인된 처형

24. 사형수의 연령 구조

25. NJ 1970년판 뷘셰박사 기고문, 33면

26, 1955.6.13 및 6,14자 사회주의통일당(SED) 울브리히트 당수에게 보낸

Ih]申 育 午可書

27, 개별 경우에 대한 문서자료(페어만)

a ) 1961.9.7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에 제출한 舊東獨 대검

찰청 보고서

h) 사형판결0면)

c ) 집 행명 령서

d) 사면청원 거부

e ) 집 행기록문

t) 사망진단서

28. 1990,5.28자 동독군최고검사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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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990년 MOR(30민)에 게제된 비 이 크(Wieck)의 논문

30. 1992.1,21자 Sueddeutsche Zeitun g 紙 보도



<부록 35>

베를卷障만에서의 舊東 國境守備隊에 의한

故意的 殺人行爲에 대한 判決과 관롄

刑法 2조, 7조

基本法 103조 (2)항

1966년 12월 19일자 시만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독일 軍카1j法 5조 (WStG 6)

舊東獨 國境法 (Grenzgesetz-DDR)

베를린장벽에서의 舊東獨 國境守備隊에 의 한 고의적 살인 행위에 대한

판결과 관런한 연방대범원(BGH), 1992년 11월 3일자 항소심 판결

- 제5형사부 370/92 -

베를린 주법원(LG Berlin) 
-

연방대법윈(BGH>

국민의 이름으로(lm Namen des Volkes)

제5형사부 370/92

1. W

2. H의

고의적 살인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1992년 11월 3일자

판결

연방대법원(BGH) 제5형사부는 1992.10,23 공판에 근거, 19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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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방데1%1우1 대표 VI-사

매석 핀-사 자지으로서 인 띵내 1116·l VI·사들

인빙·검卷·청 내3(로서 연방{1사

피고인 W의 t
%5호인

피2인 H의 1진4인

재%l· 기록인으로서의 %d무부 줘fr·l

이 침·석한 가운데 일 린 회의에서 다음을 %i法한 깃으로 인정 蜜다:

1992%·l 2원 5일지. 베를린 州>JJ院 Y1省에 데한 피고인 W와 H의 상고는

기거-하<7 비-이다. 피고인 각'자는 격'자의 . . l<iKEfD을 부담해야 한다.

論 據

A.

/y<裁判]c%'(Jugendkammer)는 피고 W (1964.4,11일 )와 H (1961.7.16일

생)애 殺人卯 (Totschlag, ,
l[k殺)를 적 - ,

W에 대해서는 16 6게월의 少年

)(·Il (Jugenc1strafe)을, l-1에 데헤서논 ] %·l 9게월의 l'I f1171:Il (1(l-eiheitsstrafe)

을 선고했다, 少<r裁3+11Ri'는 1돔 '힝 IS의 조] 
'헹은 

우· 시켰다.

피고돌은 値東獨 國1寅:V]y備隊의 J 원으로 . - . W논 하사%(, 11는 2인 초소

의 초소장 . - 베를린 장벅에서 교·%L했다. /1 곳에서 두 피고는 1984.12.1 3시

15분 9·코프(Pankow) 
/ /역에서 베딩<Wedding) 구역 방힝·으로 베를린 장

니을 님어가고자 시도한 舊東獨출신 20세 3에 게 寺격을 가했다, 8는 토1'장

빅에 사다리를 필치 고 오르도1 중 피고인著-이 1잣사한 자동촤기 산擊을 딩'

循다. 피고인 W가 t 총탄 한방이 3가 한손을 장벅 꼭대기 부분에 데는

순간 骨부분을 C%
fl-昏臧는네, 이 총려상은 3를 사밍'에 이로게 雙다. 피고 H

가 e 총탄 하나는 3의 꾸旻을 닝 중시컸다. 2'1 러나 이 총탄은 3의 작접적

인 시.T-M· Y1인이 되지는 일·'있-다, 어 노 총싱 이 9저 발생 
'벴는지 

시긴·직인 順

/]<는 멍획·히 81-히지지 館'았디·. SA- 5시 30분 직 {:l 경 친·병 원으-로 이송되 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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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
, 6시 20분경 사망雙다. 의사의 

'治廉0爲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8는 생명을 건졌을 것 이다, 비밀 준수 수착과 관할권 수칙으로 인해 즉각

적인 조치가 지체되었는데, 被告·들은 同 守則들을 숙지하지 않고 었었다.

피고들은 희생자의 구조나 수송에 투입되지 않았다.

3에게 총격시 두 피고의 소총은 
"

自動連續發射" 상태에 있었다. 피고 H

는 s가 사다리를 오르는 중 5초 내에 25발을 발사兎고, 피고 W의 화기에

서는 27발이 발사되었다. 피고 w는 發射前에 停뇨를 명 령 했고, 경 고 사격

을 가혔는데, s에 대한 직접 사격은 150 미터 거리에 위치한 초소탑으로부

터 가해졌다. 도 망자가 출현했을 때 피고 W의 지시에 의해 초소를 떠났던

H는 장벽에 기댄채 약 110미터 거리에서 총격을 가兎다. 平 피고인들은 s

를 스파이나 怠業家 또는 특별한 犯罪者로 여기지는 않았으며,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였다, 그 러나 平 피고인은 총탄이 명중시 짯命

傷을 입 힐 것이 라는 점을 알고 있였다, 
"

그 러나 그들은 이같은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 들이 받은 절대적 命令에 따라 越境을 저지하기를 원했다.

逃走 저지를 위해 逃走者에 뎨한 故意的인 射찬도 포함한 명령의 실행을

위해 두 피고인은 - 前段階로 규정된 수동 조준 사격을 생략한 채 - 단시

간 집중 사격의 형태인 자동 연속 사격을 실시兎다. 두 피고인은 자동사격

이 명중율은 높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총격이 될 위험이 있다

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국경근무에 임하기 전에 
"

무단 越境者들"에 대해 무기를 사

용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으며, 동 질문에 아무런 내적 유보餓

이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피고인들은 교육시 1%2년 3월 25일자

舊東獨 國境法 26조, 27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동법 27조 (2)항1는 
"

정

황상 범죄로 여겨지는 범행의 직접적 인 실행이나 續0을 저지하기 위한 총

기사용은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少年裁判所는 베를린 장벽과 직접

접촉을 갖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舊東獨 형 법 213조 (3)항 ("무단 불법 越

境0爲")에 따라 重犯罪 0爲 (Verbrechen)로 간주되며, 2년 이상의 自 由뀨11

(Freiheitsstrafe) 에 처해진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담당 판사는 舊東獨

- 109 -



헝 법 213조가 기본 3'L성 도-건에서논 
'{(犯罪를 

v-징하고 있지만, 피고인들

이 교육을 받을 떼는 舊東獨 형 1십 213조 Cd-정이 죄의 輕)]p:과는 무관하게

설멍되 었을 가y성, 징'빅에서의 도 주는 일반직으로 t f):犯罪 0爲에 하]딩-

된다고 선밍 되 었을 가농성 이 있다고 보 고 있다.

命令狀況 (Befehlslt1ge) 과 V·d헤 판길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V

인吾에 게도 실데적인 깃으로 이헤되고 반이·둘어진 命슴은 어t띤 경우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 도f-M'지·가 "

敵國 %J.-."(여 기서는 西베를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저지 페하는 짐과를 낳았디·. 족 AL(무 집합시 피고인吾에게 하딜·巷

T g 힘의 에심-F 니-음과 감았다: 
'

무단 越境은,.,.어1틴 경우에도 치용해서는 안

된다, 무단 越境者는 ELJ1.·.시키거나 消滅시커야 한다,..' <·'( 깅2무에 출y하

기 조1 는 항상 근1,L 집 41이 있었는데, 이 d무 1J합을 통헤 국깅 초소에

는 다시 A'l·번 3T체적인 배 치 문제, 일반직인 헝 테로 주어지는 임무가 주지

된다. 교A-시 취 
-;-,r된 

%s은 다음과 갑은 헹동잉·리 名 5-f정 하v 있는데, 先

0·l'·t證가 셩 공히-지 못하거나 처各부더 진히 싱공을 보장하지 봇省· 경우애

는 디-음 단게의 헹동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 0) 도주자의 lIT.出 齒 도

주자를 띠-라 잡기 위 한 초소의 시도 % 겅 고 사긱 i) 하제부분 조준 단

반 사걱, 필요시 수차 사격 E 
"

))'0;. 3패1] V 旻 저지하기까지 가속 사

A". 일빈-직으로 
"

도7를 성 공71)하는 것31디-는 V 망지-趾 사상하는 깃 이 닛.

니-"는 초1칙 이 y용되있다.

少年裁判()i'는 피고인들이 t-·+·0%) [14:R';에 의 한 j디12]殺·人

(gemeinsch(If(licher ToEschlag m i( heding·tern Vorsatz) 을 저4렀다고 보

았다. <]/X%l·'.裁判}])i'는 독일인1-M·공화-:·t 헝 1/l 2i2조, 21[-]조를 舊点獨 헝 111에 비

헤 힝 량이 s-p Ill으로서 적 - 慷니.이'·l]iL·典 導入21;., 315조(].)힝. 및 힝)ty]

조(3)항). 少%l'.裁)hW-는 舊束獨 國境法 (GrenTesetz) 27조 및 仙'.%獨 )1'·;]法

213조 (3)항에서 -d·정된 국겅 수-비 대의 행동 앙식이 舊束獨이 지고 있인

국제법싱·의 의]l'L와 t ;- l 21빙·공최.t·[의 공익 질서 윈칙과 
'骨치하지 

않는다는

긴헤를 9-1'히고 있다. 동 재판11':- 21- 렇다고(舊11獨·[);·이 국제범상 의무외.

공리 $1서 71 최에 어v·니·J.' 무효인 Af징 이리. 힌·찌 라도) 被-ill'·에 게 분리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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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舊東獨法에 규정된 正當化 事由 (Rechtfertigungsgrund)가 참작되지 않

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少年裁判所는 이와 관련해서 基本法 103조(2)

항과 法的 安定性 (Rechtssicherheit) 이라는 판점을 論據로 상았다. 즉 여

기서는 연방대뱁원 형사심 판결 2권 234면에서와 같은 극단적 안 경우가 아

니므로 法的 安定性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正當化 事由와 관련 少年裁判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전하고

있다. 즉 舊東獨法에 따른 IP當化 事由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총격

행위는 행위의 특수 졍황상 그같은 正當化 事由가 성 립할 수 없다는 것이

다. 舊東獨 國境法 26조, 27조 규정은 총기사용에 관한 직무규정(OZwG)과

마찬가지로 比例性의 原則 (PrilIZip der Verh ltnism崩3igkei0의 지배를 받

는다. 國境法 27조(1)항1은 총기 사용을 
"

폭력 사용의 극단적인 조치" (die

Wu13erste Ms13nahme der Gewa1tanwendung) 로 규정하고 있다. 比例性이

라는 관점에 유의하면서 정당화 사유를 검토해 보면 同 사건의 경우 피고

에 의해 행해진 자동 연속 사격은 國境法 27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엾는

것이며 단발 사격만이 허용된다는 결론이 나은다. 가능한 한 인간의 생명

을 보호해야 한다는 國境法 27조(5)항 규정도 동일한 견해를 담고 있다, 피

고인들은 다리 부분을 조준 사격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시간 집중 사격 형

태의 자동 연속 발사인 경우 총기는 첫발 발사후 
"

彈道를 벗어난다"는 점

을 알고 있었다.

州法院의 견해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勤務命令 (dienst1icer Befehl)으

로 인해 면책받을 수 없다(軍刑法 5조, 舊束獨 형 법전 258조), 이같은 상황

이 발생했을 경 우 勤務 命令은 다리 부분에 단발 조준사격하는 깃이다. 피

고 인들은 자동 연속 사격을 통해 도주자를 명중시 키고 이로써 越境을 저지

할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급히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명 령을 넘

어서는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越境者를 여

하한 경우에라도 저지해야 하며 마지막 수단으로는 iPi滅시키키까지 해야

한다는 명 령 에 의해 정당성을 갖는다고 여 겼다 해도 이로 인해 피고의 행

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 . . . 緊急의 경우 도망자를 사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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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g 링의 수헹은 tg l 1히 형 111, 즉 한[+獨 )l:Il )V 112조, 113조의 殺)<禁1L

('D%tungsverboO 조 항을 위 <Il-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l
'

l 國[C의 1
,
L 단 달출

을 저지하는네 갖고 있는 側束獨의 경 제지, 政治1'l<J 利害關係와 <]c,命이 리·는

·>)C益 (Rechtgut)간에는 16 백히 1]q衡이 존페함니·. 범 대한 無%Il

(Recht이)liudheit) %·.:- 祐'.束獨 )l:ljA· 258조에 의해서도 M·,責 t]1:l·].1가 필 수는

없니.. 따라서 피고인들의 깅 우 禁 11·. 
-

1
11

1
· 

誤 (Verl]Otsirrtuni)-;.< t:9 백히 회피 가

농한 깃 이었다.

少%1걱員判))J['1-<· )l:11뎌: Ikh潭11:i'· 피<11인 W와 관린 힝 141 젼 213조의 ·전제 조건

(故殺의 C-BI- 중한 겅 E-)이 충족된 깃으로 간주循다,

D.

피고 W는 L)[[ 1)l!.fl:1에)%·1 州·);·院이 國家 U'爲 (act o f s tare cloctrine)에

대해 적셩-되A-< 處罰 禁.ll1 ]A(110 <BestrclfungsverboO 을 위 1姓·했다고 주장-架

니-. 즉 피고는 技能/%,으로서 다론 국가, < 舊束獨이라논 -B權國家의 31무

부여외· 이헤 판게에 띠·라 헹-7'했으미 이에 데해서는 제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히-고 있다.

I,

海浮法이 지배하는 국가들에서 다임 
'l- 

헝 태로 표省되2 있는 이른비. 國

家 0爲 (act o f s tate cloctriue)는 基本>)V 1조에 -a·정된 것과 깁·은 7제법

의 일반 조 항-3-로 간주)핀 수 似다. 1倒家 1)"爲는 오 히 리 다론 국가의 행위

의 효럭을 어<-f- 정도 인 정헤야 1 것 인가 하는 국내141 적 인 해석의 문XI]이디.

<Ipsen, Vb]kerrecht, 제3핀-, 19E)0, 335빈,619면; Verc]ross/Simma,

Ouiverselles VA]kerrecht, 제4VI-, l 90, 7751 ; Dahln/De)brOck/Wolfrum,

V31kerrec]It, 제2판, 1989, 4871dJ[ Kimminichi, VCIkerrechL 제4판 1990, :·U6

1펀). 5필법을 포함한 大陸法은 이같은 1姻家0爲를 인징하지 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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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m/ De1britck/Wolfrum, 감은책, 490면 이하). 즉 독일법에는 외국 국가

행위의 효력이 국내 법 적용시 사법적 판단에서 벗어난다는 구속적 인 규정

이 없다 (형법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M. Herde gen, Zeitschrift fUr

au8 16ndisches bffent1iches Recht un d V01kerrecht 47, 1987, 221면 이하 참

조 ). 統-條約 (Einigungsvertrag) 에서는 舊東獨의 國家活動에 귀속될 수

있는 행위가 독일연방공화국 법원에 의한 사범적 검토 대상에서 벗어난다

고 합의된 젓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統-條約

은 舊東獨 법원과 행정관청에 의한 판결들은 원칙적으로 그 대로 효력을 가

지나, 法治國家의 基本原則에 위배될 경우에는 폐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L

피고인들은 上告 理由에서 독일연방공화국(西獨) 법원은 다른 국가 및

그 대표자들의 免責特權(Immunit라) 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 심사 헹위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의 上솜는 免

責特權에 관한 연방대법원 제 4 민사부 판결과 19%년 舊東獨 國家委員會

委員長에게 國家 首班으로서의 免責特權을 인정 한 연방대법원 형사심 판결

(33권 97면)을 이유로 삼고 있다. 그 러나 독일인민공화국(舊東獨)이라는 국

가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온 이미 다른 국가의 대표자

들로 볼 수 없다.

C.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검토 겸과 피고인들의 느告는 理由가 엾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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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파 희셍자는 헹위시 舊貞獨에 생찰기반을 갖고 았었디-, 희)%A자

는 舊貞獨에서 피고인들의 총격을 빌고 사밍-함다, 州法院은 )l'·l]法-典 導)%,法

0고ntohrtlngsgesetz des SLrafgesetzes) T.51(1)항을 Ai햄으머, 힝법 2조

(3)항에 따리- 독인 언방공촤국(서독)1심과 독일민주공촤국(동독)법 중 어느

깃 이 형종, 형 량이 기-비운 것인가률 주] 且' 榮다. 이갑은 십사행위는 聯邦大法

院의 일반 핀-레와도 일치하는 4이다.

동 행위가 1990닌 10월 3일 이 7'l 독일언빙'고L화국 141에 의헤 판결이 내

리破더리-면 v촹이 다소 1환랐을 것 이다<)l;Il()C典 導)L法 1315조(4)'항 효1조).

1. 제핀·부는 1984년 연벙·대빕운{ 헝사41([씹권, 293)에서 1銳-진시킨 우1칙들

을 적용, %일통모1 이 진에 y'il 44:件叫 s·은 헹위가 독일연빙·공최-국 헝 법에

의 해 핀-건맏을 수 있Ic- 지 여부룰 검토'壺는 1가 부정 직 인 결론에 이르兎다.

언A-z·대범 우1 x]]3힝시.부는 인]짱대범7:l 힝시십 A견 30권 11인괴. 3259 293

민에서 딩'시 金'.w獨에 서 주1 1돌이 XA 치적 인 이유로 사빕 치 리를 님·헤 0 111

)I-[]奪 (Freihei(Sherauhung)이 x)f셍%i· 겅 우.에는 디.음파 긷·은 이-H-에서 독일

연방공촤국(l%獨) 힝 1p] 애 의 한 %핀·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972넌 基1

條1%<J (Grund1rigenver1TElg) 체짐 이후애는 像:貞獨地域에 거주하는 사람돌

게 가헤진 3[)>)31'爲에 데해시논 줘접 l)L(
' 

獨 헝 닙 7조(1)항에 따른 심판이

가농하지 않으나, 정치적 無1i[ (VerdAch0gung) 나 h[:致 (Versch1eppung·)

와 인관된 
'd;·治國家에 

V하는 l'I l-(]i<I<11奪이 빌-생한 겅 우 에 데해서는 독 1연

lg공의·국(l/h'獨) 헝 141 조<6)항에 보 징'VI $긷·적 보호(연방대 ){1웃1 형사심V).

건 30 -l,1 t긴) Cd-정 이 셔성-된나는 해석 이 /f 깃이다.

CI d‥)녀- 11 시(1에시는 독일 언Is·곰최·핵-(l]<i'海1) 헝 1 ] 5조기· 키- - 뙤지 鶴'A.-c

다. d 연la-대 빔 71 헝사쉬 %171 :30권 1 먼 밀 32-/l 93면애서의 경7와]-t 달

리 l/·] T:y1·은 
'힝 

]Al 조 6<31쩨 문%l 과 왠1곡1-시키는 깃이 가농하지 않기 떼$(-

이다. 장녀에서 의 사격 이 있기 l 어삔 (2害0'爲 (Gef hrdungsdelikt) 도

14생하지 않았다. 희 ) %A노1 3는 불11 헝 1)9 2:.;4a조, 24]ct조에 v·정 %]l 범 헹 의

희셍지 과 미 친-기.지37L l'I l'[i權-뒤 깅시하1-> 정 치 체제의 희 생자있q고 낳 수

있디-. //- 러 니. 이 리 
'한 

A[l·전 ·P 3에 게 기·해 진 弔위暑 )l:Il ))의 )易1%-l'l<) · )x,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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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間的 적용에 관한 조항 (Rechtsanwendungsrecht : 형법전 3조-7조)과

관련시키고 나아가 舊東獨에서 행해진 다른 행위(형법전 7조0)항이 적용

되지 않는)와 구분하기에는 충분치 옷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 려해야 한다. 즉 입법자가 統·-條約을 통해

刑法典 導)L法(FGStG> 315조를 개정함으로써 형 법의 場所7J · ) L的 · 空間

的 적용에 관한 조 항에 간섭을 가했다는 것은 입 법자가 분명 舊東獨 사건

과 관련 형 법전 3조-7조의 적용과 관련한 판례, 특히 聯邦憲法裁判所 형사

심 판결(30권 1면, 32권 293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통일조약

발효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만 적용된 동 판결이 현시점에서 근본적안 변화

를 겪는다면, 刑法典 導入法 315조 개정은 입법자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貧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刑法典 導)Q法 315조(4)항의 적용범위

는 기존의 판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엾다.

동일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舊束獨에 삶의 기반을 갖고 있었던 독일인들
]

은 예외없이 형 법전 7조(1)항에 따른 독일인(西獨/J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최근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 이같은 해석이 統- - 條約의 근저에 놓여 있

지 않다는 점은, 舊東獨住民들에 게 가해兎던 모든 행위가 刑法典 흉A法

315조(4)항에 해당된다고 여길 경우 刑法典 導)L法 315조 (1)항 규정은 적

용범 위가 극히 제한(개인적인 희 생이 발생시키지 않은 행위 나 외국인에 가

해진 행위)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러나 통일조약, 刑法典 %A法

315조-315조C 규정 전체를 보면 입법자는 분명 - 물론 형법 2조(3)항에 의

하면 - 舊東獨法의 적용범위가 포괄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았다.

IL

致命的연 銃器 使用 (tOdliche Schu3waffengebratICh) 이 舊東獨法(國境

法 27조(2)항 및 舊東獨 형 법 213조(3)항)에 의해 정당화되고 이 표當化 事

由 (Rechtferhgungsgrund)가 오늘날에도 피고에 유리하개 참작된다면, 형

법 2조(3)항 (또한 통일조약의 )h]法典 휴A法 325조(1)항)에 따라 舊東獨法

- IL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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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h일연Iu·공회-국1&1애 비헤 헝 (J이 M·다, 0. 러나 법려 겸旦 견과 V 피고

. )p. -
'헹 

위시 是:W獨 )p]해석 싣무 c(J·행에 따5'E민 - 國境·>)4 27조(3항에

귀-정 된 요%:l-P. 충족-시키 고 있으니- 이j>], RI'해 이띤 -8-효한 i[[當化 T:l]'1가

l-Ar한

� 

깃 은 아L]니-.

1 . 儉:+獨 1酒]/f,'f야)隊는 1982년 :·i우1 25인지- 國境·a;· 18조(2)항 따라 國

境의 不 1·f侵끼[을 f7障해야 
'穀다. ·특히 분1W] 키 인 무0 1립은 i로害

(VerleLzung)로 간7피었다(1酒境0c 17&(2)힝·),

國境法 27조(2)힝-1에 따르민 各기의 사용은 
"

징 촹兮 )%1죄로 vt주되는 h%]

헹의 직 주]적 인 심 헹이 니· 結>2"各 저 지하기 위 한 깅우 징딩'희·된디·". y]/j 27

조(6)힝·1은 총기 사- . 시 인밍온 
" 

가능한헌· 보/( 헤야 한다"고 3/-정하고 있

다. 舊貞獨 헝 빔 1 조<3)%'2에 띠·j2,면 톡히 
" 

사회적 이익"이1 반하는 
"

사최

위 취 적" ttl 헴, 
" 

사회[(의 리 
'[):·治秩]'C에 

대 한 중대한 깅시 헹위"가 중범죄

V 어겨졌으미, 2년 이싱-의 
'

[1데-l]이 -7이 剋너-. 무난 越境도 심 한 경7- 1닌

네지 8년의 l'I l,l.l)l'·j에 처 해掠니· (汚79 l 6원 2871자 제3차 %'·l]法례()l<法에 따

1- 値貞獨 헝 빕조1 21:-R--(3)힝·). 舊/束獨 힝 )/l 21[-1조(3)항2에 따르면 이같-E

범'헹이 히 
"

위 힘 · 리운 수단이나 1 ))1으32" 실행에 舍거진 깅우에는 I:

犯01[에 해당兎니·. 실 로 側貞獨은 1 헹시 직 접 적 인 국겅주]촉을 통해 
"

꽁

촤<a-틸'출" (RepLIblikfltIChO 을 시V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

l%:犯)1로 간

2스, %J 이상의 l
"

I l+i][·l] 처 壺다<< 질을 님·딩-핀-사는 획·인하고 있다, 이같은

힝 빌은 漁:1獨 최 /il 빕 원(大·(L院)과 A+獨 대주] 31-청이 1988년 i월 15일

"

형 1Al 진 213조 적各을 위한 J[· ] %
'

/:場"에)h·j 61獨 형 빈 213조(2)항2에서

의미하는 위 1 한 빵111 이 린· %히 
"

<·f 겅 시 섬을 통과하기 위헤 시.티'다리와 갑

은 보조-수난"을 사병-하논 깃을 의 미%1다고 fM시 한데시)/- 나티·난다. 1%0년

10윈 17 J자 仙:+獨 최고1p]원 빛 대검칟청 )[· 
'

t] 
'

%
'

/:場도 >인한 내용을 남

고 있다.

舊束獨 %11무부와 
'

정 치학 1或 l&] 
'따 

학술71'이 출간한 형 1힙전 莊釋 (독일

v I 공화국헝 311, 제 %l· d87년, 이하 
"

Al獨 )l'·;liLil:釋"이라 칭힘-)에 따旦

먼 범 헹 희Ar지�.의 헹위< 1힌 側.+22 헝 1)
lj 213조(3)힝· 에V 해딩·힌·a.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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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障壁을 넘기까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행동했으며, 협조자가 무단 월

경 시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3가 舊貞獨 형 법 213조(3)항2 다섯변째

문장("다른 사람과의 공동 행위")의 전제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 少年裁伊1]P)i-의 견해와는 달리 본 재판부는 同 규정들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피고들의 행동이 동 규정

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 國境法 27조 
·法條[文은 그같은 해석을 가능케한다. 즉 舊東獨 형 법

23조(3)에 따라 重犯罪로 간주되는 越境 0爲는 행위의 직접적인 실행이

발생한 경우 총기를 사용, 
"

저지해야 한다"(國境法 27조(2)항2). 동 법조

항은 총기사용을 
"

극단적 인 조치"(國境泣 27조(1)항1)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越境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僧았다. 國境

法 27조(5)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

가능한 한" - 즉 
"

어떤 경우에서도"

가 아니라 -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法條文에 따르면

越境 이라는 목적을 다른 수단을 갖고 저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未畢

' 

的) 殺人 企圖 (TMungsvorsatz)를 지닌 총격이 허용된다는 해석 이 가능

하다.

물론 國境法 27조를 이같이 해석하는 것은 越境 溫1L라는 목적이 인간

생명의 보호와 갈등 관계에 처 할 경우 越境 溫止 목적 이 우선권이 았다

는 前提에서만 가능하다. 逃走者의 生命과 國境의 不패侵性 중 어디에

더 비중이 주어지는가는 條文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폼東

獨 법원의 판결은 공표되지 않았다. 국경에서의 충기사용에 관한 舊東獨

문헌에는 
"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은 西獨의 규정과 동일하며, 국제법에 위

배됨 이 없이 국가 안전과 공공 질서에 기여한다"는 견해만이 나타나 있

다. 런데 이같은 견해들은 舊東獨에서 國境法이 발효되기 전에 나온

것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國境法 27조가 행위시 國境法 해석과 적용

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어 졌는지를 알려면 담당 판사

가 확인한 命令 狀況과 - 주어진 명 령에 기초한 - 實際事件의 情況을 검

토해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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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 命令에는 보다 유촤적 인 iV1·이 逃AC·趾 저지히-지 못힐 경 우 
"

逃

/ C블 
·無力化하기 위한 逃1者에 대힌· 意識的 殺)%, (die bewu15te

'I'btun 
)"도 見함되어 있다. 즉 V 주자가 西배를린에 도달하는 것은

4 4

어띤 경우든 그 리고 결국 /A든 수단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 화인한

바에 따르1신 정 기 직인 근무권힘-시 하달딘 핵심 내용은 
"

越境은 어떤

경우든 허 용해서는 인·된다. 꾸단 원경자는 停1L되거나 消滅되어야 한

다"는 것이 었다. 國'境守備隊 Vt A 시에는 
"

逃1가 성공하는 깃보다는 도

주자가 죽1 깃이 낫다"는 철칙 이 骨- · 되 었다. 逃走 
'1[IL라는 

이헤 괄

게가 V 자의 <L命權보디- 7신시v]었다. - 도 주 성공은 
"

한 중대에 曾셍

힐· 수 있는 가장 최 악의 사긴으보 중내가 그 71무를 다하지 봇한 깃"

이 다, 반빈 장녀 을 님고자 하는 도주지--趾 사찰하는 싯은 
"

어 t(l 부정적

인 길과도 수반하지 每'았다". 즉 )L주지·를 사상慷디-고 재71에 최부되지

암았으며, 오히 려 V7를 저지한 %소는 표창파 보상을 빌·았다, 두1-낭핀-

사는 舊束獨 빕원이니· 1 찬 혹유 다른 어띤 십if기11-이 1倒境守備隊 빙

사들에게 命수으로 하님'된 총기 사공 수척이 1錮境()< 7조의 한게를 이

맘하는 깃 이 라고 이 의를 제기 慷다는 어 11l 근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b]]) 무1J· 월경지.의 생 (3 j,L&가 중상지-에 내한 1 반ilJ준수-趾 포힘-한

다른 목직들의 뒷 J으로 밀 리있'다는 초1-F 담닝' 핀-사의 다읍과 간은 긴

헤에서도 쇠-인q고 있니-:

國境);. 27조(5)힝-F 기-농 
'l- 

X'l· 시.립·의 생띵을 보호한 깃파 핀요한

안조]조치 ·움 준수하t/1서 응]/l 치 료를 제·A'·헤야 한다고 
->t-정 

히.고 있으니.,

피고의 총 후 니.니.난 1히J竟'·']!備隊원둘이 니. 다른 부데 부데운1,들중 <J-

V-/도 J/ 유을 요 청 하는 3에 게 도- · 을 -%하지 않있'디-. 3는 중싱-을

입온제 한 초소탑으로 
"

끕리 가" 2.f 꼿에서 l>q獨>에서는 볼 수 似<.t 곳

에 
" 

뉘이<[다". SA- 
"

웅甘의%:L시신"을 깆춘 인반벙원 HI)骨<'1스가 아니

리- 舍 l- 만 45분이니- 소요 %Ll Q-1대 한 위 셍차%에 실리 수송되었는데,

.

'

J 깃V 가장 가까운 IM I:1이 Ll. 아니 리. T
/]리 t된어저 있는 경 l·벙 7],으로

이송되었고, 이-舍-이 VI-且71 것은 %fl:傷을 입 -E지 2시긴-이 지 (+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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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의사가 동승하지 曾았다. 5는 應急治振를 받았더라면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다. 이같이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 조 치는 생명 구조보다는 사

건이 양측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한 命令 狀況과

부합한다. 비밀 준수는 國境法 27조(5)항2에 따르면 
"

필수적 인 안전조

치"로 여겨兎다. 생명 구조보다는 비밀 준수가 우선이었다는 점은 위 생

병들이 차량 출발을 聯隊 醫務官에게 알리지 말아야 했고, 중대장은 야

간 근무 중 
"

事故無"라고 기록해야 했으며, 희생자의 이름이 병원 출입

명부나 사망 진단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잘 부합한다, 사망

자의 아버지도 1984년 12월 4일에서야 자신의 아들의 사망을 통고밤았

다.

국경에서의 射찬命令이 國賓 방문, 全黨大會, 자유독일청년(ED]) 회

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1當 防衛, 越境을 위한 高度의 技術 사용 또는

트+의 탈출 등에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중요했

다는 점 을 시사해준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소의 경 계도 강화되

었다.

cc ) 언금한 실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무단 越境의 저지는 중대한

이해로 간주되었으며, 生命을 포함한 個人의 法益은 이보다 비중이 낮

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행위시

舊東獨內 국가 실무 관행에 따르면 하체 부분 조준사격을 생략한채 자

동 연속 사격을 가하는 것이 違法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

다. 왜냐하면 회고는 자동 연속 사격을 통해 사살 위 험을 높이기도 兎

으나 동시에 逃走 펄tL의 기회를 높였으며, 이는 國境法의 일반적인 해

석상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이해된 逃走 fDL라는 H的을 달성한 것이

기 때문이다. 피고는 물론 언급한 판결 기준에 따르면 다리에 단발 조

준 사격을 가함으로써 도주를 확실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蓋然性

이 높은 경우에는 國境法 27조(5)항1에 근거 한 비판을 벗어날 수 엾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간적인 상황을 고 려 하면 그같은 개 연성은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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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뵤아야 한다, A SA. 피고인3이 츙격各 가71· 닝'시 사다리를

대 남하게 -f<라가고 있있기 매-(F이 니.. 3-l-:- 상u)꼭내기까지 이2-:' 데 5

초 정V를 소요'榮다, 3는 1딜초 에 징-떠 꼭q)기-1 Id어 자신을 안<1히

-P터 시 킨 수 있있다, 叫인한 ] Il-로는 단1)l' 사격을 가'힐· 징우 2빌'을 사걱

하는대는 적 이도 1.5초가 길 1다. V·/서지를 위헤 남겨주1 시간이 니j/-

촉박했다]:- 점 을 김-얀하v·l 지-A· 언속 사 (초 
' 

10빌' 빌-사)t-로 逃走

h[]l·.라A-.< -!-·c·적을 V!·성 힐· 기 회가 쉼%l <·/았다. 이외에도 s외. 총걱 지 7·]

간의 기 리, 그. 리51 A· 사긴이 야·긴-에 1)l-생循다는 점도 有직·되어야 한

니-.

cM) 피고인3 의 <동·F A:+獨1)s] 국가 AlliL 괸-sr에서

� 

보 1
%0 1側境·[)V

7조(2)힝-의 Il·[常/C )J%l,V에 해9'한니·, t·f가 실무 관宅에 띠·-<-LIll 셍 %-M

보효 보니.는 도c( 서 지기· A-V'1이 다. l
)0昏제吾 님'딩·한 111윈이 니. ·劇.+獨

팅·국은 이같은 실무 +{·헹을 부인하지 않있-다, 이 관헹에 니.니-난 1福境·[);.

27조(2)힝·의 
'해석에 

따5<1친 kT·.l'l{) )Il
'k;盛':외. 

오1속 사걱이리.<-c 피고들의

헹위 는 정딤·촤 ]1다.

본 재씬·))LA· 이간은 고 찰 Is·IiI]에 있어 /y%l<叔判 i-와는 다룐 l%·식을

깃·고 있다. /+%v-:裁判])A'는 l>s境·o<을 /)- 빔에 의헤 인께워진 
'; ·[)J治國家라

-:. 까+w·" 매문에 111 치국가적 기 에 의 거, -)큭히 1·c例·l·%]의 原[Il]을 214 리

해 헤석 循니-. <1펴1·'-放判]i)i'<· ·
. %7은 /il,l,)]의 法益 (dtlS l·1/ichste

Rechtsgut)이 겨 때분에 [Al家의 
-豫1))' 

l.l [l<)V (s{AaUiche PrhveuU(Ins-

zwec ke)<L 인해 다른 시·i릴의 생]18合 위 협하지 但극<- 시 1을 고의 적으로

殺害하는 것, E/L는 k-%에PJ ,l%c意에 의한 殺/%,이 길6f 정닝'촤피지 않는다

는 건해를 깃고 있디.. /]J녀1긱&111P)i'의 1해에 따르인 國'1竟%·) 7조(2힝·은

國境法 27조애 표헌된 國家 1 ] l
'

SJ이 다븐 방11]으로1--t 달성 피 지 못한다

하더 라도 미필적 <il 의 에 의 한 %f인이네 3( 의 키 살인을 징 딩'최.시키 주

지 는 못힌·니·. 少<p.-哉判)Ai'의 이진‥F 法/]l!.解는 3필 인1강공화<·f 基本法피-

- 8-럽 언권71 익<-될- d 거 AL 한 V이니-, 따라서 1교1·'.哉()%l]IIi'의 y)JIM!.解는

OZwG 1 1 조 및 UZw(ABtv 16조의 
'해석 

의 기초가 된다. 한핀 이기서 분

- l2]/) 
-

· -



제가 되는 것은 동 규정의 해석이 아니라 형법 2조(3)항에 의거, 행위

시 효력을 가졌던 외국법에 따른 正當化 事由가 보다 형 량이 낳은 법

으로 서 고려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b) 피고인들의 헹동이 당시 동독내 국가 실무 관행으로 적용된 舊束獨

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같은 正當化 事由 (國境法

27조(2)항)는 舊東獨도 인정한 일반적 법원칙을 손상하고 比例性의 原則

을 심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형법 2조(3)항을 근거로 외국에서

인정된 정당화 사유에 대한 검토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참작되지 말아야

하는 정당화 사유가 아넌가 하는 문제는 상호 별개의 문제 이다. 본 재판

부는 같은 정당화 사유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國境法 27조(2)항에 명시된 J m 當化 事由는 당시 舊貞獨 국가 실무 관

행에 의하면 다른 방법으로 무단 월경을 저지할 수 없을 경우 비무장올

한채 일반적으로 인정된 法益을 위협함이 없이 越境을 시도하는 사람올

미필적 혹은 고의로 살인하는 것을 정당화해준다m 즉 無斷 챈境의 禁.LL

실행이 여기서는 人命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이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국

가 실무 관행에서 이해된 것과 같은 正當化 事由는 법 적용시 참작되어

서는 안된다.

aa ) 물론 행위시 인정된 IE當化 事由를 참작할 수 었는 것으로 뵤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경 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정당화 사유가 독일연방공화국의 公共秩序를 위반했다고 해서 舊法

하에서 발상한 행위를 판결할 때 正當化 事由昏 참작하지 말아야 한다

는 주장은 군거가 박약하다. )·;·1法院은 法7J 安定性 (RechtssicherheiO

의 중요성을 지적했는데, 이는 타당한 견해이다. 法的 安定性은 형법 2

조(3)항에 따라 보다 형 량이 낮은 법을 검토할 때 원칙적으로 舊法에

의한 IE當/h 事由를 참작하는 것을 지지한다.

bb) 0爲時 인정된 正當化 事由는 그 정당화 사유 내에 正義

(GerechtkeiO 및 人間性 (Mensch1ichkeit) 의 기본 개념에 대한 重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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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違)V이 표헌된 경우- 만 보다 1位法을 위반한 깃이므로 고 려 데싱-

에서 제외된다. 이 떼 
'但大한 

違/k이 린- 모 민족에 공통인 인간의 가치

와 존엄성을 파괴 한 경 우를 
1身한디·. 즉 實定法이 IP,義에 심하게 위 되

어 올바론 )1義의 [)<으 서 성지을 상실한 징우가 이에 해딩·한다. 국가

사회주의(나치스) 독제가 종식된 루 +:'<한 
'法毁損 

<RechtsverleLzung)

을 지 칭하%. 네 1개로 이갑은 표헌이 사 - 되玆디· (연12'헌){1재판소 판결

358 2251친, WT띤 1길 
y'l·질 657] 1321친, IE민 이하 y-조), 물론 束西獨

국-겅에서의 실-인-븐 <·r가·시.최<의 시기의 내링[ 힉실'叫-는 비517혐 수 입

논 것이므로 이간은 괸-점을 이 1/l 사건에 援1[]하는 것은 간단한 분제는

아니 다. - 긱- 렇지면- 당시에 언-F 통찬, 즉 Af가·의 임IL 수毛 괴·정에서 저

지谷 헹 위 를 보1-긷힘- 때는 /T- 닝시 <·r가가 보편직인 하신을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국가에 실정한 괴·단의 한게暑 넘어섰는가 하는 접에 유의

해야 힌·디-는 통7)·유. 여 
·1혀 -G-효하디-.

cc ) 오놀Id·에 는 이 /d-제를 괸·난하;.f 3IL다 3L체적 인 펑가 척도가 초]가되

있다. 족 Id際人權臨 AJ 이 인제 이떤 국가가 세게 법공동체의 확신에 따

라 인7-1을 Y]헤 兎는가룰 l/J'해 는 if·거 가 된다. 여기에는 1960닌 12월

m자 
"

시 1/1권 및 정 치 적 권리에 2판한 國際協%/J" <IPl]LirgB)이 특히 중

요하디· 舊.+獨은 1974년 %- 헙 악에 가입 
'壺고, 

1974년 11월 8 ·l 비준서

를 제출慷다. X- [A]際協%/J-F l%h 목 J <·l 가애서 1976넌 3원 23인 tAl'효되

있다. 물론 俯束獨은 舊+獨 
'힌tA] 

51 초에 -o-정된 
대로 동 RI 약에 의거

국내 VI· l)Ai을 정 , 이를 이른비- 舊束獨 인민회의 (Volksktlrnmer 에서

� 

비 준하<. 작업을 하지 않'았다, - 3- 리니· 이로 인해 舊束獨이 -k 협 약을

지 커 이·하는 의)l(에시 )<이나-l.< 것 은 아니디.. 어 [(l 국가V 
"

1의P%])C율 이

-B-로 자국에 부어 된 의J,'- 7- 唱에서 W어 Id- 
T-는 없다". < - V <·l 가는

"

국·제1%에 의 헤 t·f내 입 1/] 잉 역에서 이 깊·은 의-1,L에 부응헤 헹동하고

의)/--園- 수행해 야 한다," A:W獨·[);·을 핑 가한 떼 國際·[)C L 인정 毛 인권파

1錮]克·Ll 및 )
,
t 기 사-2- 

-o-정 의 심 제직 키 A-긴·애 모순이 IA)셍 할 겅우, 이

모순은 <·f가의 닝 랭에 의헤 국제법 조 의]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초] 해한

자가 1
;
Il-0- 위 1]l-헴,A.·-기. 이부를 ·a기.할 떼에도 고 려 되이야 한다. 따라서

l2그



i

舊東獨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진 견해와는 달리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國際協夢)"의 특별한 내용상 동 협 약의 비준으로 동 협약이 이

미 가입국 사람들에게 국가에 대한 일종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앓다.

(2)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12조(2)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은 自 國을 포함 모든 나라를 떠날 자유가 있다." 동

협약 12조(3)항에 따르면 이 리는 법률에 의 해 그 리고 國家 安全이나

公益 秩序의 保護 등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1979년 6월 28일자 舊東獨 旅券法 (Pa6gesetz)은 이같은 권리의 제

한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舊東獨

은 旅券法 및 관런 규정들에 포함된 제한 사항은 공공 질서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항상 주장했다. 그러나 동 협약 12조(3)항 英文 텍

스트("The 
. , . , r ig hts s hall no t be su bject to any res trictions exce p t

, . , .

"

)와 동 조 항의 형성 배경 나아가 동 조 항의 국제적인 해석을 보면

公共秩序 (pullIic or der) 라는 관점은 包活的 法留保 (ein um fassender

Gesetzesvorheha10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제한은 例外的인

경 우에 국한되어야 하며, 결코 居住 移轉의 自 由 (Freiz0gigkeit) 나 移

民權 (해외여 행권, Ausreiserecht) 의 본질적 내용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Noxvak, UNO-Pakt Ober bOr ger 1iche un d po litische Rechte, 1989, 23

면 및 32면 이하, Hannum, The Right to leave an d re turn in

International Law an d PracCice, 1987, 52면 이하 참조). 자료들을 검토

해보면 경제적, 사회적 福利라는 관점은 居住移轉의 自 由를 제한하는

신빙성 있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

UN人權委員會는 1977년과 1%4년 舊東獨으로부터 동서독 국경상황

에 관한 문을 개최한 바 있다. 舊東獨은 1977년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은 國際人權協%<J에 일치한다고 주장竟다. 1984년 UN보고서에서는

舊束獨은 다수의 외국여 행 허용을 예로 들면서, 제한은 국가 안전과 공

공 질서의 보호에 기 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舊東獨 대표은 u 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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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問에서 1982노1 浩.%獨 IS境·[);.은 
" 

시 민권, 및 접기직 권리에 tI·한 1실

際1K$約"애 부합·하미, 동 A:i v-l· 6조( xr 닝 �7()와도 y,l-순되 지 僧는다고 주장

'캤다. 
d- 1시境守備18는 다-E 수단으j;L I 1 죄 - .

- 

여기시는 暴7J" ((V으로

는 
4;

v iolence"리-고 피 어 있()의 깅 A37 의 미 - 를 둥분히 저지 管 수

21는 극VI- 
' 

i 인 깅 -7 에 만 총지을 가한다고 주장兎다.

;'

시V!C/l 
1길 

정 치 직 /리에 관한 [체谿1%}yJ" 12조의 내-2-은 물론 浩'.+

獨憲·>)V 8조의 의 미애서 
"

제VIA의 핑최-적 -
'

vt괴- 후] 려에 닐·-사하-:.:- J

반적으로 언 정 된 1실際·[)<-)il,"에 A·하12 깃 이었디·. 金:1獨 힌IA] 8조는

밍 백히 니-잉·한 <·r가의 71 력과 -
'

A
L 존을 3f정한 h밉漂法을 의 미한다. 2)- 러

나 
"

시<한({ 및 졍치 적 권리에 관 1 1싱際1%約" 12조에 헤딩·하A< v-정둘

은 시 VI에 대한 <·r가의 3!l·게를 v-징하]--< 가치둘로서 %Ai 헤석시 고며피

어 이·만 히.는 가치 둘이디..

(2) g貞$S 시 1/{Y(에 게%- 지·-S-<!-운 +%]<權>이 에외 ·리 인 강-( 민-이 이.

니 라 J 빈·시으<'L - h·j,L서었기 때분에, 
" 

시 VI71 및 정치 적 )9 리에 %J·한

國際協%AJ" 12조-에 맹시 된 移]<의 l:l ltl리-는 인권은 舊+源5 <·r겅 헹정

의해 침 방았나.

tl/t]'獨 국겅 의 합111적 ,浦]竟의 7)제가 되는 이Y)발if Al·린 舊束獨 1/l

)f<1979VI 6월 28 1지- 이권1/i, 여 71 1짓 미자 37-정 - 1982넌 2월 T일

보충3T정)얘 띠-르%핀 If]S9 l ] 오1 1 일(1988%tI 1 1월 30일자 비지.-o-징 ) 1

효) 이 J에 는 정 치 키 특c(J층에 속하;. 정 년 퇴·직자骨 제외 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긴6:f'한 家'4.l:問題가 l&l'생한 신-F暑 제외하고는 
' 

l·IA] 적인 헤

외 이 헹 신 칭 이 -닐-기·능했다. 해외여 
'행 

신 칭A:l 대한 결정各 19891d 1월

1 인 이 <'l에는 ]979A-l 6월 28인자 판닌 3/·정 17조에 따리· 거부 사-7를

y-히지 임'아도 되 었으며, 또한 그 시 짐까지는 어 1던 異,議·12起 (]오88노1

11원 30일 l]]자3)L정 23조)3·L -臧·가능'榮다.

이 
2
[ (- 징은 

"

시1;III 및 정 지 직 권 리 관한 國際1協1<J" 12조(3)힝·의

제한 d-징, 제한은 例外['NJ인 겅 으-에먼- 국한된다는 71칙파 출국 거부

에는 ]/]직 대응이 가능하다는 보v·1직인 원칙에 위베되는 것이었디·.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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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舊東獨 외에 다른 국가들도 자국 시민들의 移民 (외국여행)을

제한했으며 憲法 제정시 해외여 행의 자유가 독립적인 基本權으로 규정

되지 僧效다는 사실, 그리고 이같은 제한은 당시 우수한 인력의 國까

流出을 우려해서 생겨났다는 사실도 참작하는' 바이다, 본 재판부는 또

한 UN내에서도 자국의 우수한 인력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개발 도 상국들과 가능한 한 무제한의 획국 여행 자유를 추구한 서유럽

국가들간에 견해차가 있였음을 인정한다 (Hannum, The Ri g ht to

leave an d re turn in International Law an d Practice, 1987, 31면, 52면,

55면, 109면 이하). 본 재판부의 확인에 따르면 행위시에도 구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국가들에서는 移民 (국외 이주)와 관련 포괄적인

제한이 행해졌다 (Hannum, 같은 책, 96먼 이하 참조).

그 러나 舊東獨의 國境 行政은 특히 엄격하게 시행되었는데, 이는 舊

東獨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은 동서독 국경을 넘어 漁'베를린과 서독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動機가 매우 징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경계선 저

편에 사는 사람들과 한 국민에 속했으며, 그들과 다양한 친척 관계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다.
뎌

(3) 특히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인 여권 및 비자규정으로

나타난 당시 상황은 
"

장벽, 철조망, 순찰, 사살 명 령"이 지배했으며 
" 

시

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6조에 대한 위반이 다반사로

행해졌던 당시 국경에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6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모든 사람은 타고 나면서 生命權을 갖고 있

다". 
"

그 누구도 품意 J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6조 (1)항 1

과 3). 아직까지는 恣意的 (willk0rIich) 이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 이 많

은 것은 아니나, 美대법 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의 판결을 보면 국

가 기관에 의한 사망을 초래하는 총기 사용은 比例性의 原則에 따라

타인의 육체와 생명에 위해가 되는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

해야 한다는 해석 이 지배적이다. 1982년 生命權에 관한 UN 인권위원회

f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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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 . - 

般 論評" (General ColT]nIen0에는 A意[1{J 찬人으로부터 의 1命

保1暫는 특히 중요하디·는 견해가 Ill-아骨이졌디·. 즉 국가기{[·에 의해 다

른 사랍의 셍 떵 박탈이 허 - 되는 상等은 법률에 의헤 
"

엄격히 통제되

고 졔한피어야한다"는 것이디-,

본 재%l-부의 긴헤로는 제3지·에 개 무단 윈깅 기도g를 하지 못하도록

(2害할 목적으로 국경에서 총기 사용이 일어난 경우에는 恣意핌[에 헤

닝 된다. 무단 웡경자에 대 한 故意1'PJ 殺人을 포힘·하는 命令도 제3쟈에

데한 (5:s l:I l
'

1
j·J을 내포하고 있效디·는 접·F 밍백하다,

니.아가 본 사조1의 신 우-에<.-< 國境 0政이 -7레없이 완버 한 힝 로 실

시 되 있으1:u 또 한 [회]竟·tL 27조 ) 舊貞獨 헝 빔 213조(3)항에 의거 실제

상毛·에서 寺기 사용이 통상 이-7임이 국외 이주를 거부하는 
'd
rn 징 실무

且 인해 舊貞獨에 서 l/l)베를d 正 는 1J[(獨 지익으로 여 행이 봉쇄된 사i%-

들을 대상으로 가차없이 이AL이)A다는 짐 서 舊束獨 국경 헹정은 
"

시

RIyl 및 정치 적 권 리에 관한 國際協%/J" 6조치. 0조를 동시에 위반함은

물론 인권을 초] 헤 
-剋디.,

(4) -E 제핀·부는 생)t-8권에 VI-한 한 피고 W가 . L<i'l[ 理;,l) 서 제시 한

비· 직무 /(-정 조힝-(UZwCi 11조 y OXwGB)Ar 15조, 16조)에 내한 비판

씨 해석을 진지하게 반아늘이<< 바이 니-. 핀.부는 일반 If 
' -1상의 

긴헤

외-1· 딘-리 미 필 직 신-인 기V가 L]2wGIlw 16조에 의헤 징 s-촤된디.2

보지 S·-으미, <일 연12·공최.C·>()][1'獨)에)%·l는 사骨에 대한 총기 사용온 危

險]/l-: (인18-내110 윈. 헝사심 V'l-有 :35권, 37 I/)꾀. 38(i먼 71-조)을 감인- 국겅

지 대에서도 사람예 대 한 h))'藥, A 사산-되 는 시.람이 다룐 사람의 신체나

)A I.9 에 위 :]이 되 . 경 J [-에 만 세 한피어야 한다고 주징-한 힉·자 t보비.

인(Froweiu)과 1해를 7-l'이 한다. 
' 

11 빕의 기 3J-징 A%.한 힌 제의

해석 이 比例·IA·.의 原1[]]에 비 추어볼. 떼 모는 점에서 만족소러운 것은 아

니 나, 이<t- 인헤 A:1獨 1姻境)·1(A'i隊에 의 
'f 

총기 시- - 이 정 
· 

촤되지는

曾1m - ,

%f J 언lg·고(최.<·;(l>q獨)에서<.:- 국겅 게방으로 인해 햄束獨 國境守

細隊의 -중기 사성-과 같P 비< 한 에普 칫·을 수가 似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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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본 재판부의 견해로는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콴한 國際協

約" 6조와 12조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가 東西獨間 國境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舊東獨 國境法 27조 및 舊東獨 형 법 213조

(3)항 규정을 舊東獨 국가 실무 관행과 마찬가지로 1當1 事由로 인정

할 수는 但다. 또한 근로 연력 이 대량 외부로 유출될 졍우 해당 국가로

서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올 감안한다면 당시 舊東獨

국경 에서 의 상황은 바로 인간의 생명권보다는 국가를 떠나는 젓을 저

지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한 이해 관계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

라서 舊東獨法에 근거를 둔, 즉
'

國境法 27조에 규정된 正當化 事由는

당시 국경에서의 실제적 인 상황을 고려한 해석에서는 - 왜냐하면 인명

보다는 국외 管출을 중시하는, 국제법상 또는 Ib例性의 原베에 위반되

는 원칙에 기초한 사유이기 때문에 -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였다. 이 러한 1當化 事由는 또한 보다 刑種, 刑量이 가벼운

법(형법 2조(3>항 및 刑法典 導/<法 315조(1)항)을 검토하는 과졍에서

도 참작될 수가 없는데, 이는 舊東獨은 이미 자국에 의해 인정된 원칙

들을 정 립할 때 1當化 事由를 제한적으로 해석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3. 다음으로 본 재판부는 國境法 27조가 舊東獨法에 고유한 해석 방볍을

따를 경우 언급한 인권 첨해가 회피 가능했는지 여부를 검토兎다. 이같은

제한적인 正當/h 事由는 基本法 103조(2)항을 고 려 할 때 참작이 되어야 한

다. 그 러나 검토 걸과 그같이 규정된 正當化 事由는 피고들의 행동(未畢的

찬人企圖에 의한 자동 연속 사격>을 정 당화 해주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

했다.

a ) 본 재판부는 이같은 해석을 내리는데는 基本法이나 國際)<權協約

(MRK)를 끌어들이지 않았다, 즉 재판부는 단지 舊東獨法에서 인권보호

적언 법해석을 위해 제시된 가이드 라인만 참조했다. 우선 舊束獨憲法

卽조(2)항이 검토되었는데, 결과는 해당 법규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舊東獨憲法 30조에 따르면 舊東獨의 모든 시 민의 )<格

(P.,,b.Ii.hkei] j 과 由 (Freih.iO는 침해받을 수 없으며, 제한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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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헤 딩-사지.기- 힝1닐 (- 반合 
'Mt을· 

히·2-) 니· 치 료-趾 민'아이· 힐· 깅 AA 만

허%-되었다. A 7-1리는 
" -趾이 이룰 

'히- 
- 하며 불가피한 경 우 한해서

만"(30조 (2)힝·) 제한이 기-k앤다m 서)g· <·;'가들이 인반적으로 힌법의 대

싱-으로 심-v 있는 / l-:命權과 身體 fv,'6權2 A:束獨 
'헌11]에는 19시·적으로

는 표한1되 지 않았으미, A:W獨 ],!·힌에서V 밍시직으로 다j/어지지 업·'景

다(E, Poppe (ed.), GrLIndrechte des l)Ur gers ill del· soz ia1istischen

(표s이1schaft, 19비), 103V:l, 265변 J]-조). -
'

1 러 니· 
"

시%VII권 및 정 치 적 
-j-{리

에 관한 1姻12M{j%'J" 6조를 고 려 하민 )<lAd 침 헤받-s- i 없는 것으보 51-

징한 側東獨 힌. I/] 30조(1)항 <

,-[-정은, <Irn-:命權을 포함하는 깃 이라i 본 ·j·

있니-. 띠·i꽈시 致.束獨憲>);· :30조(2)항으로j/-터 셍님에 대한 %l·섭-E u/] 骨적

으V 니-딩'성을 가져이· 한디. t 헤 
' 

1이 가능하다, g.束獨온 1987311 12월 8 ,

71 제4치· 힝 13 개정 t/]을 통헤 9[심i:l]制度 骨 폐지함으로씨 IA 백히 As밍 이

라는 인권을 2J 러 臧다. g.束獨 JAIl 30조<2)헝링 3-f-정은 독일연Is·고(촤국

t·I l&i에 서 +-터께·1밥.의 ])i에11]으로 v·정된 내열.을. 남고 있니..

국기·사회주의(니·치스) 3세 L ( 기·이.는 날리 俯点獨에서논 실질려 인 r/-1력

소 유자들의 지.의 직 인 의 지에 따리. I l·l 징 을 가능 하는 71리가 없었다.

Ill 줄은 ·Bo:束 )J- 깃2 있있으미 (헌1/] 4 3닉])헝· 칩3c<), 범률은. Al濁2

인민최의 (y()Ikskamnler) 에서 1
1

11 제정 되이 야 兎디- (호1법 48조(3힝.). 
44

사

최 7의 적 111 치 잘서의 실 l"을 위 헤 자A-, 핑촤且운 쥐1-, 인간의 셍띵과 존

7] 싱- VA히.%·: 
'

ca·[f (Rechts p Uege ) 이 %-VA되 었디.< ·1111 90조(1)헝.), A:

+獨 현{빕 90조 (])항에 따라 ·재d에 있어 1/] VI·의 독립성이 인 정되었34

m/i-趾은 권릭자의 어 (pl 指/j<나 국가 실);t 괸-헹에 의헤 좌지우지 省 수 임

는 목지.적 효릭을 갓교 있었다. 오늘날 A:+獨의 I%骨들을 舊束獨 唱1

및 國際)%,權協(J에 인곤i·시켜 검旦혜 보1%rI, 値.+濫 리에는 이긴·은 111의

獨1'1性의 요3(를 부인하는 내{-이 I&l-견되 지 館'는다. 舊1獨 閣議 부의장

7 d82VI 3윌 25인 인민회의에 國1竟>.L 118안을 제출하면서 득히 총기 사

A-에 판한 3(- 정 C7조)-:- 
"

디-른 핵-가 · 이 국가기괸.에 1<]l 혀-정한 51 이

상도 그 이하도 아도1 내 -
"

을 답고 있디-고 싣멍 
'했있다. 

총기사용은

"

舊.束獨 111 질서를 파괴 健거나 )y 7]서를 巷손한 책임에서 1미避를 시도하

· 

- 

l2R · 
- -



는" 사람들에 대해 취해지는 極端的 推置라는 것이다 (舊東獨 인민회의,

8대 국회, 제4차회의, 속기록 面면 이하 참조).

b) 
"

시 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에 따른 國境法 27조의

해석은 품東獨 헌법 302조(2)항2에 나타난 比例性의 原則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원칙은 또한 國境法 26조(2)항과 총기사용은 
" 

사람에 대한 폭력

사용의 극단적 조치"라는 표현(國境法 27조(1)항1)에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사다리를 타고 장벽을 오른 사람을 舊東獨 형 법 213조(3)항2 두

번째 문장에 따라 重犯罪 o-爲名-로 간주한다면, 이는 比例性의 原則을

橋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먼 도주는 舊東獨 형 법 213조
]

(3)항2 두번째 문장에 따른 重犯罪 0爲로 볼 수 엾기 때문에, 國境法 27

조(2)항에 따른 총기사용은 허용되지 앓는다. 그러나 舊東獨 최고법원과

대검찰청이 제시한 해석, 그리고 舊東獨 형법 213조(3)항2 다섯번째 문장

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國境法 27조(2)항 조문은 舊束獨 법

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발견되는 比例性의 原빗]을 참작하는 해석을

허용했다. 즉 國境法 27조(2)항1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國境守

備隊는 國境法 27조(2)항1에 규정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 우 총기

' 

사용이 허용되기는 하나, 정황상 비무장 상태이며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은 도주자를 故意的 殺人 또는 未畢的 殺人 意圖를 갖고

사살할 경우에는 正當1h 布由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그같은 상

황에서 자동 연속 사격이라는 형 태로 나타난 未후的 故意에 의한 살인은

國境法 27조(2)항2의 인권보호적 해석에 따르면 정당화되지 못한다. 사실

관계가 國境法 27조(2)항2 (舊'束獨 형법 213조(3)항에 따른 범 행혐의가

짙은 인사의 체포)에 해당한다 해도 正當化 事由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飢다, 즉 이 경우에는 생명의 보호가 우선권을 가지며, 國

境法 27조 (5)항 1의 해석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c ) 피고들의 행위는 國境法 27조(2)항에 따른 正當化 事由에 의해 정당

화되지 曾는다. 즉 피고들은 당시 舊東獨法을 기준으로 판단하더 라도 違

法的 찬)I%,을 행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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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基本()C 103조 (2항에 따르민 헹위는 0爲 發1時 그 행위의 페岸]性

<starfbarkeit)이 rA]률에 의해 규정된 겅우에 만 치빌이 가y하디· L踐及效 禁

IL (ROckwirkungsverbo01, 그 러나 이 힌법 v-정이 피고인들의 처 벌을 V

하는 것은 아니다,

a ) 잎·에)%·l(2외. 3부분) 제시한 싱-쵱-을 71-작할 떼 피고인들의 헹위는 이

l]] 헹위 시 빕 인 側束獨2)L의 올바른 해석 에 따라 처 빌내상이 되므로 基本

法 103조(2)항이 피고들의 처%을 박아주지 봇한다는 해석 이 디·딩·하디·.

피7인들이 이香은 시.실- 인지히.tIl 있었는기·의 여)({2 던지 첵임 조긱-

사유에 판게되는 분제이다,

b) 21 러 나 본 제판부는 基+y)C 103조(2)항을 고 러, 행위시 )신 이헤骨

어떻게 兎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보앴'다, 行爲떼'· 법에 국가의 밍 링에

의해 수헹된 동이 위 업 으로 니-니·니-게 하는 칙도가 시 毛 경 우 외. 3

부분 칩-조), 소급효(j朔及效) j:f지는 처TIl과 1산E시 모 순되는 것이 아니디..

반대로 행위시 존속'傾도1 83]싱된-을 펑가하는데 주로 국가내 싣제兎도1 권

력싱 촹에 1긴- 촛점을 맞춘디.빈, )%d이)< 103조(2)힝·의 적정-온 니.른 결괴.吾

가저 온다. 피 고 에서 굵가의 한 기 판으로부터 11吐적으로 인징된 권리,

A Ar밍 �71을 7j헤하라%.- t9 령 이 c(어 진 우가 4후히 이에 해닝·한다. 이

감은 밍 렁으로부더 피고에 게 유리 한 l-M-힝으로 ' l ·1罰1<l:이 헹위시 l% 적으로

v-징뇌지 않았다는 가정을 이꼴어 %f{ 수 있는 상촹이 있었는가의 이부,

그 리고 있있다먼 어떤 싱·촹에서 였는가 하<.t 분제가 제기된다.

21& ) >독정권하 국가의 임무 수헹 과정에서 <L命權과 같은 인 :1을

{}해한 헹위暑 핀-걸하는데 있이 基本[)C 103조(3항이 어떤 의미·趾 갖는

가 하는 쑨·제는 아·리 왼·%1히-개 헤 f g 되지 엄·'있'나. 이와 괸‥3 언-tf시고

있는 언Iq- 
' -IIi9 ·제핀·소 V{-견들(y:It%'A이/] 제판소 핀- l 3권 251신 이하, 671

1951펀 이하 커·조)은 형 법에 괸-한 것이 아니니-. 힌 헹 헝 1%B 의 公)'%Il(l'·效期

間 <Verjiihrungsfrisr) 이 오1 장 가%f한가 하는 분제도 중요하지 칠·'디·.

정닝·叫),]--7에 있이 )圍)AAS( 禁 1): Ad ·)-< 영o- 
· 

VI- 1지 억에 
'l· 

舊+

獨 최고제판소 %'l-집 에서 제기 피 었다.

l10 - -



뉘 唱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의 판결 및 특히 이른바 法曹人 裁判

(luristenproze13) (제 3 美군사재판소, 1947.12,4자 판결, 공식문서 29면

이하)에서 해양법의 강한 영 향하에 적용된 遷及效 금지라는 관점은 후

에 독일의 판결에서는 수용되지 않았다. 행위 시 가벌성이 규정되지 않

. 은 행위에 대한 處罰禁止는 國際協約 15조와 MRK 7조에서도 발견된

다. 그러나 이 두 규정은 (2)항에서 행위시 국제공동체에 의해 인정된

일반적 인 법원칙에 의 해 처 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

헤서는 원칙적 인 適及效 禁止가 유죄판결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히

고 있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은 MRK 7조(2)항에 대해 동 규정은

기본법 103조(2)항의 한계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유뵤 조건을 달고 있다.

國際協約 15조(2)항에 대해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은 어떤 유보 조건도 첨

가시키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基本法 103조(2)항은 헌

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正當化 事由는 기본법 103조(2)항의 뵤호 영역에 의해 일반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는 基本法 103조(20항에 나타난 適及效 금지에도

해당한다. 본 재판부는 遷及效 금지는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단계

(Tatbestandsstufe)에서 만 관계하는 것이지 違法性 段階

(ReclItswidrigkeitsstufe)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는 견해를

달리 한다. 범죄 구성 요건과 正當化 事由간의 관계는 法益의 침해가

정당화된 경 우에도 사최적 反價値 判決 (UnwerturteiD 을 허용하는 사

실 관계룰 항상 반영해주는 젓은 아니다. 犯罪構成要件을 제한하거나

또는 무제한적 인 犯罪構成要件의 경우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는데 나타

나는 입 법자의 판단은 기술적인 성 질의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헹위가 0爲時 違法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화 사유가 추후

에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이전에 규정된

정당화사유가 참작되지 않는 경우는 舊法이 피고에게 불리 한 방향으로

개졍 된 젓이라2 볼 수 있다. 따라서 형법 2조(3)에 따른 법률검토에서

도 遷及效 禁止는 원칙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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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F. 상촹을 /i( 리 최 <'r 의 논의에서 는 본 시 건.과 긴·왼 사건에 대

해서<7 헹위 시 직성-된 정 딩·최.시.-R-) 상 위 srI/1에 배치린니. 하디라V -

피고에개 녕-리하게 - . 71·직·되지 일아서는 안2다는 1론이 J,/촐되있다.

왜냐하민 정 당최- 사.8-骨 71-작하지 當 겅우에논 Ak本(L 103조<2)힝·을

위 번·하먼서 s'A위시 ( 하지 館'았 l 가%/)성을 71종하는 깃이 기 베문이 .

다.

l]b) 본 재핀-부-(-< 볍 적 검 V- TI피· 이 러 한 긴해省· 따<-'(지 잉·'는니..

(1) 물론 이싱-의 빕 해석 파징 에서 평 화, 인간성을 파괴 1 l 1 죄 A은

戰犯 (Kreig·sverbrechen)에 대 
'l- 

· %-iA獨 
C
,-l-정(4추히 舊束獨 ·1범 

911

(1)힝·)이니. 急:W獨 힝 빕 5조 3f정各 A·<거로 2어들인 수1' 없니.. 値束

獨 형범 95조]:' 외손[·싱- 이.J,나/'l 제 
'l·이 

릴이 基本權 내지는 인권에 위

q는 I/] -f(各 )/이3이 는 깃을 배 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넘骨내 동

교정 이 치-지 히·는 위 치를 J(건 데 - 3'· 귀·징은 $W獨 )l'·Il·>);. %조-14조에

C
,-f정 된 I/] 죄 에만 l-게하<.:- 것이디., A J·A 3:f정은 기본권이나 인 , 1이라

는 척도에시 의 법-趾직 TI토는 - 더111려 으 로 고 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仙:

貞獨 헝 ho 95조가 l-d'시 공식 적 인 
-해석<A:A獨 

d:l:釋 51 oq]J"l: 1 j.조)

따르11J 뉘 ;81베르21 국제 j-시.재A7'l· 정%)- 조 의 내용을 수- - 해야만

兎니-는 점괴-도 j 힘-한다.

(2) 본 제 %J부]-< 다읍과 v-y 이-7에 서 )ILl혀)< 103조(2)'힝-과 피고인

의 <]'爲가 違 )/l:이라는 - 단이 싱-효 배 치 되지 曾는다고 보는 미-이다:

즉 긷정 적 인 분 <.rn:- 헹위가 저 $1러지 기 1 ill岸]S:이 "

범률 의 
·해 

3(-

정 되 있는가" 하1:- 깃이나. 동 Id-제의 v·]V에 있어 7]-딩·vI-사1·,< 순수한

사실핀·게라는 의 미 에서 헹위 시 국가 실AL관헹에 니.티.난 해석을 취한

것은 아니 였다, 1/1조문에 제시 린 한계풀 고 려 하빈서 0爲時 >)C

('I'at).eitrecht)을 舊1獨 
' ·l&I] 에 버추0-l 해석헐· 떼 인구1 분제이- 관런 傷

+獨은 o-제1&]싱·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하는 해석 이 가능하다6, 이

같은 인c(노,L2%적인 l% 해석 에 띠·른 ()"爲11A'· 
·[)<·은 

기본n{l 103조(2)힝·의 의

미에서 가벌성 이 M 위시 
" )p륜에 의 해 

-j-r정묀" IA]으고 간주될 7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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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행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정당화 사유는 命令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국가 실무 관행에서는 받아들여掠으나, 올바른 해석이 가해진 법

으로부터는 당시 이미 정당화 사유를 이끌어내는 젓이 불가능했다. 適

及效禁止는 피고를 恣意性에서 보호하고 국가의 형벌권 사용을 일반적

인 법집행에 국한시 키는 戌이다. 즉 適及效 禁止는 피고가 행위시 당시

효력을 가졌던 법의 존속에 부여했던 신뢰감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

에 보장된 이같은 보호적 방향이 여기서 잘못 적용되고 있지 曾다: 즉

법이 국가 실무관행에서와 같이 미 래에도 人權에 反하는 정당화 사유

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기대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

이다, 피고가 피고 행위의 위법성과 관련 범행시 舊東獨法을 올바로 해

석할 경우 받게될 펑가를 받는 경우, 이는 결코 恣意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엾다. 결과적으로 동 사건에 있어 이의 제기에서 중요하게 취급

된 이 른바 법 률에 의 한 정당화 사유는 )x,權. 指向的 해석에 따르면 성

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c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어떤 IP當化 事由도 갖지 못하며, 違法的으

로 형법 212조의 犯罪構成要件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법 2조(3)항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법이 舊東獨 형 법의 해당 범죄 구

성 요건보다 케種, 刑量이 낮으므로 독일연방공화국법의 적용이 가능하

다는 少年裁判所의 견해는 타당한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형법 213조어]

서 죄가 중하지 曾는 경우 보다 낮은 형벌을 규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III.

1.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한 결과 少年裁判所는 피고들

에게 共同 殺人罪 (gemeinschaft1icher Totschla g, 형법전 212조 (25)항 2)

를 적용했는데, 이같은 법률 적용은 타당한 것이다.

a ) 자동 연속 사격과 관련 피고들은 이 같은 행위가 희생자에 게 위 험

하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玆는데, 少年裁判所는 피고들의 이같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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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위를 피 고 인들이 수헹해야 
'壺던 

命7과 인관시 컸으며, 동 위협 행위 룰

피고인들이 未畢(r0 殺)%, :面細를 깃고 헹동'榮다는 건해의 기초로 삼았는

테, 이는 1&] 쟉으Y 타덩·한 긴헤디·. 未畢1J 故意라는 짐에서 유죄 판걸을

빌은 피고骨의 S위는 聯邦大法院 헝사심 판결(35떤, 7 먼)에서 다루어

진 사긴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이 사%-1은 답당 핀·사의 하인에 따르인 R

가 공무71이 
"

사t:g·"이라는 길과가 발셍힐 수 있다고 인식은 했으나 설미-

사%g·하지는 일'으리 라고 믿고 도 주자에 게 치 떵 적 상해를 입혀 시.밍-한 경

우이다.

h) 피고 I-1도 )JIl]:l'(<K지·. 피고 I-2는 물-A 자신의 의도대로 회 셍자의 다

리 부분만 n.g중시컸다. /l- 러 나 두 피고는 모두 3의 장녁을 님이가리는

기도를 지지키 위헤 s의 셍1·9이 위7]을 민-는 것은 김-수하면서 자동 언속

사격을 가循다. 들-F 미 필적 고 의 의 김 에 민· 0爲의 j[·同遂0 (헝 법 A

조(2)힝·) 에 대헤 까다%-운 요긴 시가 가t하다. 이섬에 있이 이들에 게

f </%l·:/投/l]l'%'의 보1-결 이 정낭히·디. Y 피51인은 디-른 수도1· AM V 주-趾

저지 케힉- 수 飢을 경우 도주자를 사밍'에 이르게 하는 깃을 김-수하민서

도주지·에 사격을 가'힐' 깃을 명 링 )ip'있'다, Y 피고는 딤'딩-%l·사가 확인 
'l-

1'l)-와 7-l'이 각긱' 디·른 피고가 命9에 따라 행동71- 짓이라는 진제에서 헹

동'앴다. 피고인들-F 긱'긱-의 M동을 V 상대1·沙에 게 자신이 두 사람에 게

주어진 n<9 링을 A] 
-s
rn 다는는 점을 인식 循다. 군인 신분의 피고인 각

자가 자신의 총걱 헹위로써 V 저지에 기이 
'壺디·는 

점은 命令에도 부합

하는 겻 이1J. 이권-F 상쵱-에서 4< 피고 l-1는 )J >l]分擔1'yJ j[·%B

(arbeitstcilige Mit12Lersd]aft)이라]-:- 의 미 에서 도주지·를 시·8]-케한 0른

피고인(W)의 헹위-趾 지.신에게 뼈屬시켜야 한다.

J[:犯에 대한 側点獨 헝 1Al 3-f정 (22조(2)항2)온 g 일연1-g·공촤국 헝 11]

조(3)항에 따라 힝 량이 닐은 VI길各 내리 게하는 L·t거가 되지 못한다. 피

고 인들은 모 두 미렬적 산인의V骨 깃-고 사걱을 가兎기 (에 舊1{t獨 형

님 22조(2)힝·2의 의 1 ·]에서V 행위를 꽁동으로 수헹兎다고 31 수 있다. 사

걱 의 순서 는 MI-히지기 않있·으나, 희 셍지· 3가 볼 떼 장벅을 널이김·으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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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격을 가함으로써 줄어들었다, 따라서 피고 H도 희생자의 사망을 초

래한 행위를 기도하였다,

c ) 두 피고인은 명 령에만 따라서 행동했던 단순 방조者들이 아니다.

연방 법원 (연방대법원 형사심 판결 18권, 87면)은 단순 방조자들에 대해

서는 제2차 형 법 개정법 25조 0)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제한 바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役割分擔的 行爲의 相互 歸屬 (wechse1seitige

Zurechnung ar beitsteiligen Verha1tens)을 통해 모든 犯罪構成要件의 특

성을 충족시켰음은 물론, 사격 직전에 명 령을 수령한 자吾과는 달리 도

주자가 갑자기 출현했을 때 자신에게만 의존된 상태 였으므로 햄동의 裁

]흐權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였다. 이같은 상황은 이著의

행위가 바로 犯0이었음을 말해 준다.

2. 피고인들은 - 1當化 事由가 없는 違法[F)인 - 殺人을 명 령에 의거

수행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고들은 행위시 명 령의 수행이 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 러나 이 것이 피고인들의 책

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a ) 본 재판부는 이 와 관련 우선 명 령에 의한 행위시 舊東獨 牙[]法 258

조(1)항이 형 법 23조(3)항에 비추어볼 때 독일연방공화국법의 해당 규정

(군형 법 5조(1)항)보다 형 량이 적은 범인가 하는 점을 검토했다, 만약 군

인이 舊東獨 형법 258조(1)항에 따라 명령 수행이 형법에 위 배된다는 사

실을 긍정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언제나 책임에서 면제된다

고 한다면, 舊東%i法은 독일연방공화국법보다 형 량이 적은 법 일 것이다.

舊東獨 莊釋에 보여지는 해석들은 이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젓이

다. 그 러나 이같은 주석은 법조문의 실제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舊東獨

형 법 2Y조(1)항에 따르면 명 령의 수행 이 명 백히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이나 형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군인은 자신의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

는다. 따라서 동 규정은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법을 위 반한다는 사실

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는 처 벌할 수 있다고 이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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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디. 형 )/] 위빈·의 l-9 백성各 지적히.1. 깃은 3且 헹위시 형 1/i各 위 반

兎니-는 점-8- 인식하지 봇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헝 빕을 위반 
'f다

->- 사실을 인식 
-히-Lif 

있었to 사i<J·-3 에 게<2 힝 기 위 )JJ-이 밍 1의한가 ·파노1기·

하는 은 s$AP-제가 되지 열'는니·.

이에 따리. 인1;1J·>·] 인 징7.- 보니- M'은 힘 唱:을 3f정한 독 ,/Q-l)-M-y촤국

'

I<刑法 51(] )항이 적용될 수 있니-. -計71- :ai·)[l]法·음 인1%·군 군인에 게만 려

주] 직으로 적- - 뇌는 것 이 아니다<군헝 t/] ] 조(1)항). 2<t 러나 V 피고인이

그들에 게 l % 링을 부이 한 자에 대 해 깃'Lil 있넌 복骨관계를 舊束獨·[);· 혹은

h 일급119-공촤국SA애 따리. 고리하지 않<.< 싯-F 부딩·하므)t, 피고인吾에 게

유리한 1-9-헝·으로 '

1.p)l'·[]>J% 5조가 적 $-피어야 한다.

b) 군힝 범 5조(I)힝·에 띠-2면 )
[
L 하의 강우에는 자신이 위1/]적 인 헹위

를 하<·'L 있유을 일-c·i 있거 니· 지-신이 일'고 있늰· 젱촹兮 AM t의'히 위 법 
'Q위

라는 점올 인지)敍 김우에111· 첵임이 부과된다, 본 사1:1의 징우에는 피고

들이 지-신의 헹위의 違>)<· . (·. 알교 있지 않있·다. 따라서 피고인吾이 군

형 1% 5조(1)힝·에 띠·라 민케 이 VI 午 있는가 이부는 피고들이 자신들 게

RI-러 진 징황에시 Q 때 형 111<형 ]Il 1 1조(])힝·a의 의미에서 3 법 적 인 멍 렁

合 믿'있'다는 Y]을 1 9 t의히 일'고 있었C가 여J/애 날리 있다.

少712'il臭判 )i'는 피고인들에 게 일-리조1 정촹상 피고인들이 명 헐 따른

사지 헹위를 통헤 
'힝뱁 

직 의 미애시 殺人))l>률 헹 했다는 접을 1 9 백히 알2

있었다고 보고 있디·. 이같은 펑 가는 사실%Il·게의 닙 적 핑가 결과 니.당힌.

것으로 V 러났니-.

少%l-裁判)7i는 피고들이 舊貞獨 國境.守備隊의 일웃1으로 늑히 나 집줌적

7.l 징치적 敎化를 받았으미 
"

사회주의 의 정신에서 독일언방꽁촤국과 페

쇄 시 설을 극복함으로써 舊+獨·을 떠니.려 
'壺딘 

사림·둘을 지 대적으<L 이기

는 분위 시 속에시 성장健다"는 사실 도 71·직·했다. 少%디」晩判所는 이같은 상

촹에서도 군헝 %Al h조<1)항의 의미 에서 제기필 수 있는 L 빽성 이라는 ,s;

l 의 2건에서 벗이 0지 館있·디-. j·인은 밍 링에 데힌· {象[fl' <Protuug)의

의무가 없다. 군인은 의J] 이 있지만 이의블 제기曾 수 임을 겅 우에는 1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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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형볍의 위반은 위반 행위가 모든 의심에서 벗
a

어난 경우에만 명백한 것 이다.

한편 정황상 사격행위가 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명 백했다는 少年裁

判所의 견해에 대해 법률적인 면에서 이 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少年裁判所는 人間性의 戒名 (Gebot der Mensch1ichkeit)을 강조하고 있

는 데, 이는 타당한 견해이며 여기에는 특히 가해자도 생명권을 갖고 있

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y年裁伊1]所는 人間性의 戒名을 강조함으로써 국

가는 無斷 越境行爲를 저지키 위해 다른 사람을 위 협하지 않고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베를린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한 사람

을 무단 사살케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했다. 심의 결과

이 明白性 (offensicht]ich)이라는 특성의 적용이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주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한다. 주지 하다시피 베를린 장벽과 기타 동

서독 국경 지 역에서 사살 행위가 행해진 수년 동안이나 舊東獨 정계, 군

지도부, 사볍부 및 학계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랑들이 국경에서

의 사살 행위에 대해. 명 백히 소견을 밝힌 적인 없었다. 피고인들의 성장

내력과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 安易性

(Bequern1ichkeit), 法에 대한 無)D (Rechtsb1indheit) 또는 獨 自的 思考 缺

如를 탓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가 행위 직후

"

5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비인간적이었다"는 점을 인식 했다는 점 이 피고

인 H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사격의 결과가

발생한 후 피고인이 이 문제와 L7J으로 대결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良,L

의 가책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마지막으로 少年裁判所는 살인 금지라는 기본적연 계명을 범하

는 것은 政治的인 敎化를 받은 사람도 능히 알 수 있는 명 백한 계명이

며, 따라서 주어진 정황속에서 비무장 도주자를 자동연속사격으로 사살

한 행위는 可恐스러운, 모든 합리적인 정당화를 벗어나는 행동이었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이는 타당한 젓이다, 舊束獨 주민 다수가 국경에서의

총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에 부합한다. 이같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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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빈-쟉<로 일·리 진 시.실이다. 시.긴 진 헹의 비 1 준%h리·는 명 링v뒹·이나

희 생자의 즉각적인 )WIE 3E조3;t다도 7신71을 가지고 있었다는 상촹도 島:

1獨에서 책입었는 위치에 있Ac 인사 ](-이 주민들이 사실헹위 대해 거

부뱐옹을 깆내1 있었다는 점合 어/.· 징도로 잘 알고 있었는지 II{'헤 준다,

희 셍자 3는 직 업이 꼭수로 國境守備隊에 차출되는 깃을 71격 히 거부慷었

V{ 으j;'L 
. l·리지고 있다,

3. Io-닝·%'l.시.는 피고인들이 16 령이 위 1 1 이 리- 하더 라도 닝 릴애 띠·리- 도주

骨 저지키 위坤 I f-딘· 월겅지·骨 사산해야 한다고 믿V 있었다는 사싣을 배

제%지 館·公디.. 님-낭VI-시.< 이같-F 射11·1恨1<- 삡싱· 언 정되지 鶴은 Il·:當7 2%[

i ll 의 한 애로서 힝 1;8 17조 ('2미1쩨 j,>·%l- 따라 피고 . 1들에 게 [미避 가농慷

던 禁 1): ill11·,;'%(Verhotsirrtul]-1)라%- 견헤를 J,<였%· 네, )11적인 변에 시 이애 대

혜 이 의吾 세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님·닝-판사는 이 미·지1)]· 문제의 핑

가를 위 해 다시 /l-'.命權은 )/-든 ·[);· 
l%·종 最,l)i의 IL%,;y이라는 접을 싱·기시키고

있디·. 님적 인 이-7에서 이간은 긴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깃은 분가농

하디-, 님·덩-%l·사는 이외- A)곡1 피고인 -E -it(-s-各 반을 시 인긴·성에 빈-하는

1 9 링 은 따름 J요가 El다<-f 밀'-3- A 었1J는 7'] 을 지적 1 수도 있었을 것 이

l-l

i l·. +Ill·l'W의 분제쇠· 관린해시 ,
<

- A:+獨 헝 l ip]을 직-9-힐· 졍우애는 건코

형 ;싱이 V'은 판결 이 내 리시지 열·'는다(힝 ]{l 23녁3)힝·), 물론 舊+獨 문 
' -1애

v·< 31위 자가 사최-'수의 적 인 기 본 3f넘 - S- l
iq 

'l·다<:'< 
사싣을 의 식하고 있는 경

A-(에 만) v의 적으로 4동한다고 , i'(l"論히-고 있다 (舊貞獨 )l:Il法 波釋 61 긱·

주 1 ). -1시·스(l.Vekschas)에 따y(<9 톡'히 l
)%cld': (Vorsatz)는 

"

스스로 인긴-

공동 생촬의 기 본3-t- 과<- 반대되 )-<, 사최 적으로 J(정적 헹돈을 선테'號다

는 사실을 스 스로 인식 하는 깃"을 [-E 힘· 
'l-디· 

(舊束獨힝 %11 5'l(괴·서, 19%넌%J·,

288민). 꽁표된 A'.束獨 )/IA)의 꾸1·례에는 이 lit제외. A+l·련한 깃이 이·A'L 것도

입디-. 이 모뜬 사실을 고 리'할 떼 서- 재핀·부<·-< 망 백히 형]&i에 위 배되는 1 9

럭을 수-행해야 한다는 피]1인들의 ,崗,i'影1'[(J 假定이 留.束獨·a에 따를 때 ,
l%c

意骨 베제할 수V 있다라고 추론힐- 수 似니..

- l)E



4. 사실관계의 법적 검토 결과 刑量 (Starfzumessung)은 適定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판사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듯

이 피고인들이 베를린 장벽 이 형성된 이후에 성장했으며, 출신과 인생 역정

상 政治的 敎化에 대해 비판적 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이 거의 없다
며

는 점을 참작했다. 被>人들의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T·T 기술자로서의

직업교육도 펴고인들에게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엾었다는 점 이 명 백하다.

피고인들은 군대내 위계 질서에서도 아주 낮은 그룹에 속兎다. 피고인들도

어 떤 의 미에서는 국경과 연관된 이해 관계의 희생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변호인은 사태를 보다 개관할 수 있었으며 보다 세 련된 교 육을 받은 上級

者들에 앞서 피고인들이 이 러한 형 법적 인 책임을 지 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는더1, 이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 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피

고 인들31]게 가벼운 형 량을 부여토록 원인을 제공했으며, 少年裁判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했다고 볼 수 있다.

라웁취 테(Laufh0tte) 호르스트코테(Horstkotte) 셰퍼(Sch fer)

해거(rnger) 바스도르프(Basdorf)

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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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6>

獨%L<-.:l:·[共21께4(DDR) 최고IPl원(舊東獨 대 It윈) 資料

A S일민주공촤국(DDR) 최고1/1원 자료는 두달 1최 긴-헹되
1:r] IA]部시13A.

A 71-헹인 : 舊東獨 최고1/j원<1026 Berliu, LittenstTal)e 13)

< l'l 次>

1986닌 7월 16일 獨逸民1)C和國(I)Dtt> 
-最高法院 

총회 와

法務部 지도부간 공동 헙 의

- g인민주주의공촤/힌0DI-l) W'l%()<院피· 04務部 -J님'리 文畵:
"

第11갓 
·7黨<·% ·a-l'議 

실힌을 위 한 %입민 공촤국 I
l[] 원의 괴·제"

- 공동문서 제안에 즈 음한 [심,弱 부의 징- 겸 法務6'A' 호이징거

0-leusinger) 연실문

- 공·h-문서 제안에 즈 읍한 -k:-인민·주공톼국 最高>)<院1연 자-<·c게

(Sarge) 빅- 사 연선분

- V론 기 고문 :

사최주s]통인딩- 중잉'위 1/-과위 ·1장' 헤거(Siegfriecl Heger)

5L73 1'WIA7!'.octe,i초 키]IL<l<-){(In님e Kersten)

칸·-·g]-스1-l'j 地147[i)C院]2 취 네 %반트(Cierhard 11tindeld) 박사

g일민 공촤국 최고법원 -%일민7공촤국

- 총 최 - 1但 드L ) f

- l려0 -



獨逸社會초義統-黨(SED) 第11次 全重大會 결의사항 
a

實踐을 위한 獨逸民主共聰國(DDR) 法院의 課題

I,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은 인민의 복지와 평화수호를 위해 그동안 추

진해 왔으며 그 탁월함이 입증된 對內까 政策의 계속적 수행을 위해 필요

한 목적과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모든 司法活動에 있어 절대적인 기초를

형성한다. 즉 全黨大會 결의사항은 법관들, 法院書記 및 종사자들, 暗審員,

그리고 社會法院(gese11schaft1iche Gerichte) 구성원들에게 o-動準則과 업무

의 質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全黨大會에서는 특히 례·法業務가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사법분야

종사자들은 전력을 투구해 全黨大會 결의사항을 실천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와 관린 獨逸社會초義統-黨(SED) 아나베르크 지 역 대표의 보고에 
-

대한 1韶4년 10월 24일자 SED 중앙위원회 書記局의 결의는 현실적 인 방
a

향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司法活動의 핵심은 다음에 놓여 있다

고 볼 수 있다:

- 사회주의적 법을 동원, 대외정책적 목표와 黨 · 政府의 정책 지원

- 노동자 · 농만 권력의 전반적 강화, 사회주의적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

의 보장, 특히 독일민주공화국(東獨)의 安全 및 공공질서 보장을 위한

조 치

- 勞動者階級黨의 경제전략 지원을 통해 고도 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가

운데 통일적인 경제, 사회정책의 지속적 추진,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 취, 국민경제적 손실 방지.

- 근로자들의 사범활동 참여, 특히 社會法院에서의 陸審를 별 종사자들

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확립

- 사회주의적 행동 양식의 발전,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勞動者階級

- 14넙 -



黨과 사회주의적 국가에 대한 신뢰 강화에 기여, 특히 셍밍, 건장, 개

인적 인 소- 및 권리 실 힌의 보장

- 靑난녀12.들의 사최주의적 인격형성 촉전 및 社齒[+.義[1<J 가족관계 확립

R]法府에 부과퇸 이같은 3J무의 수헹은 독일시·최주의昏일딩-(SlID)의 근

간 조 직 의 지도하에 H 標,t·;l(·']l'EJ인 환동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독일사회주

의통일덩·은 주요 활동에 힘을 집{시키고, 진반적 인 사벱省·동 영 역에시 i6t

治1/J이 고도 At:144]的인 호1·동이 고V<L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LC.-l-:l'h) l-l-l央集權制/%를 71 걱 히 한1-칟헤 나가는 깃이 필요하

미, 게별차원에서는 y)<·院의 l"I C, AffEh이 강촤되어야 한다,

)$파 t/]률의 책무1 있논 운용, 근旦지·들과의 1대 강최., 人곽매1']題에서 의

게lg·성 기. 일관성 은 ·[)C'l:l'들의 작오]-息 리애 d-( 하{[ 것이며, I&]윈 종사자骨의

업무빙·식을 점·징하는 것이다.

Ipj원은 자신의 휜%A-을 통해 사최 의 믿- :1에 기 여해야 한나. I% 웃1은 지도

적 위치 에 있J< 당조직 의 지V 쇤·동合 %L장하삐, 각<]p 국가기관, ii ]法機關

7꼰%機關간의 헙 력에 기여해야 한c}-. 듸-: 한 )1171은 l>組 및 자-8-독인 청소닌

(I f]J)을 비 %한 諸般 사회세 릭과 35-l.1헌- 71 력체제를 -8-지해야 %'l-다.

IA]운1F 111 파 1허률, 서 외- 인·>1의 A-1 한1을 위해 Ic 력하%·-< 모든 사최세력

들, 집 단, 7민에 대해 보다 겊은 <l·심가 배러를 깆·고 이吾을 지원해야 한

다.

y);.l%)'C의 t/] )'if , 계%L 省-동-F/ 베t 중 오힌 입1스이디., l%] 우1은 l/]x 
-

, 계h-

骨동을 7해 의 무외· 권리 의 /체71'을 ),l 다 깅'하게 제시해야 하미 사최주의

조국에 내{y 愛國·c· 고취, 근로의-ty )i취, 사최주의적 )3唱· 잉7시 의 확림에

기여해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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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次 全黨大會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

적 과제들을 부여했다.

IL

1. 法院의 초活動은 判決活動' (Rechtssprechung)이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특수한 형 태의 사회주의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국가와 시민의 권리를 보

호하고 인권의 실현에 기여한다, 判決은 
"

모든 시민은 法앞에 平等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판결활동은 全黨大會에서 제시한 과제에 부합하

게 法治性과 法的 安定性 (Rechtssicherheit) 을 高揚하는 수준높은 활동

이 되어야 한다. 모든 판결은 충분한 정치적 고 려, 법적용의 정확성, 설득

력 있는 論據, 사최적 효과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을 주콴하는 法院이 自 己 責任性을 강화하는 젓이

필요하다.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適法性이 엄격히 준수되어

야 한다. 이는 형사사건의 재판시 특히 중요하다, 證據는 세심하게 제출되

고 평가되어야 하며 辯護權은 포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刑事訴訟의

경우 법원은 모든 罪人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責任을 물어야 하나, 無罪

한 자가 處罰을 받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한다.

刑事訴訟에 있어서는 刑量과 관련해서는 개별화와 차별화의 원칙 이 계

속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사회주의

국가와 시민의 희 생을 통해 개인적 蓄財를 일삼는 자들, 寄生蟲的인 삶을

사는 자들, 敎化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생활의 가장 기본적 인 규율들을 준

수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刑法이 특히 철저하게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抗訴審의 활동도 高度化되어야 한다. 上級法院에 의한 사법적 환단의

再審은 사회주의적 法治性과 1義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판결의 統--性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주의적 국가와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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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준니-. h'[訴節次는 모든 자A·L 신징 절차피- 소{- -]"[-정吾이 
올바르게 적

- 되어 誤,潔가 수정 빌 수 있이 야 한디-.

2, 判決 指導-l- /l&,Il-]l;LM뒤(das Obers(e Gerich(,-)k>)5院), C:% 리고 리' tI-할 지익

에서는 地1,v[I·'.i)<·院 (Dezirkag·erich0>)에 의 한 憲·);· 委1+으3>L 생거 난디·. 효율

지인 VI-11지도-趾 위 헤서는 핀-긷에 데 한 )I] 원의 자기책임성의 보장과 더불

어 비 -)<.l'p) ; l'· 央·集權制度의 윈리요1- 71저 히 관省하는 작업 이 &-)헹되어야 한

다, 최고1/i 원 寺최 (Pleuum), 指導-t'il( 愈1w], 죄고11] 원 )/1관돈에 의한 l-M'향

제시 및 j[:Id'A'·%에 제시린 指刺'은 왼 u ]d게 실친되어이· 힌디·, 또한 이

jLl%:[j文/l-::의 실행 이부暑 7J·%;-할 수 있는 A가리 인 닝·안이 미-린되어야 한

다.

判決指導는 특히 ‥

']>)<活動의 
l

'

)%]'61'F)인 변에 집중되어야 한니·. 지도 내

용으로는 -특히 다음과 갑은 과·체哲 이 신 정될 / 있다:

- 모1-길의 統· · 

性 보장

'

- 핀.項 분석과 지도苟.동음 위 한 절론 도출

- · 부1-검 실무를 위 한 빔를 및 기니. Afl- l l&]71- 적용에 필요한 구속력 있는

망향 제시

- 효율적 이고 교육효과가 있논 소송 진弔에 유의하번시 재판피.징에 다잉·

한 사최세릭의 1-이 보징·

- 

]Id'.會裁判의 보1-결 -8-도

- ‥ 제핀- -1차와 관린헤 사회주의 적 범 /서 Wbd/j'爲가 반셍한 심 우에는 볍

1 地區2)Cb'C (Bezirksgericht마1· 地1,g·:(Bezirk) 딘-위에 심치된 IA]원. 地1)y·',란

舊{-h의 겅 -F 수계의 fl]', 郡을 A<은 보다 근 헹 정 단위로 총 14계의 地

l&f'.가 있었·음. 일 반적으로 地],I·7·:·A院 산하에 dd,郡뎐위 111윈1으로

Kreisgericht가 속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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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여한 권한, 특히 法院에 의한 批判 (Gerichtskrihk)2)으로 對應하

고 指示 및 勸告를 통해 犯罪0爲 및 기타 法毁損 행위의 原因과 與

件의 제거.

3, 黨과 政府의 대내외정책적 목표 지원, 사회주의적 국가 질서 및 법칠서의

보호
, 自 國民의 엽적 보호

, 외부의 모든 攻擊0爲와 여건하에서 주민의 평

화로운 삶의 보장은 모든 법영 역에 있어 법원에 주어진 階級的 任務

(K1assenauftrag)이다.

법원은 다른 司法機關 및 公安機關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판결활

동을 통해 노동자 · 농민의 권력 강화, 독일민주공화국(DDR)의 主權과 領

土의 보전, 국경의 불가침성 보장, 通過路(transi( rou te ) 확보 그리고 독일

민주공화국의 安全保障에 기여해야 한다, 어떠한 형 태의 사법적 공격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憲法에 근거를 둔 독일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뒤흔

드는 모든 파괴적인 공격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공공질서를 파

괴하고 진정한 사회주의와 그 業績을 중상 모 략하는 시도들은 강력하게

저지되어야 한다. 반먼 法治, 秩序 그 리고 安全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

는 시민들의 행동은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범원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대외 경제정책상의 과제 수행에 기 여해

야 한다. 법원은 判決0爲를 통해 외국에서 自 國民과 A 國企業의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머 이들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먼주공화국내에서의 싸國)<의 권리는 독일민주공화국 법질서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끼-國<이 관여된 소송은 독일민주공화국과 공화국 시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엄정하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司法共助와

領事條約을 양섬껏 이행함으로써 독일면주공화국의 국제적 명 망과 권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 법원에 의한 비판(0erichtskritik> : 법운용 절차와 관련 다른 국가기관

또는 사회기관의 미비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원이 내리는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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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次 소黨大會에서 건의 핀 10大 經濟1'哉略은 111Y{에 ,대度의 -要求를 제기

하고 있다. t/] 원은 이 외. 판 l //료y 작3]징· C로지.돌이 칭-조적 이2J 책임김-

있게 직·업 에 임하V< ]-<로자들의 자세를 회-립하는데 사1%쇤·동의 중점을

두이야 힌-디., Id윈은 손실이 빙-생하·지 않고 국가의 겅 제지인 資源이 최고

도로 쵤·성-q는 Is·힝·으로 tA] 을 키-Q-헤야 하1뢰, 국민깅 적 연%1·괸·계외. 엉

향을 적c( 고 리하<-< 가운데 모{2- Y'1국1 내리야 한다.

111 :{은 겅제진략 십 힌을 위 한 l-Il央0]y)C賤關의 j비6]文'i느애 기초, 다음의

쵤·%에 기 이헤야 한다:

- )c%과 생산의 W i·pl·. 提]S), 기술부문의 강叫, 사최 지 勞動資産(인력)

의 횔·A-V 제0(, 제A<의 품주/ 
'헝·상,

- V I%] 적 . ) 실서, 5t-윤, 인·전各 위 한 근로자 조1단의 鬪<F . ·%持

. 

. 1(-로지.의 )%1산의 A- V-취, 작압 여 건 .
)4 필·환깅 의 향싱·.

%)'l-결 苟·동을 통한 깅 제적 1 략에 데 <'[ 밉원의 m<援은 모든 111 적 수단

을 i VI, 시-회 의 직 소-8-외. INfe經濟를 효가적으Y 보호하;.<네 중점을

V어야 한다. 111원은 海.W, 火災, AA산 장애, 불란 깅 엉, 사최주의적 소유

의 닝-비 와 毛 렁, 기니. <·]'vI·제신-의 손실을 초 래하는 犯罪0爲나 違法0爲

를 척 %1하1. ell 기이헤이· 
'f다.

손실에 l:l]%'[- 보상各 전 시하게 A 초1되어야 힌·니-. 불님으로 혀<-t'한 이 익

은 천저하개 還收되이야 히.며, 삐[處· l:AIJ f$i가]'에 귀속하는 , i育求權 반

·

<. 시 신헌되 -V- 록 해야 한나. ·2·
c !펀깅 의 ]/ 

'히는 
침<1기% 분야에·서 디욱

중요한 사안이 피고 있다. 이 기시는 <R 비 민보호가 엄걱 하게 이Y이지

도록 해야 한디-. 7j 딘·기合의 개보1·, 사 . 가 괸-tI 위혐을 감수坤야 한다는

요구도 눌어 나는테 w1김은 )$-생) 가눙한 위 1얘 대해 d 딘·기會 계발 첵임

자가 오>l-M-직 으로 /[c/11<,l%·을 당하지 않도록 1게 리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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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과 기타 활동을 통해 경제전략 수행을 위한 콤비나旦와 작
니

업장들을 지원하고, 특히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의 統. - 원칙, 業績원칙, 사

회주의적 음理化, 사회주의적 分業, 그리고 勞組의 권익뵤호를 위해 勞動

法 (ArheitsrechlJ을 指導手段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팔용해야 한다. 작

업장 근로자들이 점증하는 요구에 장기적으로 미 리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과학, 기술의 進步가 중요하다.

發明者에 대한 소송이나 특허 소송은 특히 생산의 합리화, 현대화, 효율

화, 물질과 에너지 경 제분야에서의 進步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창의 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극복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판결활동을 통해 法院은 주택건설 프로그램을 중요 사회정 책으로 지원

해야 한다. 시민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받으면서 이유가 있는 보

장을 요구할 시는 법원은 제품과 서 비스의 質 改善에 영 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시민들의 사회주의 적 소유에 귀속되는 지불 요구의 이 행, 특히 집세

와 기타 自 明한 지불의무 이 행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 육 실시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펄요하다.

5. 사회주의적 사회질서는 사회주의의 소骨한 업적과 가치로서 法과 法治의

실현, 고도의 AYJ 安定性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사

회주의적 행동 방식의 배양, 시민의 福利와 安全의 증대, 勞動者階級黨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생

명, 건강, 사적 소유의 보호와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보장책이 지속적

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시민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暴行, 주택이나 기

타 공간의 무단 침 입, 性犯罪 등의 범죄는 단호하게 대처해 야 한다.

犯行者가 이미 받은 형 벌에 의해 敎化를 받지 못하거 나 새로운 범행을

시도할 시, 法院은 형 법상의 책 임을 계속 물어 사회주의적 공동체와 시만

의 보호를 위해 重刑을 내 리는 것 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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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니·.

7j 헹에 의 해 손해를 31은 사람의 f리보%는 특히 중요한 일이 디.. IS원

은 이 러 한 시 1;1J에 내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리고 다른 기관(에를 들

1친 '

國營保險')과 /IV)히 협조하는 기-7테 ·)l:'l)l'<奈·)J.義0/·J인 )g-l/1으로 도 웁

을 주어이· 
'f다, 

넙우1은 가농한 한 시 1;11들의 성취의육, 사회주의 작 ();.治에

의 리c(적 동7j·, 사회주의 적 봉3 셍苟에서의 성실한 의무수헹을 지 윈句야

한니-, 작입장을 불가피하게 비-' 이야 
'힐· 

겅우 기본권인 勞動權에 따라 지

속려으로 2cR-을 且%-하미, 시VI간 <l-게에서 투기성의 이 익 曾 이 일어

나는 깃을 ul-아 주고, 債務.51<가 ·지·율지 으/'t'L 의무 이 헹을 하지 %·아 범적

재재骨 5헤이· 혀·<T 경우 이吾 [但]]히-게 :판 1시지 야 힌·디.

빕71/ 이 피에도 모든 소{-에 있어 헝사소송, VI사소송 소송절차상의

모든 I/]-]i-趾 준/ 이· 히.며, 소송 :W·계지-A-L의 권 익올 적국 보호해야 한다.

니·아기- l/l ·1온 시V]V이 기/이 느끼 A<, 신3럭- 委춘 iA <·[·)은 핀 길

환동各 봉해 li tI의 71위 와 1.q la-各 )A 이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6, 넘Y[은 S·질횔·동을 통해 사최주의 적 i-l)c 마 1·:i政策의 목표 신 힌과 사최주의

적 가족꾄·게의 화71에 기 이 해야 한다. 111웃1은 청소%·1들의 At 육꽈 자기 게

빔-을 위 한 )社會1'EJ인 노 리을 효괴-직 으로 지 지해야 한다,

형 1)] 의 적용은 칭소닌의 인거 힝 성파 청소1/{들이 사최의 첵 71 있].r -/성

원으로 성장하f-네 %시 해이· 한디·. 칭초v·'1에 대한 )l:114];i'.IA訟에시는 주1차싱-

의 Y/-정에 짓저히 - H-의헤야 한L-]-, 헝 1/]상 31-정된 첵입 추궁에는 세심 힌.

(l[意가 요망되니, 청소넌 범 헹지-骨 - 특히 O ri:1劍奪의 경우 - 의 찬1骨

위 한 사최의 짐-재릭 이 충분히 활A-되어 야 
'l·다. 

t%]원-F 청소%·1에 게 
'형 

1ti

兮 첵임을 분어 야하는 깅 우- 성 장과 A9·v·1한 톡수성에 크 게 - 1의해야 힌-디..

離'婚 裁判은 M히 자너가 있1-. 부부의 離婚訴訟에서는 項혼의 존속을

위 한 젼제조긴이 계속 성 렴하는 깅1 가눙한 한 I;1解애 이旦도록 중재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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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혼 소송은 자녀양육권, 생활비 문제 등을 포함해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離婚判決을 내려야 하는 경우 법원은 교 육적 효과를

발휘, 이혼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자녀 에 대해 어 떤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지 인식하도록 책임감을 각성시키면서 이를 주지시 겨 주어야 한다.

就業과 어머니로서의 자녀 양육을 결합시키는 문제는 법원이 1也域 人民代

表들과 이들이 운영하는 조직, 작업장, 관할권내 사회시설 등곽 협 력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한다.

7. 法院에 주어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을 지닌 指導 活動

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도 활동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판결 수준과 효과 제고

- 당원과의 협력 및 고도의 작업 요건을 갖춘 업무 집단의 형성

- 法院書記 및 社會法院과의 수준 높은 작업, 근로자의 재판졀차 참여

보장

- 대중활동

- 업무조직, 정보교류 香동, 분석 활동의 수준 제고

- 請願과 관련한 업무의 개선

- 엄격한 節約原則에 입각해 財政部門에서의 과제 실현

모든 법원의 成果와 業績은 근본적으로 法院長의 活動에 달려 있다. 지

도 과정에서 法院長의 역할은 지도과정에서 民主7J 中央集權制度를 실현하

는 가운데 증대되어야 한다,

市 · 郡法院(Kreisgericht) 法院長의 활동에는 특별한 주목이 요구된다.

특히 
" 

퓌르스텐발데 郡法院 指導 事例" 文-畵에 제시된 요구 사항들은 法

院툐 활동의 척 도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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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法院 指導의 과제외. l-g·1Al으로서 ]<.-k[SJ i l-l밧集權制를 완성하러면 중잉·에

서 제시 한 기骨과 決.議 T:jP, /
[보定, 지 침, 1'M'향 제시暑 반i<-시 시 헹하고

시 헹 여부를 김-독하며, 시 헹 걸과骨 비판적으로 평가, 1部機關에 보고함

은 물론 지도의 헝 태로 -AM]은 경험교환과 
'貞績1'디疫 

작입이 지속적으로

헹헤저이· 힌·디-.

指導에 요구되는 또 디-론 자주1로{2 정보교류 활동의 개선, 징보교뮤 57-

율의 임수, 정<Dt의 신디성 개{'1을 틀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작%으로 모

든 차원에서의 분석작71과 작7] 결파에 데한 실질적인 핑기·에 특별히 주

의를 기 울이야 한다,

·[);.院長은 
指導와 관런한 중요한 징보는 무제한직으로 上部 指導機關에

조(달해이· 한디·. 투히 정치직으로 W데한 의 미를 깃'거나 민감한 내용의 재

VI·과 기 타 중요한 재판 91<< 指導過+v,에서 빈'셍하t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반C시 i-1앰指導機關에 보고해야 한다.

.

l/1원 우]무의 質 개신하기 위해서A- >)db'd ·;if'g(들의 정치 리 . v·1분 지식적

수 各 <·L여야 한다. 幹部돌은 l)%께BJY-로 희·신이 있고, 학가의식 이 투절하

미 Et/한 사회-/의 공동체의 이 句괸-게暑· 친저 히 대1친하고, -1민돌 요구

시.힝·에 1신김-하미, 니-아가 책 . ]성 있는 x/]운F을 통헤 A도의 ·[);.l'FJ 
Wii性

(Itechtssicherheit) 을 J,l. 여 주어 야 한다. 이 러 한 주]에서 %y]조인碩·의 職業

倫理 敎/(이 개신되어 야 한다.

지도지 위 치에 있e 인사는 새로운 요</-에 대처하고 중잉·의 요-/ 사항

을 능동적, 창의키으로 실 
-s
y히1 Ll-긴' 수 있는 능럭을 것'추이 이· 한디·, 과제

헤짇을 위헤시는 
·[)V院[)x: 

i] 은 ·긴-부돌의 농력을 최 대한 省·-A해야 한다. 대

학31(-3-중인 긴-부 후Jtt셍들에 게<:- 십습기간 중 최대한의 지웃1이 이루어지

야 힌-디.. A]-F l-부骨은 
i

l
l

- )0]에 지V적 익'힐'에 내비힐' 1 있V록 배리헤

야 힌·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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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젊은층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이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고도의 업적을 수행케함으로써 표현되어야 한다. 중앙차원, 지방차원에서

의 계획성 있는 법조인 양성과 再敎育은 법원에 부여된 과제 수행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법조인 교육은 사회 ·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지식

의 체계적 심화와 혁신, 교육과 문화수준의 향상에 역점이 주어져야 한다,

10. 中堅 법조인 간부들의 활동 성과를 높이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하며, 주

민과 법원간의 신뢰관계 강화, 국가 권위의 提高, 법원의 총체적 임무 수

행을 위 한 이들의 책임도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指導 畵記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드높히는 동시에 法院툐

의 지도활동과 관련한 이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指導솜덩

는 특히 I> 집 행분야에서의 업무실적 향상, 2) 訴 접수처

(Rechtsantragsste]Ie) 활동 개선 3) 높은 수준의 업무조직 확립에 기여해

야 하며, 중견 법조인 간부들과 이하 간부요원들에 대해 체계적인 再敎育

이 실시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11. 사법활동에 있어 1滄審員(Schbffe)들의 역할은 강조되어야 한< 幣審員들

의 초課題는 판결이다. 배심원들은 자전들의 역할이 법관과 동일한 권리

를 갖는 것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暗審員들은 또한 사법적

판결의 시 행, 특히 교육 및 보호관찰 재판 (Erziehungs- un d

Bew hungsprozesse) 의 관할, 法院에 의한 批判 (Gerichtskritik)과 참조

문서 작성의 시 행 여부에 관한 감독, 근로자의 支拂義務 이 행에 대한 영

향력 행사 등 광범위 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

陸審員들의 독자적인 법 계몽, 교육활동은 지원되어 야 한다, 暗審員吾은

작업장과 가정에서 法治와 安全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경험을 전달밤아약 한다. 1著審員 집단이 국가적 지도자들, 당간부들 그 리

고 노조 지도부와 건밀히 협력하면서 法治實現을 위 한 작업장 차원, 지 역

차원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그 러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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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보다 배심 y.[들의 첵임성 있는 낀· Ii·어, 배심 ·1돌의 자질 향상, 배심 윈

1의 사111唱·y 펑가, 작% 짐-이 니. 주거지 약 내애서의 pl%A·審01>-의 에)g·적

범-趾巷.동 침·어, 1府審11 Y] 단의 효-W 제고에 역 졈을 둔 직·71이 ·지속적F-로

실시되어야 한디.,

12. 리- ]{I fr)p. 지-신 의 귀-'싣·<Il-l 내 )1>l:c‥L님b'l-: (gese11schtlfUic1깹 Gerichtr 의

� 

횔'

통이 L다/의 효과를 l-취 하V록 베러 해야 한디.. 히 I%]6.1은 M)J'3'·[,e動이

適期에 이 무어지 고 ]l 0<한 竹<1이 내리지 머 - E도 의 교 육적인 효과가 발생

하도룩 영 힝·리各 
'd
I]사히1야 힌·너-. ]Js·)[p:의 3E성원들은 핀 V·l, t/]심행, 111

교-H-에 있이 LIZ도 의 요3']-에 부- - 히.는 농리을 갓추어이· 한다. <·i·裁委0會

(Scheidskonlrnisir)n 의

� 

쵤·동은 직급1-적으로 지지되이야 
'l-다, 

중제위우1회

31-성원의 ]It육 개:이에 의거 싣시 되어이· 하며, V조에 대헤서는 葛蒙마

-晨1내· 
그 리고 Ic조 7성 원 

'資質1(·].it시 
지 %.1이 이루어지야 한다. 

' 

d」', 郡 ·

'

l([j

차71 서 의 실서 확립을 위 한 仲哉委06의 기·농싱은 활용되어 야 한디.,

적절한 질서 위반 행위는 仲哉委 A會의 조 언과 %)·項에 맡거야 한니.. l/L

한 까裁委선會의 지·분을 닐4-<- 顧111]l%l](>은 중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d 이 정 한 Al-든 과·제-趾 게 띠·라 철저 히 조언헤야 1다.

13. S1표) 얀니·메2크 (Annaberg) 郡·IX4;部의 ·限·>l[와 괄린헤 1984VI 10윌 24

인 중앙위 원회 Ad'L(l'l'A 길의 나니-난 ;8 항 제시외. 지 초]各 l% 우1애 대해 3f·

속릭 있는 과세믈 제시해 준다. 지JL직 위 치에 있는 딩· 기관은 黨의 指導

>l-e動에 중요-한 0']法>'l'f[動싱·의 인식 과 깅 험恒 을 통보반아야 한다,

141원은 통일리인 국가권리기곶1-으로서의 과제 수헹을 위해 地域 )%,미代

表體와 71밀히 % 러 해야 하1*l, 자신의 苟·R을 자신의 판힐-지 익네 소1체 공

X체의 1괌전에 편 입시키야 한다, 地域 / 님<i-c表體와 All·린, Id예 v-징 핀 의

무, 특히 사최주의 l&] 치 실 헌을 위 한 )%,L 代表體의 기여 필W과 各징의

사회 작 효과이1 1(l·한 ),t고 의],L는 고V)VL 수헹되어야 한다,

141윈은 I lj . 세;7-E: 의최의 장기 직 프로21 램과 기타 地域 )%,l<代表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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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決事項을 기초로 지 역 및 직장차원에서 범, 질서, 안전의 실현과 법교

육, 법계몽 활동을 위한 조 치들을 법원에 주어진 특별한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 법원은 좋은 성과를 - 般化시키는데 협 력함으로써 콤비나

트
, 일반 작업장 및 단체들에게 法違反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활동의 졍험

들을 대거 전달해 주어 야 한다.

14. 법원은 각 기관의 自 己責任性을 엄격 히 준수하면서 검찰, 國家公證/,

(Staatliche Notariat) 및 公安機關과의 協力體制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관할권내 犯罪나 기타 法毁損 行爲와의 전쟁에서 司·法機關과 公安

機關은 특히 효율적 이고 통일적인, 상호 조 정을 통한 협 력香동을 수행해

야 한다.

나아가 법원은 변호인단과도 사건 중심으로 신뢰성의 관계를 맺어 나

가야 한다, 이같은 목적 실현울 위해서는 地區法院 차원에서 공동관심사

에 대한 정기적 협의, 市 · 郡法院 (Kreisgericht)에서의 변호인단 지도부

및 호部間 업무 협의, 변호인단에 대한 교 육활동, 법 계몽활동과 법교육

활동에 변호인단 참여 활동이 있어야 한다.

15. 법교육, 법 계몽 활동은 관할 지 역의 정치 적 · 사상적 활동에 편입되어야

하며, 사회주의적 法解釋을 위해 중앙에서 제시한 중점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법원은 가능한 한 많은 방청 인 앞에서의 재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에서의 재판 진행, 공판에 대한 평가 작업, 나아가 기타 사법 홍보활동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재판의 敎肯的 效果暑 제고해야 한다. 법원은 法治,

질서, 규율, 안전 확립을 위한 작업장 근로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靑少年을 대삼으로 한 법교육, 법계몽 활동은 청소년들이 국가 구성원

의 일원으로 책임을 의식하고, 사회주의 사회 실헌에 동참하며, 직장 ·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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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횔·동시 )y동적 이고 l'[ L < Rfr/Il이 있는 질시, 인-전, ->-)「-율을 실친에 나가

도3 하는데 중1] 울 두어야 한다,

l/1 무1은 특히 다各에 -H-의 해이· 
'[·다:

- 재%1, %(l/Illi ,

tA] 계몽 %l·%L의 통 /셩을 >제적으로 괸-Ti하고 홍JI활동

- 3.1싱- 苟동의 ))]Id<적인 2소V 선 정, 시 헹 H-,

- - 주VI둘에 게 hq에 대한 지 식, ·吟히 국가 
-/싱%1으로서 기본적 인 71리

치- 의),C<f 3-t-징하1.' 
·[)<規돌에 

내 
'l· 

지식을 
·1날한다.

- h5 계]A- 촬동의 정 치 직 · 사상직 1-IIA-, '링 
내외. ]g·1닝을 계속 게씰-한다.

- - 언론에 대중적인 효괴-가 있는 ){] 을 주재로 하는 骨핀. 환동이 이-7-이

지 V 록 득히 i o' · /[6, 1'1비( l·: 난위로 언론인들과 협 리 省·동을 강화{l.니..

·[);·院은 
B]JI(- ,

l/1 계몽 훤·동시 칭소8·l 데J] 체와 긴 1히 협 력배야 한다.

16. 0-C[(뒤의 지· ] 과 %,윤성, 주1;Il-3- 가운데 
<

l」9위 이. I S t-M·은 무엇),L다 사]/] 씨

A>l·<{을 어 i·%) ·게 소/ 힌해 니-기-J-·니·에 0리 있]J. 띠-리.서 ·]h導>,l;·動은 특히 이

꾀· %0·린한 과세들에 주력 헤야 하<.t데, 다음과 같-pT- 卷·동이 이 기애 <한다:

- 형 1/i 싱· 책임 추궁은 기 j.에 및·게 시 행시V록 배 리

· - fVl%8:Ll"A %11-조1의 효파지 동제

. 罰쇼)l:Ii의 <기'적 시 헹

- . 시-회 직 소.3- A'Il-리지-들의 칭3'LV-l JIt 징·, l
;q 헹에 의해 / <l·亂 71은 시 I vl

i-의 ),<싱-3- 위 한 사)Al 적 V'l-견 의 죽거-적 이고도 질저 한 실 헹.

1 . 3]-Il'L추-진 I-9-식에 있이서 는 밉 . j은 작3] 김- -[-f로지.들과의 
V) 밀한 인내성,

인·져 · V( 세에서 성 A ·

'1 
저 · 성 의, · 힉-적 작우] 방식, l&]률과 국가 

C

d·-典 의

71 격 한 준수, 2 /- 리고 성과V심의 7]JiL시 1의 
' 

[저한 활- - 을 위해 노 리읍

기 이01· 한다. 이 기 에)< q음과 긴·은 Al·-E-이 속한다:

fAT



- 재판 참여자의 권리를 완전 보장하는 가운데 집중적, 즉각적, 합리적

재谷 진행.

- 주민 중심의 설득력 있는, 수준높은 법원 실무를 통해 사회주의적 국가

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강화

- 사안 취급시 정확성, 대민봉사의식, 전문성을 갖춘 對民 活動

- 주민들이 사안을 신속 용이하게 파악 가능하도록 예약제도의 시 행

- 작업장, 지 역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法相談 활동

법원은 민원처 리의 개선에도 많은 주의롤 기울여야 한다. 사안의 근저

에 놓여 있는 길등을 신속하게, 非官債的인 방범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

해 신뢰에 바탕을 둔 주민들과의 대화 모 색, 住民代表와의 긴밀한 접촉

유지가 이루어져 야 하며, 申請1牛에 대해서는 분석적 평가를 실시, 이를 업

무 개선, 자질향상을 위한 조 치, 그 리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해

야 한다.

18. 법원은 업무조직의 합리화와 法院文化의 고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원내 컴퓨터 지원을 받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계획에 따라 정치

적 · 사상적 인 전제조건을 갖추고 ]iv部와 조직도 이에 따라 개편해야 한

다. 설치된 사무용 컴퓨터는 작업의 質과 效率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어

야 하며, 가동도 적 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 법원에 게 부과된 과제의 전반적인 이 행을 위해서는 법원 종사자들의 근

무의욕, 成果意慾을 높이는 작업 이 계속되어야 한다. 勞祖와의 긴밀한 협

력을 통해 이같은 작업 분위 기를 형성, 동료간 집탄 협 력이 이루어지고

各 自 가 전체 과제의 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 야 한다. 근로자

집단이나 법원 종사자 집단의 창의 력은 적극 수용하며 도 덕적 · 물절적 차

원에서 적극 장려해야 한다. 經驗交換이나 成果比較는 법원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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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文書 제안에 즈 음한 舊東獨 閣議 부의 장 겸 법무장관

호이징거 演說文

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第0次 全黨大會는 우리 나라 역사상 共和

國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 해 특히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독일민

주공화국의 全體政策에 대한 항구적 신뢰와 고도의 力動性을 확인하는 자

리였습니 다, 全黨大會에서 도출된 성과들, 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했으며 새로운 성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 집단에 대해 그 러 했듯이 이번 全黨大會는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독일민주공화국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全黨大會 결

의사항들은 향후 사법활동의 根沙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몇년간 척도로 작

용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결의사항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로

부터 실쳔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정의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始作段階에 있습니다. 全黨大會 문서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작업과 어기서 도출되는 결론을 실천하는 작업은 우리의 가

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결의한 최고법원과 법무성의 共同文書는 이같은 목적에 기여하는

것입 니다. 우리가 이미 여 러 면에서 우수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持續的으로 發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계속적인 작업을 위해 커다

란 장점입니다. 여기서 持續性이란 단지 B 常業務로 되돌아 간다거나 이미

달성한 것을 보존하려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같은 現狀維持는 사회주

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젓입니다. 持續性이란 오히려 새로운 과제에 부응해

새로운 성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全黨大會 중앙위원회 보고서

에서 확인되玆듯이, 우리는 이를 위해 
"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자유

를 보 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進&·라는 의 미에서 인간의 행동울

지지하는 포骨적인 法制度"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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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를은 우리에게 있어 모튼 사1&1쵤·동의 기초입니다, 법률이 사최발진 단

계에 부합하며 수넌 건부터 
'%定1't/·J이 

고 +來指向1'f9이었다는 1]은 0]F)V活動

을 위 해 커다린- 잇%'] 이 되고 있7니 다. ·j]法機關의 모든 骨사지·骨은 예를

曾띤 민1/]전이나 IL동n/] 진을 사고한 작업의 기초로 Al-기까지 열마나 밀·'은

<,.력과 시간을 소모 
'壺는지 

원' 깃오1 니다. 우리의 省·동이 그 우수힘-이 입증

된, 성공적인 우1칙 근·거를 -i고 있다는 사싣은 또한 모든 영 익에서 質1(J

으로 보다 뇨은 수준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짓입

니디·. 共1티. 辯는 長期[(J으로 우리 의 임)/暑 v·정하는 학심사항을 포합하

고 있습니니-. 모든 지도적 인사들과 t%]6:l 종사자들은 이를 기초로 진보리-

성과를 寺량'値' 수 있올 것이며, 인적으로 이를 지 향하A· 巷·동合 할 수

있을 것 i] 니 다.

우리는 111h] 
. Z6·'에서 裁>께의 질직 힝·싱-을 ]심윈!의 7요 과제로서 니.시

설정 健습니니·. 判난活動은 141우1의 가장 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오] 니

니·. 우리 업무의 사최 적 효과·趾 제고하는 깃은 바로 판걸 苟-W에 닫러 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1 j[:]H] %I%에 제시된 1실가지 과제를 보다 
'h'命하고자

71·니다.

본인-의 AL院의 % 힐'파 책유1, 사최직인 과제의 걸을 위한 기어骨 <·1<이

며 촬y의 질을 判 기 리 으로 v이는 것 이 필요하니·)1 봅니니., 이A-< 우리가

수헹헤야 
'힐' 

중4-한 과제 중 하나이미, Y-리 指導([5'動의 중]q-한 정 치 피 ·

사상직 촉먼合 딤'고 있습니다, 指導活動의 최우신은 모( 어건하에서 사회

주의 적 국가·질서, 
·oc治秩/i';의 

카수1 
'l- 

91상을 위 한 E-리의 첵 A 감을 인식하

는 ·젓입니디·.

우리는 80년 내의 사회 직 요구와 힌제 · 1헹중인 사최 직 5화가 우리의

활2-에 세 로운 척 V-수 제시 한다<- 점을 인식하고 있어 야 
'71니다, 

우리는

. Y-리 의 8,>A'-를 통해 사최 적 %Pl- '1에 
젝 국직Fw로 영향 을 헹사해야 한다<.-t

AV' 
-



辨證法을 체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勞動者階級黨의 사회적 전략 실현을 위한 단일한 사회주의적 국가권력

에 부여된 기본과제는 우리의 역할을 결정해 주며, 우리 활동 수준과 효율

성은 이 과제를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을 사회주의적

국가의 全體政策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의 指導活動에 있어 중요한 결과

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고도 의 국가 규율을 바탕으로 우리의 책임을 완전히 인식

하는 가운데 우리의 활동에 있어 國家全體의 課題를 고 려해야 합니다. 이

는 地區法院, 市 · 郡沈-院 法院長의 정치적 · 사싱적 할동이 고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法院長들은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全

體政策의 실현에 고도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기획해야 합니다. 이 러

한 寄與 0爲는 사법활동의 모든 영역, 즉 판결의 실행에서부터 집 행에 이

르 기까지, 그 리고 법계몽 및 법교육에서 訴 접수처 업무에 이르기까지 확

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各 自의 責任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발전과 이로 인해 색겨나는 과제들을 고 려, 他機關과의 協力을 개선해

야 합니다.

세째, 우리는 인민에 게 다가가는 업무방식을 통해 근로자들이 국가적 과

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인민들이 秩序, 安全 규

율의 확립에 기여토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업무방식을 완전하게 하기 위

해서는 업무의 정치적 수준을 제고해야 하머, 分析的이고도 기획력을 갖춘

업무추진과 더불어 指導活動의 과학적 기초인 고도의 정보교류 활동이 있

어야 합니다.

共同文書에 제시된 몇가지 법원의 과제는 全體政策의 관점하에서 黨 자

료를 평가, 시행하는데 특히 중요한 의 미를 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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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勞動21%[(持級黨의 깅 제리 진릭0 지A.>-亂. 위 한 -(리의 기이에 주목하는 비-입

니다. 괸.범위 하고 복집-하 
-

i ( )L 촤.되이가12 사최 반진의 과제들은 특히 질

제직 과정에 나타TrI니다. - 7-리의 Y])l'L에서 1.< I
l

- 

c 2/에 게나 1 6 백한 이 )J動1%%J

發)%에 너 많은 7의-趾 기울어야 할 실7] 니다, 중요한 짓은 d/-든 幹部骨 -

tA]핀. 및 (k院)Ad' 吾 . . 이 정지지 . 시-싱·적 인 빈에서 j
(
( 이된 과제를 명회·히

인식하고 이를 심 촤시키도록 히-는 깃 H]니다. 즉 긴·부들이 국빈겅제적 과정

을 이헤하도록 해야 하며, 인싱·입),L A-에)%·] 이 떻게 이 괴.정에 능동적을 겨

여 할 수 있는지-趾 인식하V록 헤야 힙·니다. 이%.-c 특히 고V의 p)11決(J'爲를

통헤 가능힐· j 입니다. 判決0爲1. 븍히 -7-리의 s p민 경제외· 인vI 자산을

보호해야 
-히.미, 

독히 勞動>);· 분이·의 겅 y III위 1안의 原1시과 與件을 除-)<하

는 방향으로 이루 L]지야 힙.니다, 이].j 하대된 Is-칭석 잎-에서 ·41헹해야 할

i( i]의 114, 시.회2(의 지 P)]' h에 귀속-叫]< 칭3[권의 J %힌· 이 헹 FL는 H

]
'

FJ,L;向的 11] 몽 卷·동에도 적용YI 니 다, 이 러 한 요구는 물론 깅제학을 세로

이 공부하라는 깃은 아닙니디·, /f. 러니- 幹91(는 겅 제의 기·S 문· 에 대句 녕

吟한 인려을 하고 있이 야 함니다.

사최주의 시 국가권릭을 1싣- 1시키기 위한 빙-안으且서 사최주의적 5패주주

w '

의를 디.잉·하게 전게시 키고 완성 하기 위한 과제들은 우리 의 指導過程에 있

어서도 l<'+:l'FJ 다·央集權制度를 칙-데하는 것과 믿접하게 연<l-을 맺고 있A

니다. 이외. 판 l 본인은 특히 )[:13] V'J].o]l 나타난 다음과 과 에 주<하는

비·입 니 다. 주 VI·건苟·t에 있어 %]1審 (ScMf'fe)의 억할, 특히 작업징· C-로

자들에 의헤 직%] 선출된 裁判人로서 첵임성을 자각하며 l;C;%0으로서의

자질 힝·상, 그 리고 /l:會>)C院 (gese11schaf(liche Gerichte)의 管-V 강촤가 그

것 R]니다. CI 이-7는 이 d-] 한 사최적 세력을 仲-栽로 시민돕이 7:l-결에 효율

적으로 참이省- i 있으며, 이롤 헤 - 권 릭 행사의 중요 1 읾부를 히·당'히-

으旦써 힌%l] 에 보장된 중요한 基本權各 헹사힐- 수 있기 떼(입니다.

CI- 러나 어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 득히 작업장과 주거지 역에서 - 法

治, 주/서, 안 
·l, <

l-/-율을 하W하기 위 
'l- 

<나4에서 우리의 場·V-을 사최직 촬

동과 보다 ·<() 111히 연 게시키 는 것 R]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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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 업무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第0次 全黨大

會는 社會的 地域政策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습

니다. 여기서는 경 제정책과 사회정 책간 統·-性이 필요합니다. 즉 사회주의

적 공동체가 法的 安定性과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점, 자신이 사회주

의적 국가권력 활동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시민이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

니다.

지 역 人民代表體를 통해 법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全魏政策의 실헌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의 활동을 관할지역내 정치적 · 사회적

과제와 문제설정에 편 입시켜야 합니다. 특히 法治, 질서, 안전, 규율 제고를

위한 지 역 프로그 램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제시가 될 것 입니다. 우리는

지 역 적으로 발전시킨 指導喜例의 경험들을 - 안化하는데 협 력하고 노동 그

룹의 지원, 특히 노동 그룹에 대한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또는 자유독

일청소년(FDJ)의 법계몽, 법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 러나 이를 위해서는 또한 우선적으로 국가기관, 당, 그리고

관할지 역내 社會組織體들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목적하에 분석작업과 情根

交流 작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으

로부터 생겨난 경험들을 사법활동의 고도 화, 특히 指導 活動의 개선을 위

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은 또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업무의 효과와 사회적 法·治, 安全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法的 安定性을 계

속 공고히 하고 제고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민들간

에 사회주의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데 특별히 기 여하는 젓입니다, 시민

의 권리와 이해는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헌법상의 基本權

을 보장하는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체 사법활동의 폭은 바로 헌법의 基

本權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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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칫 )J.l 의 가제는 물-3- 수 1·t온 判決>J;爲오] 니다, 그 리나 판짇은

민원처 리 활X-이나 Od!.1談 흴·동 <RechtstlUSkLlnf(), IA(']'業務의- 訴 接·%虛.에

서의 活動에 기 하고 있슴니다.

이 파징에서 7-리는 과제 신 헹을 지속작으로 게신헤 니.y.l-으로써 사최주

의 국가기 괸·으로서 11]우1에 대 
'l· 

시 V]돌의 신뢰骨 y어 나가야 71·니디·. J,t든

幹-t'fl(가 매일 이 러 
'l- 

파제-趾 -券%하게 수헹해 h%디·띤, 우리의 c%무1. 
계%-

해서 시삔들의 신뢰를 비.탕·으로 수헹))린 수 있을 깃이다,

吾 ,
jr:10'] %(((는 모논 t/] A.! 의 能 ))과 成果는 (스·院長의 필동에 좌 된다

는 짐을 강조하고 있1니 다. 어 기서 能)J이 린· 범관, >)<·院1-·l/記 및 기니. 骨시.

지-늘이 J[]/된 訴,g을 시 
'헹헤가<:- 

과점에서 보이주는 <J-It의욕, -%직 지항,

强度, 合꾀!bI·.을 지 칭히2- 것3] 니디-. W+VI- 사Id 직 香던괴. 실행의 適法 ·
. ,

If]義, 效)J, &1사피- , . g'(R들의 IIi 계몽, 님]]<-h- 種·동의 효과 그리고 ]/]원 정

보교-S-횔·-V의 [(파吾 밀'하는 깃71 니 1J.

>)CIA'l·:s의 시도이 7] 파 ·지도 l·sL, 3히 핀 걸의 수 을 矢이기 위 
'한 

y)<院]V

의 한상·<"rn- 언 
-;( 

A'l- . 뮤가 시 AId:1을 니· 포>-하<·-< 것 입 니다. <)2lba로이 이긴-<

과·제를 디· - f-헹하리 121 11] VA 집 낸내에 A-)의 정 치적 지도 骨동, IA] 원 의 1j]·[)C

%ri動 1길 l/] ·1의 사최 적 · 정 치 지 l-동에 서 J,d-hq을 j,t이이· 함니다. 이 점에

서 )[·IiI'] <-l.l(는 i Ii · 郡))'If'/: 0<Il%'(]V-J애 게 471)1히 Y-A할 깃욜 A-구하고 있

V니다.

이피. 귀·린해 한가 <1 진조1이 이미 이무어 兎솝니다, A 
·[)<.院에는 퓌어스VI

빈·Ldl (l·'Orsteuwalde) /1j;·)<Ib'[-;의 ·i'rI·導111'.ow'Il ]C-서가 제시되이 있습니다. 이 V

)4.외- 디-M·%) 이 0-1 71 
'A
>과 IM ]/] 을 기초로 조 사된 郡法1쥐의 깅 

"18을 
건설적

으L<L 적$-히-<-:- 것.은 vt:- i Ii · J[l] J[[j'l·:노43의 징치 적 7]J,L입 니니-. 이 RJ]',L

의 수'4에 <.: 길-기 씨 인 지 /L :l-%- ]-]]%l'l-d·'l으<L 김y하는 작Y} 이 $-//-v]며,

도식적 인 수- - 은 배 퍼 어야 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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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文.爵에 나타난 요구들은 훌륭한 지도 활동을 위한 척도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척도는 아닙니다. 指導事9]의 창조적 인 실천을 통해 指導事例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指導事例 文書는

사법활동에 았어서의 第11次 全黨大會의 역동적 인 결의사항에 효과적으로

기 여할 수 있을 項입니다.

이같은 )J動性은 우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과 실행을 통일시키면서 판

결의 수준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서 나타날 수 있을 젓입니다. 이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 第 1 審級에서 내려전 判決이 法에 일치하며, 정 당하고 올

바른 근거를 지넌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치적 · 전문적, 그리고 기획 력

을 갖춘 소송 절차 준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1審에서 내 려

진 판결을 펄수적으로 교 정해야 한다면, 이는 법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젓이 됩니다, 1審에서 올바르게 내려진, 확실한 근거를 갖춘 판결은 法 毁

損의 원인과 여건을 가장 신속히 제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류가 있거

나 잘못된 판결을 계몽하는 것은 명 백히 원하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 다 줍니다.

第 2 審級 또는 중앙에 의한 판결 수정이 있을 경우 이 谷결은 고도의

사회 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관할지역 내에서 국가에 대

한 시민의 신뢰는 사법기관이 내리는 모든 판결이 얼마나 正義롭고 適泣-한

가에 직접 적으로 반영 되어 나타납니다. 판사, 검사, 공증인, 변호사 혹은 書

記는 재판활동을 통해 시만들과 직 접적 이고 개인적 인 접촉을 갖게 되는 것

입니다. 특히 시민의 신뢰는 司法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請願 사례들을 분석해 보연 사법활동에 있어서도 
" 

이미 달성한 것을 다

시 달성해 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원칙 이 통합니다, 이와 관련 사법적 판결

의 실행 문제가 특히 원칙적인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법원의 판겯을 일무만 시 행하거나 집 행을 주저하는 경우, 아무리

훌륭한 근거를 갖춘 판결이라도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이같은 업무방식은

법원이 보호를 위해 동원된 시민과 국가의 이해관계暑 침해하며, 法的 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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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l:을 의·촤시키 게 된니 다.

간y 헤{1이나 비포1-, 지시외- 관 
' 

1해서는 불론 W게몽, W-i%(육과 괸·린, y)<.

院이 깆· 2 있1< 실제직 능러 에 대한 신괴·計 兮실하는 71은 기-농谷 호1- 배제

해야 힙-니 다. 우리는 사최주의 파가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

를 안고 있<f니 다.

이를 위헤서는 ),J-는 2)<립1域파 )/-는 t/1우1에서 내 리 진 사멉 판긷은 친저

히 시헹되어야 骨니 다, 띠·라시 %1 1의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 한 ·Ih導[,h動은

시 헹의 분제도 포힘-하는 것3·] 니 다. 18·'은 Ab'C의 깅 우 집 행 신 청조1이 돌어

나 ·A62骨의 집 
'행 

신 칭{<l 처 리에 관이히-는 부분의 71]/가 상닝·히 b어났다

는 헌실을 김'안한디·변, 짐 헹의 ·분제는 특히 중요한 것 입니다.

이 분이·에시는 새 로E 창의 성, 즉 ilJ,(조-직 의 빈파외. 힙·리 적 키·3] tg- 1을

통해 닐-F 깃이 성 취dd 수 있- 깃3] 니 디-. 징 치 직 . 시.상 적 영힝·러 헹시-외-

-

'

Il ( A-, ]'[비· 
l

·

'

.

·[)[·l;Vl-:, 
I l」' · ·部·o<b'l-: 0;·IV:k3·과 . l-h·>g [1[l[l'J의 문제1심 직 지도

을 통해 - - 리 는 M:l'F·JY--<-!- 이난 이 업-%,L를 質1'(·J으<'L 륭하게 J 헹 헤VI

1 있-뜩 것 y,1니디-,

이 러 한 분세해견 있어 특히 중2한 깃온 
'

f-WA( 7:務韶機에 의 주이

진 처 리 가능성을 소송 {차에 1마니· 신속하개 種·.g-히-/<냐 하는 깃3] 니다.

이 깃은 기술지 인 진·제조긴이니- 
- l

,

·IC 1인 지-진의 문제라기 보다는 고·시.자骨

이 얼마니- 정 ·치 적 · 사싱'적으로 이에 대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입 니rI.

-;]f닌에 반 헤// 2 의 사],L- · 킴퓨디가 
·[)<·b't:에 

투3]시 는 데, 이로써 地111171:

'[);-Ibk-은 J/-J-/ -lAY니 M 깃추게 되):- ) i.i L ] 니., 이<t써 E 리<< 이11] -3-히 家

t]4'.裁(께의 겅 우 y상리 인 3]J]L를 힌저히 骨인 수 있고 수동식 )$우1통계暑

이제는 컴퓨너로 내제'힌- 수 있게 피었습니 다.

1987년에는 아미· 100대의 71 퓨티가 i)<Ib'i':과 [)프家조<證斯'애 두입)組 깃3.1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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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벌써 이에 필요한 정치적 · 사상적 준비와 전문지식의 구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달에는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

실시할 젓입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와 국가지도부는 우리에 게 고도 의

요구를 제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무용 컴퓨터가 완비되는 순간부터 가

동율을 높이는 것도 포함일 니다. 우리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500명 이상

종사자들을 法院의 이 새로운 機器 導<과 연관된 업무에 고 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법원의 모든 조 직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이 작업의 규모가 얼

마나 방대한가를 말해 줍니다.

그 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강조되지 않을 수 飢습니다, 즉 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모든 사람에게 도 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사법분야 종사자들을 일상 반복적 업무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판사, 공증

인, 서기들이 法相談 업무, 訴 接受處 또는 공판에서 시민들의 사안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시간이 객관적으로 늘 부족했는데, 새로운 기술의

도 입은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민들에

게 그들을 위한 시간이 없으며, 그들이 제기하는 사안을 다 들어줄 수 었

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도 입으로 우리는 분명 기획 력

을 갖춘 소송 준비, 판결의 효력 발생 조 치, - 톡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 법계몽과 법교육,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직 업 재교육, 심화교육 조치를

위 한 시간들을 얻을 수 있을 젓입니다.

세째, 第11次 全黨大會 보고서에는 
"

현재 그리고 향후에 진행될 재판들

은 인간의 행동 방석, 활동, 책임의식, 창조적 활동과 집단성, 그리고 규율

· 의무 · 신뢰 . 공공의식과 같은 특성들을 보다 고양하는 것이 되 어야 한

다"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共産主義 교육만을 의미한 것

이 아니라 법원과 國家公證所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윤리에 해당하는 것이

기도 합니다. 共1司文書에 나타난 간부둘의 활동에 대한 요구논 바로 여기

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간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發展의 展

또을 항상 염두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부회의와 과거 法院長會議에
- 16t -



서는 이와 관린한 Y론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본인은 이 중에시 특별히

중요한 두가지 사힝·만 적시하고자 71-니다.

모튼 지도 차71에서 l%률 수업에 ·적절한 간부 후보들, 특히 독자적인 As

산 苟·-V 징 험이 있는 Y보骨各 얻음으로씨 우리 조 씩을 개骨에 맞게 깅·화

한다논 착입감을 깃'추고 있어야 
'71-니 

다, 이는 비·로 간부를 에비하는 작71

입 니다. 모<]- 지도지 인사둘은 에MI긴·부 잉7성작업이 >적으로 중앙의 문제

가 아니 라 . b 점을 일'아야 
'압니다. 

地1;117:y);·[b'd과의 -y동협 
력을 통헤 적절한

幹部候+l;1돌을 목적 의식各 깃'고 잉·셩 하고 適)(l]에 지 도 억할을 수 - 管 수 있

도 록 대비 게 하는 짓이 기-농%1니다.

간부의 정 치 적, 초1분지식적 수준은 진제 사1/l, 공증 唱·w의 수준 고
,

진정으로 사회y의키 인 0;· <L化 l·양 결정 지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는 우리의 A-(-1/지 익에 있1·< 
-;.년-IL지-들울 대상으로 한 광))1위하고 철저한

정치 적 · 사상적 작우1 이 얼요4'니다. 이 러한 작임은 작입장 근로지-들과의

언대의서, 고도 의 박가의식, 遵·[)<精1111, 정의감, 사7}·둘과의 IIf 제에서 에절

등 W&인으로서의 내도와 능럭 을 확고히 하는데 %접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W들은 첵임의식을 깃'J( ]/1과 m/1骨을 운 - 하고 있읍을 보여 주이

야 
' 

]-니다. 이 러 한 긴·부骨合 ])t-
, 잉·성하는 것 - 특히 인싱 71무의 수헹

과정에서 - p, 국가 지도일·동파 사회 적 앙향력 행사를 위한 지속적인 과제

가 피 어야 71-니 다. 분%g >)CI;V:과 1面家公[i'登所-에 는 성 공적 으로 71%t를 수행하

는 -7능한 간부들이 il- i-하고 있(니니·. 드.-리는 H)[(의5이 높으미 객{l-직

으且 중대하는 요구에 대-(한 수 있는 간)/들을 苟·보하고 있습니 다, j. 러

니. 이같이 -7 수한 인 디 吾도 업]/에 있어 농력 부 이 니· 誤1·園로)iL티 인·전히
된

지.-7로운 깃-C 아닙니다. 다가 우리의 <-]f무 조)단은 언제나 1친화카니다.

즉 깅험 있는 긴·부들이 은퇴 히.고, 切2J 가능싱 있A-t 새로운 간부둘이 流)K,켜

니 다. 따리·서 y}·사, 꽁중인, 시기 또는 시.IIi 종사자로시 억 할에 대헤 이에

연11·된 모召 요3L늘과 더불이 원 칙 적 % 로 기본 태도를 힘·땅하고 확7]하기

위헤서는 黨과 勞111와- -
'

st동으로 이들에 내해 奇骨한 정척적 · 사상직 작업

을 수헹하<- 5} 이 %[-1요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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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특히 보다 거대한 사상적 내용과 과학성을 갖추고 幹部養成과

재교육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중도적 작업 결

과에 만족하는 것울 극복하고 도 덕적 · 물질적 자극 수단을 가하면서 최고

의 업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경 험적

으로 볼 때 간부들은 상호 신뢰 가운데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창조척인

근무 분위기 속에서 자질을 최고로 향상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집단의 사최적 관계에 있어 이같은 작업 분위기가 형성 되면 최선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척도로 인정됩니다. 그 러한 곳에서는 노후한, 비효율적 작업

방식은 오래 지속되지 曾습니다, 새 롭고 좋은 것에 대해 사람들은 개방적

인 법 입니다, 젊고 아직은 경험이 덜 풍부한 동료들은 이같은 작업 분위 기

에서는 탁월한 간부의 작업방식을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

.

든 것은 저절로 일어 나지는 않으며, 목적의식을 갖고 수행되고 조 직되어

야 합니다. 퓌어스텐발데 郡法院의 指導事例에 대한 작업은 이같은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아이제나흐 지 역 사법기관 근무자들, 그 리고 이들의 呼訴를 좇아 새로운

창의 력과 의무감을 갖고 全黨大會 결의사항의 이 행에 특별히 기여코자 노

력한 모든 집단도 개방적, 창조적 자세로 현 과제의 해결을 시도한 위 대한

지 역에 속합니다. 지도활동에서 특히 간부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

의 요구를 들어 주며, 이들이 자질을 향상하고 발전해 나길 수 있도록 지

원해주는 곳은 어디서나 훌륭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같은 작업 분

위기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며, 안정 적 인 근무 집단

은 확보하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 부여된 과제를 탁월하게 수행해 낼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집단의 능력을 활용하고 창조적 열의, 다양한 창의와 아

이디어로 全黨大會 決意를 통해 주어 진 고도의 요구를 영 예롭게 수행해 나

갇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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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14文-;終 제안에 즈 음한 舊東獨 최고tA] 원장 자르게 박사

Ai說文

E-리는 J/-두 [W] 년까지 -Y-리 니-리-의 씹 운1핀·V에 전략적 <
I
L 상·완 꽁동으

로 세우고, 이로씨 -V J사최주의y일딩'(Sl<f)) 第114 全當 )CR 필의사항으

로부터 Y-0>)V'A動의 위 치, 목적, 내- - 舍 1정히·려는 의지를 갖2!1 이 자리에

모였7니다. 본인은 j비'삐 <il].에는 I I] 원이 힝·후 띨넌간 지힝·헤 나기-이·'한 방

'향이 
제시되이 있디-는 %L이징거 1/]),L징-괸의 빈가.에 진적으 로 -%의하A-< 비-

입 니다.

우리 는 法院에 다앙한 작업 분야-趾 포)(f하머 상호 연걸시 키면서 L'-'. 
'

t+i:

([:業이 빌'J셍하지 임3/-록 지 친을 주어야 1 첵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니

다. 이미 제10차 소黨大會 이후 수1 4된 성 과도 이같은 작우]을 위한 기초가

얼 수 있을 깃 % 니디·,

여기 제시되는 
-jLl-·0 

<(/t는 全黨大舍 이후 철저한 논의룰 거 친 깃 7] 니

다. 족 이 <L 尙는 수녕은 V-i<3- 숙의의 건파로 나타난 것 71니다. 우 리는

1981년-1%5hi}간 겅 험과 이에 데 한 분석各 기초로 촐빔-했으며, 특히 디-음

과 같은 사힝-늘을 주요 논의 대상으AL 심·았습니다.

- 우리의 환동에 2 채V 4 정 서인 의 미를 깆·고 있는, 아Ll.베旦크 郡 지

도 부 보v에 데힌· IEjS4<·l S]<D 중앙위우1최(2K) Ad'깁4 긷의

- 클라린미-흐노프 <Kleinmachnow)에서 의 地[7: 치%6, 
'dj' 

. 111뮤)님5'h 차원

에서 지 ·L할동 인사들에 대한 딩· 지2,1부 7 지)L서기 들의 자문 種·동

- Cil-央21·務機關 및 公安機關의 연간 공y게획에 의/거, 수'헹된 촬>,

입장, 공동 조치 晋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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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次 全黨大會 준비를 위한 국가, 법, 민주주의 위원회 결과

- 1985년 6월의 정치학, 法學會議 결과

- 최고법원 14차 총회왁 地區에 대한 분석, 평가서

우리는 이같은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치 상황을 평가

하고, 나아가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을 기초로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할

업무와 관린한 결론을 도출해 녈 수 있습니다.

判決과 指導活動과 관련, 본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이 중요하

다고 봅니다.

첫째, 法院의 主活動은 判決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술은 모든 과제의 첫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가 권 력 체계 내에서의 법원의 위치가 무

엇인가 하는 것과 관계있습니다. 이같온 前提는 繁急狀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주의 法院制度의 기본 임무입니다, 모든 다른 문제들은

이 임무에서 도출되거나 이 임무에 부속하는 것입니다. 사회 주의의 이름으

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부여해야 할 가장 책임이 막중한

과제입니다. 그 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國家-市民, 市民-市民간의 관계

를 정 립하고 인간 갈등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국가가 운영하는 法院의 업무영 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한해 20만건 이상의 공판이 열리 고 , 이

의 두배나 되는 지불 · 집행 사안, 50만건이 나 되는 法 상담팔동, 게다가 결

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법 해명 조 치 - 이 모든 것을 1,300명의 法'르이

감당해야 합니다. 법관 한 사람은 매년 평균 1,000명 의 fh民을 직, 간접적

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fh · 郡法院에서 일하

는 동료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늘어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수

준이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갹 판사의 업무의 양호 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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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個/別 fl·의 수준과 그가 다朴 모]:]- 소송의 힙·산에서 )1거나는 것3]니다.

우리旻 J출 한 시민들은 자신 의 사인-이 선한 %l-사가 A+l·장한다는 점,

님-닝· 핀.0는 ) 1 직으로 정 
· 

히.AI 정 의 S·게 핀-겯을 네 린吟4< 점읕 인식 한 그5

있어야 骨니 다,

띠.리-시 第' i審에)%-1 네리진 W절은 징당 
'l- 

판결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구

호는 전데지 으로 뵤< 되이 이· 1니디-. 물본 A-리는 - l
'

iA,c%F);·院 제10차 총최

에서 강조'壺 이 . l·.級審各 y · V- <<· 오1'f가 범'히지고 교 정 9디·는· 점合

침 언헤이· V]'니 다.

)
'

故,<)]y)Cb'C 제4차 總8에시 이 미 지 적 되 었늣이 리A· 
·[)5院<(化의 고앙을

위 
'해 

너욱 J,-- 력을 깅주'해이· 힌· 것 7 니다. 이에 속하C- 깃으로<. 4르히 dF'l:l'

億 )[義('EJ인 ·초> 질한 對1<>,c'動各 V A- 있Y 니다. 민우1사항의 處메, i
;% +%·受

업무, 11] 骨싱-%1 등의 省·동도 이에 헤딩"<l-니다. - (리는 모는 苟·V에서 사회

T의 t·r기-에 대 
'한 

시 1;113·의 신 되 강 최-에 어 일 게 기여힐 수 있A-t기- 히-A--c 주1

을 염두에 y어야 합니 디.w

·猛 째, - 리 는 /,0:.을 t혜 h%i ·l/이·기· 긴 1히 싱·% 인+(·되어 있다{2 시실

을 인·고 있V<-니 0-w 이 긴·온 사실은 4·>-히 비 정치 적 요구, 사최 적 안정, -
'y공

<1서 의 보 징-, 깅 제 :1력;에 의 기 어 V 증가, 시민의 섕) 18 · 긴강 . ·자유 . R<7]

1깃 재신·9.t Lr호에서 조1- JIt이 집 니 니- 이 1-.< 물론 끼[)더析導初. 위한 A 리의 조

지 에 도 해 닝'히-4-< ) (

Il l-1 다.

상효연2%I)- (Verzahuul'lg·)은 )J·순히 1껴< 한 AdF1]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닙 니

다. 과거 니- ·1 재니· )l:l>JI'.l')[,6은 7리 의 p루1 IA'l- 주목 대싱·입 니다. )l[Il%Il:犯의

47 (이檢< 사회 주의 사최, 시5!1의 공동생쵤·, 게인에 게 4하히 엉향을 미표]

니 다. )l:Il ·ji:犯이 어 떤 특싱 과 치· A을 갖고 있느니: 9는 9은 한 나리-의 싱·

테를 J,L이주는 깃 이 기 - l /. 
'겨-니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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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회가 였을 때마다 犯罪 退治를 위해 지속적 인 노 력을 기울여

왔으며, 독일민주공화국은 이 문제에 있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범 과 관련, 우리는 특히 다음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 未決 拘留의 형사 소송

- 靑少年에 대한 소송
a

- 再犯 處理

- 유형상 사회주의 사최에 특히 危害가 되는 범죄에 대한 소송

- 外포A 관여 소송

세째, 우리는 향후에도 법원 판결의 連續性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는 특히 刑泣·에 해당됩니다. 자체 평가에 따르면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내

형사범과 관린 아주 적절하고 성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한 것으로 입증된 젓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連續性은 [Al着 (Brstaaru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急激한 變化에

대해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 제, 국가 안전, 공공질서, 시

만보호에 있어 발생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 우리는 사毛에 대비하고 있

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再犯, 亂動, 폭력범, 주택 침 입, 반사회적 범죄,

腐敗와 投機와 같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

다.

우리는 또한 신뢰갑을 잃지 않으려면 與論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당,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는 끼事犯으로부터의 보호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는 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네째, 모든 사안, 모든 소송에 있어 適法性의 준수는 모든 판사의 기본

의무입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j&-이 또한 正當

해야 합니다. 198년 9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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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한 비. 있7니디-. 이 압장은 1친71·이 있을 수 似습니다, 우리 나라의 法1:fa

安定包[은 i.].본A으로 W 윈의 헹동과 진체직 모습에 닫리 있다고 管 수 있

습니다.

띠-라서 A 리 ;.:- j[·;/·] %f(l.에)%·l 이 분제와 IA] 원의 l'] i2責(Jl·.에 대헤 톡벌

히 강-조臧(니다. 우리가 공-%으旦 t>1견한 - :X식은 다음과 같7(니디-: 자기

책입성을 안 J히 인식하는 가운네 다론 시·빕, 公安機關骨과 좋은 의미에서

의 동且로시 기 력하는 것/ 2 1. 동인- 좋은 성과를 가져 았으1rI, l/lAA에 데헤

서는 y'l-사의 獨1'/:Pl·.이 리·는 헌%Al 징신을 존중하는 깃입니다.

우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證據節/<의 계선, l 1호c(-l 강최., 소송에 있어

원반 시1/)의 민주적 동참권 It<징·, %l-가 기록의 게선을 위 계속 노 락을

깅주할 것입 니 니·, 사안의 대소骨 떠 니- 適2);·d:을 유지한다는 9은 사최주의

의 기 본 M성입니다w ]1組)<·p([은 우리 7]J,t의 싱공名 보장해주는 일소1미, 시

최7의 적 Al'의 4을 5't 양해주1 요초며, 드.리 나라에시의 )%,權의 實.l%,이리.

는 분 에서 보다 농-k적 대V- l· P'출 수 있 게 헤 줍니 디·,

디·싯 새, )Al 71의 /巷·동이 1건 이라는 짐은 判>)%a'h·>'第 7준各 계속 높이니.

가이· 한다는 깃을 1분해 <니다. 꾸1·긷 지도-(.< 최고-cr의 정치 적 지도문제이기

V 하지 만, 111 원苟·동-S- IX]l'l<J으V )보)C해 주-:.t 분제 7]니다, 우리는 /&,매>)<[)'l:

2차 총회 에서 윈시 시으3.i'L 표13 %'t· 조1'헤, 즉 효괴.적 인 判決指導가 사최주

의 려 l 1윈에서V 1로.ltl'l-/·) I l'·냇集]+/제)Il度리-는 %·15을 싣저히 All·친하게 준다

-:-.< 견해를 이 VI )(:h A' 11[에시V 수.g-'壺</니 다. 이는 V'l-사의 독VI성 이라는

운1칙과 <151 J·l/]'시 는 9 이 이-닙 니 디-. 2 1

'

i- 채직 인 사인-애 있이 딤·닝· VI.사들

온 오/반적으로 훵 씬 더 많은 IA 놔W!'을 갖<it 있습니다. 그 d-)나 %y{·사<3-은 보{·

긷 의 - 般 路線에 있어서).<- 중앙의 71의, 기 준, 빔·힝· 제시를 띠.라이· 
'힙-니

디·. 디-e Iv·lli y-<L<: %/d - i<j·:괴- /l<5.의 j);([O]- 실 IV(- 수 但-V니니-. 중 잉·의

l-2-향 제시와 7>·할겨]-l 대에서 의 싱·횡·을 의 미 있게 >걸하는 깃 이 언제나 중요

s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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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중앙의 방향 제시를 각 판사에 이르

기까지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신속하게 전환시켜 나가는가01] 있습니다, 우

리는 最高法院에 의 한 判決指導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또한 명 백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근간조직의 전투 프로그 램은 무엇보다 最高法院의 判決指導 능력

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선출과 더불어 일련의

조 치와 수정사항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추가적으로 4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통제그룹을 구성, 특히 총회 준비와 관결 분석, 그 리고 성과 통제

작업에 도 움을 주고자 합니 다.

가장 중요한 젓은 언제나 당의 현실적인 정책에 부응하며 법원에서 전

체 공화국내 법과 법률의 통일적 운영을 뵤장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효과적

언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 6월 18일 이 자리에서 정치국원이요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위원회

부위 원장인 크 렌츠(Krenz) 동지는 우리 에게 특히 이 렇게 말했습니다. 
"

우

리는 독일민주공촤국 最高法院이 범원 판看의 적법성과 정의를 보장하면서

우리 맑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하에 다른 公安機關들과 협 력하는 가운데

社會主義社會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第11次 全黨大會에서 제시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크 렌츠 동지께서 最高法院에 대해 하신 말씀은 구속력이 있는 提言이

며, 地區法院과 군사고등법원 지도香동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법원들,

그 리고 法院長과 지도 인사들 및 집단 조직들은 판결 요청을 실행하고 독

자적으로 소송작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 法院內 극히 중요한 구성원들입니

다, 共同文書는 바로 이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을 실헝해야할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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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文·'畵, 공동진략, 공동방'힝· 제시를 통헤 이미 훌륭한 시작을 領다고 봅니

다. 이 )L·l)il%·A를 수용한 이+L 이제 身命을 다헤 이를 왼·수하는 일반이

남았습니다. 이클 위헤 우리는 1,<동자게7 딩-의 지도하에 모든 이건 들을

깆-추고 있습니니., 이 나라의 빔7·1들各 이 오1무릅 훌륭히 반아들이고 수행

해 것合 . 본인은 믿어 의 심 치 鶴'습니니·.

SEDI·l--1央委員會, 國家 및 it問題 分科委員會 혜거

(Siegfreid Heger) 委員長 討論 寄稿文

이 寄稿%에서 본인( 다시 한번 사11] 기관이 )%It會.-L義 法治骨 확립하는

네 닥월한 기여骨 했다고 핑가한 第11/% 全黨大會 펑가를 강조하JI자 혐니

다, 이는 우리 딩'이 제10차 소黨)kS 이2인 사법기관이 달싱한 성과에 대해

커다린-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이주는 깃 입니다, 본인은 7리 W지들이

이같은 가치 펑가룰 내리지 않을 수 임었다는 짐을 감히 말骨드릴 i 있로(

니다.

오눌 우리는 지 난 3계월간 」R',l-'s法15'C과 111무성, O- 리Z 산하 l&]원들간에

全黨大會 ·조1의사힝·의 창조적 실 1을 위헤 당에 출된 중앙·위원최 핑가보

고 서와 다-<·d- 분서틀을 전저 히 9-'l'r히·는 작업 이 이무어저 왔음을 확인하는

비.입니다,

이 깃.同 %;.q는 1987닌 4우1 8엮 -h- 
. {V)주%화1·f 사최주의 사최의 )상진을

위한 黨 프 i

'

L<l-램 실7-1의 質1't<J 跳園을 위한 政治메] 필의에 따라 地1,p·:i)<院

l% ]l-J' · 뀌;·[Md'C이 /헹해 야切· %8 리-한 과세를 제시 하고 있습니디·, 과제의 실

초1을 위 한 /l-1,3」'>)<院과 1
19)/-부간의 기 력, 실)[L자들과의 공동 )료의, 이를 통

한 사최주의직 -
'

y동작오]의 11촤t< 높이 펑가닐아야 현니다, 닝' 지도인사들

-F 이에 대해 1후번 
'l- 

괜-J.]을 길'2IL 있로1%니 니-.

본인은 또한 공동F 로 과제블 게속적F-로 분명히 선징하며, 요畵의 싣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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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자의 착임에 부응하는 공동의 지도과제로 인식한다는 이 결의에 전적

인 지원을 뵤내는 바입니다. 우리는 법무부와 最高法院의 확고한 지도 하

에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 실천을 위해 共同文書에서 제시된 이 과제가

地區法院, 市 · 郡法院內 전두적이며 신뢰감을 주는 집단에 의해 성취될 것

을 확신하는 바입 니다. 본인이 이 렇게 확신하는 것은 그동안 法院長과 판

사들, 그 리고 법원 근무자들 모두가 당의 결의사항을 언제나, 어떤 여 건하

에서나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상의 책임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법무부와 最高法院간의 적

극적인 공동 협 력, 사회주의적 法治 實現을 위한 共同前線에서 黨의 겯의

에 기초한 실천 작업은 노 동자 · 농민의 권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과제의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해 본인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지 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共1呵文書의 실현에서 全黨大會 결의사항, 특히 평가보고서

를 작업자료로 활용하고 모든 종사자들이 당의 全體政策을 기초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나베르트

君11 지도활동 보고에 대한 중앙위 원회 書記局 決意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 사회질서에 대한 기존의 우수한 보호책은 새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司法活動, 공증활동의 영역에서 계급에 부응하는

올바른 判決이 내려지려면 적대자들의 새롭고 교묘한 공격을 평 가하는데

있어 중앙사법기관 項 地區次元의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특히 필수적

입니다.

세째, 주요 전平영 역으로서 경제, 사회 정 책의 실현은 우리 모 두에게 향

후 및넌간 창조적 업무를 요구하고 있슴니다, 共同文富는 국민경제와 사회

주의적 소유의 보호 및 노 동보호, 화재 · 海損으로부터의 보호에 특별히 주

목하고 있는데, 모든 법분야가 이에 포함毛니다. 특별히 이 분야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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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작71이 강촤되어 야 합니다. -i.리 1. 범 
'4 

x-기, 오 된 習·%·. V 을 정확히

님.허 내며, 
·[)C院에 의 한 ·]IE判(0erichtskdtik) 업무에 있이 ·隋·l<l:에 젓지 일·'

도록 ),1 닉을 기움이 야 Al·니다. I t] y.1은 - id--H 직인 익 할名 보다 강최.해야 
'힌'

니다. C))l]決., 豫1)j 그 리고 ·It,·[14>,[·動은 싱·2헌 통인성을 유지하t:- 가운데 계속

시 헹되이야 합니다.

7리는 yL한 2)<.과 
·)<院의 

8수한 환V을 통해 뇌.학, 기술힉 밍 의 세로운

피-제듬, 히단 기술의 V 입뮬 디욱 효파직 으로 지 윈헤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든 세 력 에 노m 릭음 겅주해 나가야 할 괴-·체7] 니다. 이룰 위 해 7리 는 경 제

조1문가들과의 긴1림한 협 랸1이 밈요하1+l, 급속히 11화하는 깅 제 l'전에 대해

완진한 지식을 갖추어 나가야 
'恒· 

것 ] 니니-.

대 , 第11/% 7黨') 
' 

會 핑 가 보고서에서 호네커 (Erich I-Ionecker) 동지

논 
"

모든 시 민을 공동 사안의 해결에 보다 포긷'적으로 초]-여시키는 깃은 Y

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v I주적 전몽 A-하는 깃"이 라는 견헤를 표tg 兎습

니다, 인민의 이해와 복지 를 위한 7리의 i)<政策은 인민들과의 긴밀한 1

조 와 공동의 노 력을 통헤서만 실 힌된 수 있%-·y 깃입니디·, P-'%·審11의 자질을

니욱 향상시키 기 위해 17:審0의 7셩 에 새로운 l%·식이 필요하다면 이를 지

원해야 깝니 다,

人民代+體들은 사최주의적 VI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힝 테입 니다, 따라서

%Al 骨의 실헌에 있어 역 )<l<f'V表體를 - i 헤 F);·0/·) W >i·l%·.과 J.,나V-자 . 농민

-:·
r가의 법률, l/]3i-의 71 격 힌- 준수가 고도j;'L 보징·되도록 人(로代表體曾과 M

력하고 인V) 대표 의 조 직合 구싱하는 작업 이 가쟝 중요 1 파제의 하나가

되이이· 함니다.

다셧째, 
"

모든 시 민온 f)C잎'에 T等하다"A< 원칙에 따라 법가 범률을 첵

일싱 있게 운벙-하%7 깃은 JLl-뜬- 님Al·의 직 입d 리 %하At 문제7]니데. 작법

하2 올바른 )tI·짐만이 시민을 위 한 [0>송活動을 보장하니다. 이 러한 %l·걸만

이 인 ]과 닝-, 5 ( 가긴-의 신뢰 All·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니다. 띠·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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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訴訟法과 관린한 업무에 특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기된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당, 근무 집단에서

아이제나흐 地域의 모 범을 따라 정 치활동과 전투 분위 기먼에서 발전이 있

어야 함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樂觀[추:義와 現實論간에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 중앙위 國家 및 法問題 分과委員會 이름으로 본인은 이 고도 의 과제

실혈에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슈톡 地區法院長 (lnge Kersten) 討論寄稿文

第11次 全黨大會의 첫 평가吾과 全黨大會 결의사항 실천에 관한 서술은

全黨大會를 준비하면서 거둔 성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그 러나 이같은 성

과는 이미 반복된 평가 보고서에서 다루었으므로 본인은 이 자리에서는 다

만 標題語 정도만 나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全重大會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兎습니다:

- 市 · 郡法院과 국가공증소의 모든 집단이 개인이 거둔, 그리고 거둘수 있

었던 성과에 대한 개인, 집단차원의 토론을 기초로 깊은 의무같을 갖고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했음.

- 로슈톡市 등 각 市 · 郡法院의 우수한 경험들은 신속하게 모든 市, 郡法

院에 .
- 般化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

절한 성 과를 가져 왔음.

- 당조직 의 지도하에 아나베르크 郡 지도활동 보고에 대한 SED 중앙위 원

회 폼記局 결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을 실시 했으며, 각 근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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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v·1누 프로/'1 램을 신천하는 과정에서 사)% 입무의 질차의 효율성을

중내시키고, 겸 키 인 닌o]l 중점을 두미, Ih'L 保護1'FJ인 [)C運)U이 가능했

은.

·

. . 省저 한 분석 리-업과 di, /IIi[%.位 
·L<·院長의 

서극직 인 i칩-으/표 판걸의 指

導活動이 R 게 개신피있음.

- l;s·審1-A과 )l
'

ti:會·[);·院의 j]',[가 내- - 리으로 내폭 개 :1되었고, 체게화되었$-.

- 이 과정에서 A-리 地1[I·]l·: Pd ‥1체 지 도 脅-h< 수준이 크 게 힝·싱·q었는데, 이

는 특히 d이 스 %$)/l-테 지 억 의 경 
' 

1 을 실 &1하는데도 니.티.났읍.

·1제사회 
의 반전 속도되. 1가잉·한 내내, 대외 적 정 치 사·건들 /1 리At <{AI

경갑되지 館'C (

f]무 부7]'은 黨大會 기 긴-중 그 리고 소黨-)L-s 이후 우리에

게 휴식울 허·S-헤 주·>.:- 깃 이 아니 라 최고의 성과를 요3L하)A 있습니다, 따

라서 1룩히 地區(LIb'C %A] 판들은 신기 V<비에 총력을 기 各어야 했는데, 이 파

정 시 l h · 1113J<·A'l-: 동A'LA,i-의 지 7.1名. 반았으며 4·(자직 인 행사 게최를 y坤

업]i약1 o,t%l-하기V 兎습니 다. I'1미%l<:·L냄V[ 19띵 의 핀-사는 2:-]2최니. 선기를 준

비하1핀서 단·%i-으로 혹-F l;f대tOF과 -v·동으且 나서기니- 자신둘의 %Ii!-에

대해 조1선- 
'해이· -壺슈·니디-. 

이 외- A!{.린한 J /-님-은 컸으니., 공-k 펑기-計 fL띤

이 모는 작3]은 모1,f 이36개 게 대반족을 . 것으로 니.다녔·습니 다. 괴.기 
-

l

이 L 떼 보니-도 질서, 1·전, %)i 치 분제에 있어 시 민恒 의 이해가 줄어돌직

않았음은 骨·<-<- 시 민둘이 비 핀·적 인 긴해 표시 L-]. 지 원 - 의 -趾 보니. 분밍 히
'힐 

수 있었-7니 니-.

도 치 서 우리는 초 칭반은 싱·딤-지.었으머, 우리 자신의 문제를 弟'11.次

'5黨)th 
에서 반은 최d의 핑 기-와. <l-·/.1해 V 처 에서 TI/-] 循1니다, . 히 國

kIPl線 (NaOualcr Frou0과의 협 며, %M가 단)j) 서 의 판사恒-과 l;[l>.審 2%哲.에

의 한 행사 수'&A은 아주 -H-리 '했11 
깃 으로 니.타났습니다, 

'4

내외적" 입]IL와

벙 헹헤 
" c])내 식" il·t,!·, d - l /- / [h' - 뀌]i:')[[)'l[과. 國家>t證]y]·의 vc 조]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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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全黨大會 평가 작업이 있荒습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근간조직은 또한 전투 프로그램을 결의 兎습

니다. 국가적, 사회적 지도 활동에 의해 공동의 조 치가 叫정되 었습니다. 大

聖0使暑 동한 
.

全黨大會 자료의 평가 작업 외 에도 특히 소 d-모 집단, 그룹

의 대화들이 유익했는데, 이같은 대화들은 법조인들이 지도했으며 질 준비

된 가운데 진행되었고 全黨大會 보고
,

토론, 결의에서부터 다양한 정치적

일정, 나아가 개별업무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취 급되었습니

다.

이에 보완 작업으로 5월과 6월에는 1986년 5월 일 地區法院長 會議에

대한 평가를 위해 市 · 郡 法院長 및 國家公證所長骨의 地區次元 會議가 있

였습니다. 아이제나흐 勞組가 결의 한 것과 같은 공동결의를 독자적으로 마

련하기 위 한 동료간 토론을 보면 우리의 동료들은 이 전체 문제를 집중적

으로 논의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 집단들에는 의무감이 지속되

고 있습니다. 수많은 집단적, 개 인적 의무감이 나타나 있으며, 사법기관 노

조그 룹들은 공동결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뤼겐(ROgen)의 경우에서 보듯

이 결의가 완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 라도 다음의 사실은

명백합니다:

- 법원 陣1有業務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독자적인

업무의 질적 향성은 또한 돌발적 으로 발생하는 업무도 원칙적으로 처리

해야 한다는 사셜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한 것입니 다. 몇년전 논의 의 대

상이 되었던 質이냐 量이 하는 문제는 이제는 過송事입니다. 이 과정

에서 모든 분야에서 엽무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 입니다. 독자적

인 업무의 질적 향상이 라는 요구는 우전은 判決에 해당하는 것 이 나, 오

늘날 이 미 판결과 별도로 분리 해서 생각할 수 없는 效果와 弘租活動의

문제에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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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移1T가 심 한 판힐·지 역, 새로 신 7}Ail 도시구8, 혹은 중요- 직 장에서 %l·사

들과 公證)t의 싱·Id-시간 운잉 은 의 무의 커 다랸 잉 역을 차지하며, 우리

3])p에 있어시 도 시 민중심의 업J]L수헹이 가농하다는 AI긱'이 확림되었다

는 증거월 니 다.

- 指導격eO))]의 작성이니- 로슈톡 I l]'에시의 상딤- 지점을 설치하는대 71 력하는

것V 1가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로슈톡)l< 法院은 이 러한 파정에서 작장 배

심원吾의 
'찬어骨 

깅-최.히-기 위 한 
/ /제직인 조치둘을 이미 취 한 비- 있습

니니-.

아나베르크 郡指導 진·y91고서에 데한 조1의, 아이제나흐 郡 사범기괸· 勞

組의 징의, 55 우1과 1面家公,i'듀P)['의 정 치, 1분분야 지도에 竹한 최근의 중앙

지-료骨, 그- 리 고 오놀 체데하%< 이 J(:Il·] V)[가 마린포]으로써 우리는 第112<

全黨-)k會의 검의사힝·에 띠-른 우리의 다임한 과제를 해짇하고 이 지도부에

서 시도한 사빕 기+l·의 업무에 내한 <11도의 %2가에 부응하는테 필요한 자표

를 하보하계 되는 짓 71 니 니-.

地11%'[I·'.F);·院에 서 의 7'{ 기, L-f 리고 이 와 더-닐-이 地]·I·;l·:·[);.院, T' · 郡>MVC에서의

·V.l·부 VIV을 V해 - 7-리 地1,VIrn·'. Pk] I l

l] VIi<E 간부 최-충이 라t:- 면에서 J.,LrI- 깅·

화피었A니디· 우리는 향Y에V 아J,L 깃도 지·A-적으로 진헹되지 엄'고 김의

사항의 싣 행-운 위해서는 계속 d,-- 리블 겡주해 나가야 힘-을 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깅 험에서 우리A.f t 리 의 j),L-趾 위해 다음과 같은 사힝·들을 이
a

%어 811 수 있다고 봅니 다:

첫쎄, 黨 )f+il[織의 지도하에 - 2-적 <먼에)%·l 힘의를 킬·춘, 보니. 긴민

한 5 r기., 사최 지도의 71 릭이 게속-되이야 할 깃71 니 다, 이같은 71 럭은 보다

게빙·적, 비보1.적, 셍산적 71무 뵨위 기 조 성에 기여坤야 합니다. 이같은 분위

기 조성 各 3/, 는 종사지·領-의 
· 

!문분야, 정 치 적 자질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전·제이며, 특히 오]무에 대 1 즐거 %-과 달싱 한 7괴.에 대힌- 지부심을 인깨

워骨 것 입 니 q-.

- 

Iso 
-



둘째, 모든 차원의 지도활동은 우리 업무의 각 분야에 대해 보다 주목하

고
,

모든 지도적 인사들이 독립적으로 신중하게 종사 집단을 인도하며 이

들이 최고 성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市 . 郡 法院長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보다 효과를 발휘해야 할 젓입니다.

세째,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법원 간부 요윈들이 최고의 근무 의

욕을 갖고 최대의 성과를 발휘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며, 개인적인 이해와

전체 사회정책적 측면을 올바로 고 려하는 가운데 간부 요원들이 새로운 여

건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녜째, 우리는 또한 지도활동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형성과 연관이 있

는 문제들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앙문서의 비타협적

관철에서 시작, 민원사항의 처 리, 1容審員과 사회재판 업무는 물론, 전체 사

법, 공증香동에서 適法性 준수, 나아가 종사자들의 권리, 의무 준수까지 포

함됩니다.

다섯째, 선거 진행상의 경험에 기초해 우리는 홍보활동을 통해 대중적으

로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

에서 우리는 多數라는 목표보다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다 효

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업무 폭이 얼마나 넓은 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은 우리 地區

에서 地區法院 法院長과 黨書記, 그리고 老經驗者들이 견밀히 협 력하는 가

운데 1945년-1963년 기간에 대한 로슈톡 地區內 법원 年%-頃 (Chronik)를

작성 兎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연대기의 초창기는 로슈톡 地區法

院 初代 法院長인 슈미게 동지의 記憶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바드 도

베란 地區法院長을 역임하신 슈미게 동지의 따님께서 1946년-1952년까지

제1부를 작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 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편 半代記

위원회를 재섣치 했습니다. 年代記 제1부는 공화국 창건 35주년을 맞아 완

성되 었으며, 1952년-1963년 기간에 해당하는 연대기 제2부는 同 委員會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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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次 全黨大會 준비에 기어하고자 했는데 목적대로 완성되效습니다, 본

인은 오둘 >)C務長'd'파 最/:·l]法院長닙께 이 터-N'0 한부를 긱-긱· 증정하는 바

s니다.

卷旨스iii 地區 (院長 (Dr Gerhard HDnefeld)의 討論 기
고문

본인은 우신 劍·高1jd뒤과 법무부가 마린한 共16]文陶에 전직으로 동7J-하

는 비·입 니다, ]C同 文/fl-< l-결의 수준과 d·결의 사회직 효과를 저'1고하기

위 한 과제와 문제 제시-趾 -)-'.P%]容으且 하고 있습니다.

분밍한 ·]h導>i<'動이 임이1:- 質 <·L·F %'l-길이 있기 
'커骨듯이, 

第112k 全黨

大會 절의사힝-의 실친을 위坤 3121) -/녁1·조직에 의한 징치적 지도의 수준이

깅·촤되지 엄·-1. 디·AJ 빕웃1에서는 <A -F 수준의 j)l]決, 지도환동이 불가능할 것

입니디-, 우리 칸딥-스市 地1,%II·:에시는 아나베르크 郡지 도 횔.동 보고에 대한

31<0骨잉·위 원회 서 기 국 ·건의사함 실 1을 김-j 하기 위 헤 h86년 3임 수인

간 SED 중잉·위 7·1회 111무남딩· V-지 -A이 정치 적 ·지도卷.- 을 한 비- 있으미,

이를 통해 우리는 징치적 지 도 卷·동, 法5'[·;의 지 도省.동, 그m 리고 判決-W 辨.證

·[)<·l<J 
關係에 있다는 짐을 이 미 파인 

'l- 
바 있·습니 다.

S]<I] 第11A 7黨-)L會 71의사항을 昏인리으로 실친헤 나가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제시한 빔'항을 제대로 ·計아 나가자민 地辨:();.院의 딩·조직은 정

치적 지도안동을 통'해 지2/·1))j원 T

'

l
-

·은 동지旻과 -;·[난,(자吾이 업]lt 있어 제

기된 새 로Prn- 요211-에 )
i
!- -위, 성 치 피 . 시.싱·적으로 대응해 니-긷· 수 있도록 모

누/ <,·력을 4 7헤야 할 것 R] 니다.

판견의 수$ 힝0싱-, 그 리고 판' 1지 역에 뵤니- 통'fl-적 인 시.빕침·동을 위해서

는 각 )/i관과 종사자돌( 다유과 간이 햄%L하는 깃 이 중요힙·니다:

- · /;녁 - &fl{{헹위 시 第]1/% 7黨 /< ·府에 서 제시 된 전채 과제, 71체

· - 

lS2 
· 

-



정책에 유의, - · 方的인 사법적 판단만을 고집하지 말 것

- 관할지역내에서 진행되는 근본적인 경제적 변혁과 정치적, 사회적 결

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안 지식 구비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지 속적 발전을 위해 제 11차 全黨大會서 제시

한 사회주의적 국가권력 강화를 위 한 일반노선은 노동자 · 농민의 권

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 법원이 기여해야 할 결정적 지침을 제공한다

는 점을 인식할 것.

이같은 辨證法的 聯關關係를 정치적 · 사상적으로 해명하는데 있어 예를

들면 작업장 근로자와의 협 력 이라는 시각은 배제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적 시각만 고졉한다면 이는 思考의 後進性을 보여주는 젓 입니다. 우리는

사고와 접근 방식의 협소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특

히 법원과 地域 人民代表體간의 긴밀한 협 력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地域 人民代表體들이 바로 사회주의적 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또한 작업장과 주거 지

역에 모범적인 질서, 안전, 규율, 법치의 확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

조직곽의 협 력, 社會法院에 대한 判決指導, 사회적 세 력 의 참여가 이러한

지원 활동이며, 이는 수사 절차에서부터 公判, 그 리고 법훼손의 원인과 여

건 제거를 위한 공판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陸審員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물론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黨集團에서의 창조적 연구, 토론, 조언의 결과 1韶6년 6월에는 SED기본

조직의 전투 프로그램이 결의되었는데, 이 전투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융통

성, 계 획성, 장기성, 구체성, 예측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提案들과

는 구별됩니다. 엄격한 당의 지도 하에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설정되

었습니다:

첫째, 정치면, 법률면에서의 判決의 수준 제고와 地區法院에 의한 지도활

- 18교 -



%-. 이 와 2tI런해서-l:- 득히 다음과 긴-·은 c /-체적 인 과제돌이 있7니다,

- w,想[yJ V 派 1·:義로 s [ 1111-T공촤국 사회 진서의 파]11를 기V하는 행위,

신A-울 . 해 국가 5J.!위를 깅 시하거나 <·r가기꾄·을 상대5L 한 3[념)", / 포

A나 대 헝 
'행사에 

서 의 안전, 7]서 피-괴 
'헹위에 

대한 7'l·저 한 , %10

- 사최주의 적 소-R-, < f기·4제에 대 
'f 

범리, 국가겅제 자산의 닝-비, 오- - 헹

위, /-1 리 고 )y1)산18·헤, Iv-촤, 海損, 2‥동보호%)헤 등 범죄의 에1M'과 퇴치.

- 罰金][11과 1<d束 수사의 개%'l

- . 판걸을 y한 시 7}과 기업에 데 
'f 

i)21'/·J Vlt 보잡, 사최적 1,·동인 력의

효과적 보호롤 위 한 勞動'[)<·의 VI, 사최주의적 소-1에 속하는 칭구(/l

판철을 위 한 I h'미(J<-의 효과적 적-g-.

- >)V批判괴- 지시 , 빙'칭 %을 개방한 공%[·, Vy자외· 청 소년 내상으로 한 소

%의 펑 가 직-엽을 骨한 i송의 사최적 %
' 

과 고

· - 5 (가111원의 社齒'[);·院에 내한 %l·징지도를 포힘, 사141분야 있이 작업 장

근로지·들의 %L 1과 협 러 강촤

둘 , 黨 결의리· 아나베르코, 아이제나흐, 뉘이스텐 l'데 지 역에시 거둔

성과를 실 초1혜나기-1':- 괴·징에서 地1·l·'l%:·[)JIb'i';, I h' · 郡法院이 수헹하는 진체 국

기-적, 사회 적 횡동의 수 향상이라+C 목]L히-에 모든 사1)]직 과제를 모111

적으로 성 취하기 위 한 창의셩, 개인적 · 집단적 의무의 개빈'

세째, 긴·부앙성과 관린한 SI<D 중앙위우1회 F-[記]/'d 결의사항의 지A-직

이 
'S

Al. -즉 1也1팁,.();·IM의 ·지V팔-b-吟 T · /[l] 
·[)C%i':長에 

대니 한 ·F·JL의斗이 깅·한

간부 자원의 예비 및 정치적, 전문직 지식을 식긴을 짖'춘 요원으로 잉1성.

네쩨, 범 워 모든 종사자둘의 밈-스-.레노1주의적 사상 무장촤에 관한 閣議

<1의 실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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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地區法院 차원에서 SED 地區 지도부, 地區 의회, 지구위원회,

勞組 지도부, 콤비나트와의 정보교퓨 강화 및 地區法院과 검찰, 기타 公安

機關과의 협 력 강화.

여섯째, 민원사항 처리 에 있어 정치적 고 려

당의 과제 부여, 그리고 地區法院長, 副法院長, 지구의회 의장, 지도서기

와 재정국장을 포함한 다른 부서의 툐들의 확고한 평가 보고 및 성과 보고

를 통해 우리는 第11次 全黨大會에서 제시된 방향이 이같은 활동의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보고 있솝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우리는 또한 과거보

다는 더 개선된 형 태로 判決指導, 간부에 대한 정치 · 사상 교육, 법률전문

교 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法院長과 地區法源 지도

간부들에게 최고의 요구를 제기하는 바이며, 지도 간부들이 자신의 책임을

확고히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市 · 郡法院長들과 공동으로 중앙의 결의,

규정, 지시, 방향제시를 모든 법관들과 법원 종사자들에게 관철시키는 임무

가 성공하는가 그 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간부들의 집단적 능력 에 크 게

달려 었슴니다. 또한 시 행 여부에 관한 감독, 분석 활동, 判決指導 활동을

더욱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간부의 칩단 능력은 꼭 펄요한 것 입니
a

다.

共同文書는 地區法院 및 vh · 郡法院 法院長들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같은 요 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느 정도 책 임을 져

야하는 法院長의 지도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펼요한 도전이라고 봅니

다. 그 러나 본인 생각으로는 地區法院 法院長이 얼마나 많은 소송을 직접

취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最高난院(구동독 대법원) 2차, 10차 총

회와 1984년 9월 5일자 중앙의 지시를 자신의 지도활동에 얼마나 결단성을

갖고 실현했는가 그리고 모든 법분야에서 第 2 審級으로서의 역할을 확대

하고 곰고히 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 니다.

본인은 또한 우리가 개인적 인 지도 활동에 있어 전적으로 共同文좋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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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l%.힝·을 좇아 地1,vI·rn'.>)5院과 , ]j' . 께]i);.t'd의 71을 判決과 指導問題에 집

/ 시키V록 하+.t 깃 이 메A 중요하다고 -(<F니다. 중요한 짓/ 시-;h 적 힘의

11대이 아니리- 集11-1입 니다, -7 리 는 ])l-로반 %1%1이 >);.院의 -l-:課題리-고 해서1.

안되며, 第1IA 7)% )t會·1)서 당이 부이 한 과제 <1헌이 범 7)에서 좌절되지

但V록 실%1 직 인 지 w 도횔·v- -E헤 1[매1'l·:y)C[b'C,吟 
'

l h · fIll·[')4[)'11의 
'힘 

이 VI'l'i(, 
·浪

費되지 않V·록 
·해이· 

힘-니디-. 黨은 7리 
·[)<院에 

대헤 부어된 입111의 왼띠谷

실 행을 기내하고 있습.니니.. 즉 1&]AA은 끼--邑 판단을 깆'At 141 적으로 CI- 리

LJ 중잉·에서 지 정 한 시한내에 사회 직 인 立과暑 발취하민서 부이된 입),L를

C[]·-A한 깃 기 대하고 있(니니·. //-는 y 이·에시 고도 의 효율성꽈 Il,L의

JA이 보장되이 약 
'71·니다, 

띠-라서 우.리 는 시 6:mr히 成果指1[·보[{J인 구체적 判決

·Ih·% 項X-, 1지 힌· 3] 직 추3[되. 지 윈- IS- ;·L (니 디·. >)Vi%의 3표 C 지V 긴·

부들은 상빙-, ·눙리, / l- 리 고 71)IL <t과를 핑가하는데 1-A추1함과 더분어 成果

I l·,L의 시-고와 헹- 을 갓7어이· 骨니다.

섶힘·과 
'1실성은 

I t·v · 郡>)2院의 객<l·적 능럭을 평가하는데V 직-g-되어

이· y·니디-. 많·은 %/] 괸-<(-은 시.신 남 /(올 내이· 한디·l- 입-럭에 1 시 51'리고

있·숨니 디·. v:術1'[)·J으로 JIl/:l l/]AO- ] 인 독인)Il>T공회·51· 기준으V 핑 
-/f 

1 J

'l-%:1의 
소W 지 리해이: 

'骨니 
니·. /f- 러 나 이 협게 J /-h>f-이 커 디·A해서 V럭 이

닝-비 되는 . 1이 있어 서 ·l<- 인·%J 것 입 1-1 디-.

l/] 원 이 /평해이· 1 )m't든 리·7] 징- 싱-l/l-, 디-른 기%J·, 작9징·과 d-j · 郡法[i)'l:

긴-의 -
'

A-3/>- 71 의 기- 이 구이시 가 위 헤서 는 시.회 직 학보 긴X'한 y'1연성이 있어

이· 하미 이 리 한 조치 가 CI]' · /[l(·[);·IVC의 관한c/1애 기초한다는 사수1이 &6 백해

야 v-니다. 신한 의V에서 수'&A Vl t-리의 인·동은 I%]적인 허임성을 사리-지

히.1- ·깃 이 이-니 라 공[il.히.게 하1-<Idl 기 이해야 71'니다,

관-恨·권과 책Ri 소 재를 명확히 하먼시 l/1 윈은 7]무시간이 리·는 자%·1을 l ·

' 

]

·[J·)의 
중요한 과제를 보 다 질· 이 31히-기 위해 효과적 으로 唱· - 헤야 

'%f니다.

드.리 는 
·)L[갔, %(]J,[의 Al·!1네5,리-는 문제에 대 해 너욱 많온 )%1 긱'일 哲' 수 있各

%1 입 니디.. 겅 ] 적 으로 il- 떼 여 기 에 는 -hL가지 무1최적 인 1싱향이 있<(니 다.

l/x'd



地區法院, 市 · 郡法院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도 활동과 개인 자질의 제

고를 통해 節次法, 중앙의 입장 및 指導文書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

케 하는 것이 첫째 원칙이며, 법 원이 사회적인 면에서 그 리고 객관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특정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 法7)인 次元에서 해결

을 시도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예를 들면 면사소송볍(ZFG) 78조 (3)항을

개정, 문서에 의한 관결 이 유 제시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으로써

컴퓨터 지원을 받는 문서 체제를 도 입하는 젓이 가능하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第1t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의 실毛에 있어 볍관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地區法院長으로서 우리

의 간부 집단 및 市 · 郡法院툐들과 공동으로 自 己責任性의 강화 작업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1%4넌 9월 5일 베를린 助言에서 나온 교 훈을 망각

하는 것입니다. 自 그責任性의 강화는 아주 복잡한 과정으로서 법원 내부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 라 이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정치적 원칙 의 실행 과정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黨機關의 지원을 얻

을 젓이며, 이에 큰 기 대를 걸고 있습니다. 自 責11性의 강화는 경 험적으

로 볼 때 地區次元에서는 모든 법원장의 철저 성, 관할지역 내에서 의 확고

한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法院長骨의 태도는 소송에 있어 사회주의적

법치를 보존하고 판결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해 주는 支柱 役害1]을 해줍

니 다.

법원의 상대자들은 민원 제기, 견해 표명, 입장 토로에 있어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等지 만 본인은 여 기에 또 한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존중, 전문성, 원칙 에 따른

관계 형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場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할 영역에서의 법원의 自 己責任性 강화는 법원과 검찰청 및 다른

공안 기관과의 동료적 헙 력을 객관적으로 규징 해주기 때문입니 다. 法院長

들은 지도적 인사간 업무협의를 통해 상호간 협력과정을 확고하고 심화시

키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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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킬·c·l-스-市 地],l,'A:·[M)'I:의 이R으로 第'11次 SED 全黨大會 서 제기

된 )E든 과제를 영 에)1게, -喜%하·게 수헹헤네기 위헤 우리 地11%·:P%l 모든 I&]

우1이 총러 을 기 舍일 깃과 우리 에 게 주어진 모든 익 량음 디·해 나간 깃을 감

히 약속하는 바입니다,

- 

IA'R .



<부록 37>

푯産主義 暴政 繼敬者를 위한 名譽回復 宣言
- 1992. 6. 17. a邦議會 第9次 본회의 速記錄 -

Rffta 3dssmuth 의장: 남녀 동료의원 여러분, 신사숙녀 여 러분, 개회를 선

언합니다.

본인은 우선 1963년 6월 17일을 상기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합너다,

본인은 獨逸聯邦議會의 수 H 본회의를 1953년 6월 17일 東베를련과 동독

에서 일어난 인민봉기를 상기하면서 開會합니다. 250여곳이 넘는 각 도 시에

서 수십만 근로자들이 봉기한 후 자발적으로 舊東獨 政權에 반기를 들었던

바로 그날이 지난지 어언 39년이 되었습니다.

1953년도 봉기에 대해 전세계는 예리하게 주시 했었습니다. 이 봉기는 社

會의 不平等과 自 由의 不在에 항거하는 봉기로서 自 由選擧를 실시하자는 요

구와 직결되 었고 통일을 성취하자는 의지와 직결되였습니다. 自 由選擧와 統

- 을 갇구한 이 봉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每年 회고해야 할 의무입니

다.

6월 17일은 정당한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요구하다가, 自 由와 民主主義

를 요구하다가 생명을 잃었거나 장기간 옥고를 치 렀뎐 수맡은 사람들을 슬

퍼해야 할 날이 기도 합니다. 1953년 6월 17일로부터 1989년 가을까지 自 由와

民主초義를 위해 생명을 무릅쓰면서 헌신한 수많은 남녀시민들은 그날 이후

장구한 세월, 직업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不利益과 迫害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자유에의 갈구와 용기에 있어서 획을 그어 놓았습니다. 독일의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바로 이날은 개인의 懼{生이 자칫 망각

되어 버 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 억속에서 6월 17일을 망각한다는 것은 吾 체제에 반대한다는 사

상때문에, 정의와 자유를 용기 있게 주창했기 때문에 迫폼를 당했던 사람들인

共産主義 暴政 穫姓者를 우리의 기 억속에서 지워버림을 뜻하니다. 共産主義

暴政 機柱者들은 이와같은 투쟁을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을 정당하게 기대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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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委12 3;.< V-<·->- 징 오 게 획 된 第 - /y 俯束獨 J[·産錄' f法淸2:y);.의 骨

에 즈 읍하어 AL산주의 폭정 에 의한 惱1].l·:者돌을 위한 y,譽1미{V:J:'5올 힐· 것

에 骨의하었-%니1J. 각- 정 딩' 우[대의원v·>·은 獨逸聯邦議6·가 이 y,譽111·Ii[Ad/[

을 
'恒· 

것을 본인에 ·게 요 칭 
'臧습니 

니.. 여 리y )어서 주십시오.

(의 1늘이 인어서 다)

獨逸聯11<l'罷8는 -
'

>](산주의 폭정운 2해 2r法處分을 닐은 暢/l/]:者외. O. 家

族의 고 난에 찬 숙멍을 고귀하게 인정 한디·.

공산주의 폭력치히-예시 고- 난을 71은 사람吾·은 /I 대부분 不>)<f']'·爲나 71

의적 헹위로 처분되었디·. 그 듈온 지.-7를 뱍管딩·하고 비 인간적 조11하에

서 2/-속되었디·. 수-밀'-은 시. }·i-;- 니 인긴-적인 )l'·111%E'i·에서 생12을 잃었디-.

[J. 들은 18·問과 ]'IV難을 1身있·고 죽음을 당-健디.. 칙w 吾-F 직 입셍卷.을 하는

V중 -널.<包- 旻叫3L록L 1-M해되 있%t V-J·a. t-yI시 의 대상·이 었디-, /f뇨 은 ·屈

il;11VM'i"뇌 있다. 인간의 기-IE-적 인 원 을 -<L시 딩·한 체 고 힝·으로부너, 집 이

나 농장으로부터 추lg·되 었니-. 애들이 소-Y하 l ·재산은 피-괴되었니.. 獨逸

聯邦議(7논 무엇J,t니· W산/(의 +·cL惜11'<-l>로 인한 儀뀌]者恒.에게 깅 의를

[i[한다.

獨逸聯邦議會는 ·게인쟉 희 생合 I i'-v-쓰고 40넌간 분단시 었VI 독인이 지.

-H-< i<] 게 y인되//록 기어 한 모·>·:- 樣/pl·:j%·吾에 게 긴은 깅 의 외. %l·사를 표

한다.

이 러 뇨 께서뇬· 1割31·:.x 2 의 , 밥!‥liV을 위해 起-o:하섰습니디-. 본인은 이에

감사骨 )L71'L·)디·.

아名 러 본인온 니·음과 7-l-이 J )
L 연히.2aC지. 

'키-니다. 
]%Oh)l 봉기는 진않꾀었

-E니 다1산 동쪽과 시<의 l'I l l;에 3 意,t<It 진입-퍼지 않있·습니다. 자-S 를 
-補-는

피난-F 신-u]으로)L, 친,조밍·으로도 4난시 켠 <-· 似效습니다.

l'I l:Id에의 M':,J4·:는 강71적으로 묵 l'시 ,l 수 입었고 /J- 래서 19h9VI 가을 디-

시 
'

r )l]'.121되있Y(-니다. 습픔이 끝나고 i'I l-l.1가 찾아 效습니니-, 역워-가 분딘·온

骨나2그 l'I l l1 와 統 · 이 단성 되었습니디-. 6원 17인은 
"

獨逸統 - 의 낟"인 10월

33)로 세속 이이 집 니 나. 이 두 El은 過-)<와 +來에 대한 義務이기도 
'합니9,

l9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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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8>

Kohl 首相과 Jelzin 大統領의 fi安被害者 復權렵聯

共同聲明 (1992. 12. 16)

Helmuth Kohl 수상은 1992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연방을 방

문하였음 (발췌)

Helmuth Kohl 수상과 Boris JeAzin 대통령은 不法被害者의 復權에 관한

共同聲明을 발표함.

독일과 러시 아는

- 양국 공동역사의 치유하기 힘든 斷面을 숙고하면서

- 

) <
k 權과 民主/P義와 法治國家를 표방한다는 징표로서

- 독일민족과 러 시아 민족간의 f-n解가 진작되도록 기여한다는 소망이

담긴 이 聲明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함께 한다.

불의와 압제에 의한 죄 없는 儀柱者들은 1義를 통해 再審되어야 한다.

W國은 당면한 개개인이 復權될 수 있도록 하는 노 력을 인정하고, 個別

사안의 경우 이와같은 노력이 신속하게 속행되도록 한T

양국은 不法1J으로 유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과 / p法的으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道德1J으로 復權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이 共[司聲明을 초월하여 개인적 복권올 원하는 사람은 개인적 절차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兩國은 復權決定이 현행 법률이나 양국간의 국제적 의무사항에 저촉되

는 요구사항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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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9>

登記所의 未決件數 現況
.

. 1991 6부티 1995년까지 7정치: 단위 I.000 . -

I

+) 현재 각 주졍부에 의한 수치가 아·직 게산되지 않았거니- 게신.중에 있으므로

수치가 제시될 수 없음.

* a ) 펀7]미·깁'일까지 새로운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떼문에 추정치임.

*村 ) 각 주가 최근 7치-趾 제시하지 않은 삼대의 에상처

* 韓 + ) 새로 집계 내지 진宅중인 등기부의 정리를 뭄한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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